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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국가 사업의 추진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 본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https://pima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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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개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예비타당성 조사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
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
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예비타당성 조사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
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
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
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함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함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
가연구개발사업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은 '예산안편성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
으로 편성되는 사업

 중기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기타 비투자재정부문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
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 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338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함.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직권 선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
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대상사업 선정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함.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
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5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수행체계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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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7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https://pimac.kdi.re.kr/guide/rguide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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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제Ⅰ장. 연구 개요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 계층화법(AHP기법)

제Ⅵ장. 경제성 분석 보완연구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민자연계방안

제Ⅷ장. 재무성 분석 보완연구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제Ⅹ장. 장래 개발계획 반영

제Ⅺ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Ⅻ장.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9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Ⅷ장 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분석

제Ⅸ장 복지⋅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론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Ⅺ장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제Ⅻ장 용지보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ⅩⅢ장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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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분석

• 사업추진 여건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 특수평가 항목
 재원조달 위험성(선택)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11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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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13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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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15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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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17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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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산업단지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19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수업자료

https://pimac.kdi.re.kr/study/study_list.jsp?classc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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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강의계획

수업 일정 수요일 강의주제 비고

1주 3월 2일 강의소개 15p

2주 3월 9일
제Ⅰ장 연구 개요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12p
13p

3주 3월 16일 제Ⅲ장 경제성 분석 (1/2) 57p

4주 3월 23일 제Ⅲ장 경제성 분석 (2/2) 54p

5주 3월 30일 제Ⅳ장 정책적 분석 (1/2) 45p

6주 4월 6일 제Ⅳ장 정책적 분석 (2/2) 72p

7주 4월 13일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 계층화법(AHP기법) 29p

8주 4월 20일 제Ⅵ장 경제성 분석 보완연구 56p

9주 4월 27일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민자연계방안 67p

10주 5월 4일 제Ⅷ장 재무성 분석 보완연구 41p

11주 5월 11일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51p

12주 5월 18일
제Ⅹ장 장래 개발계획 반영
제Ⅺ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25p
51p

13주 5월 25일 제Ⅻ장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62p

14주 6월 1일 중간고사 (예비타당성분석 사례 조사/분석/발표)
보고서형식
pptx 파일

15주 6월 8일 기말고사 (예비타당성분석 사례 조사/분석/발표)
보고서형식
pptx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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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지침의 역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 및 연구보고서의 역할을 담당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조사기준

 지침을 뒷받침하는 방법론 연구

 주요 파라미터 추정

 일반지침은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수자원 등의 사업부문별 조사 표준지침 연구의 기본지침서
역할도 담당

제1절 일반지침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3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일반지침은 1999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2000년(제2판), 2001년(제3판), 2004년(제4판) 세 차례에 걸쳐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누적에 따라 조사결과를 역으로 반영

 이론적 및 방법론적 쟁점에 대해 연구내용을 보완

 각종 통계자료 및 파라미터 값을 갱신

제1절 일반지침 배경 및 목적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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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교통부문 사업 이외에 문화 체육시설, 병원, 산업단지 등 사업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큰 비교통부문 사
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다양화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부문을 포괄하고 각 부문별 지침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지침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

 조사방법론이 비교적 정형화된 교통사업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각종 지표와 파라미터를 갱신 및
보정할 필요성이 커짐

 2019년까지 출판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총 732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을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부문이 252건, 철도부문이 132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제1절 일반지침 배경 및 목적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5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2008년(제5판) 수정·보완 내용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과 관련하여 수정 및 보완 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

⁻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등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적 방법론

⁻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비용 산출 등 경제성 분석 지침 마련

⁻ 재무성 분석 및 민간투자사업 유치 가능성 방안 연구

 주로 교통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용 산정 과정에서 활용된 일부 지표들의
갱신과 파라미터 값들의 정밀도에 대한 재점검

 종합평가 방법인 AHP 분석 보완

⁻ 특수평가 항목의 추가와 평가항목 체계의 재구성 등 기본적인 분석틀을 보완

⁻ 지역낙후도에 대한 자료를 갱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2019년 4월)에 따라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및 수행 총괄 지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부문별 지침의 전반적인 점검을 위한 연구를 시작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
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2021년) 출간

 타 지침과의 정합성, 복지⋅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사회적 할인율, 용지보상비, 고용효
과분석, 지역낙후도 지수와 순위를 최신 자료로 갱신

제1절 일반지침 배경 및 목적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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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구성

 제1부 : 조사에 적용될 지침 내용 (2장 ~ 5장)

 제2부 : 방법론 연구 및 파라 미터 추정 내용 (6장 ~ 12장)

 연구방향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 조정

 민자연계방안 및 재무성 분석 실행지침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조건부 가치측정법)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장래 개발계획 반영 기준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추정

 조사방법론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사항을 포괄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7

가. 경제성 분석

 사회적 할인율 조정

 최근 금리 수준이 2000년 이전에 비하여 낮아진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에 따른 1인당 GDP 성장률 하락과 저축율의 하락으로 경제성장이 향후 낮아질 것이 예측되고
있어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이 필요

 이자율 하락세 지속 등 자본시장의 상황 변화와 선진국의 최근 할인율 적용 추세를 검토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실질 사회적 할인율(5.5%)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

 사업부문별 평가방법의 차등화 방안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문화체육시설 등 사
업부문별로 사회적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의 현실성 및 장단점을 검토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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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경제성 분석

 타 지침 내용의 반영 및 통합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문화체육사업 등 표준지침서의 수정·보완 내용을 수록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종합 체계를 구성

 일반지침에서는 분석에 대한 개요만을 담고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사용될 파라미터 등은 해당
부문별 지침 및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도록 구성

 각 사업 주무부처에서 발간한 도로 및 철도 투자평가편람과의 연계 및 일관성을 제고

 수자원부문사업, 연구개발 부문사업 부문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방법과 이론적 검토사항에 대하
여 간략하게 반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9

나. 민자연계방안 연구

 편익-비용 비율이 0.9를 상회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추진절차를 제시

 공공투자사업을 순수 재정으로 추진하든 아니면 재정지원을 동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
에 체계적인 사업선정 원칙을 사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사전적
으로 판단하고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국가 관점 : 경제성 분석 vs 기업 관점 : 재무성 분석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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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성 분석 지침 보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의미 있는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재
무성 분석 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적정한 재무적 할인율 및 재무제표 양식 등 세부 분석지침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시

 재무적 할인율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할인율 추정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현재
변화된 금융시장 여건과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수준을 반영하여 재도출

 재무성 분석의 기본 유형(prototype) 마련을 위해 사업부문별로 재무제표의 구체적 항목을 설
정하고 실제 작성 방법을 제시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1

라. 정책적 분석 및 종합평가

 지역낙후도 지표의 갱신과 AHP 분석 체계의 보완을 중심으로 수행

 지역낙후도 지표의 갱신

 현재 낙후도지표의 각 항목을 최신연도인 2005년 기준으로 갱신

 최근 제주도의 경우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통합됨에 따라 시·군 기준 시
기존 170개 시·군에서 168개시·군으로 축소

 AHP 분석 체계의 보완

 일부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AHP 평가항목 체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가중치에 대한 평가결과의 민감도, 기본 평가와 특수 평가의 가중
치에 대한 평가결과의 민감도를 AHP 결과와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평가자 간 의사결정이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 제시와 평가자 대상의 확대 방안 등
에 대해서도 검토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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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 행정 단위별 인구 및 GRP 전망

 2004년 이루어진 세부 행정 단위별 GRP 장기 전망치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GRP 전망치를 제시

 향후 O/D 보정 작업 등에 활용하고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시 대상지역의 인구전망 및 계획 등의 자료
를 검증하는 데에도 이용할 계획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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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1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을 부각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

 셋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정책적 분석 및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분
석을 토대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

 넷째, 다기준 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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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정책적분석

• 사업추진 여건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 특수평가 항목
 재원조달 위험성(선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202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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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연구 개요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 계층화법(AHP기법)

제Ⅵ장. 경제성 분석 보완연구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민자연계방안

제Ⅷ장. 재무성 분석 보완연구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제Ⅹ장. 장래 개발계획 반영

제Ⅺ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Ⅻ장.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4

5

제1절 사업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주무부처가 예산당국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의뢰하면서 제출하는 사업계
획서를 기본적인 평가 자료로 이용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단계에서 주무부처로 하여금 가능하면 구체화된 사업 구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사업의 내용

제1절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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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도로나 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는 국가기간 교통망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

 지역균형개발, 동서화합 혹은 남북교류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사업으로 필요성이 제기

 해당 지역이 갖는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

 사업의 목적

 정의 : 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고속도로나 국도·지방도 건설사업의 경우는 동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어떠한 교통문제가 해
결되며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개략
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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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동 사업이 조사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는지 경위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

 누가 혹은 어느 기관이 예산신청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조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보다 지역 간 파

급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간에 의견이

상치되는 사업들도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자기 지역에 파급효과가 국한될 가

능성이 높음
 정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비하여 사업내용이 사전적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어떤 주체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
 동 사업의 추진 주체 혹은 추진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은 곧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주관적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예비타당성조사팀은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가 다른 데 따르는 이해관계를 잘 인식함으로써
가장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함

제1절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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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내용

 어느 지역에 입지하여, 얼마의 규모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한지를 미리 밝
히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판가름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됨

 과거의 경험 및 자료에 입각하여 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 내역 및 총사업비 규모를 사업계획서에서
사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1절 사업의 개요
3. 사업의 내용

9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첫째,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안)에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혹은 어떤 부문을 얼마만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혹은 어떤 지역의
무슨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사업인지 분명히 밝혀야 함

 둘째, 사업계획서(안)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입지, 즉 어느 지역 혹은 어느 노선을 통과하
는 사업인지 가능한 범위까지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음

 건축사업의 경우 건물이 입지할 적절한 부지가 선정되어 있어야 함

 셋째, 사업의 추진 주체도 명시적으로 기록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분담을 밝힐 필요도 있음

 넷째,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예상 총사업비를 추정, 제시하여야 함

 어떤 시설물 혹은 구조물들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제시

 다섯째, 사업의 기대효과도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기타 효과, 예를 들어 교통사업의 경우 얼마의 통행시간이 절약되고, 얼
마의 통행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얼마의 혼잡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지 등의 기대효과를 개략
적으로 제시

제1절 사업의 개요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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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초자료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팀은 사업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그 지역의 기초자료를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

 기초자료 : 자연적 환경에 관한 자료,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한 자료

 자연적 환경 자료는 기상, 지질, 표고, 경사 분석 등과 관련한 자료를 말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나 상위계획 등 기존 문헌 등을 통하여 기초적
인 조사를 수행.

 사회경제적 환경 자료로는 인구구조 및 산업별 취업구조, 지역총생산, 토지이용 현황 등을 분석

 교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요 도로 현황을 기술하는 것이 특히 중요. 

 산업단지 진입도로나 항만 진입도로 또는 항만 인입철도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산업
단지 및 항만 등 교통 발생 시설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기초자료 분석이 단순히 지역 현황에 대한 정형화된 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업과의 관련 속에서 해당 지역의 현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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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연적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사업이 있고 더 받는 사업이 있음

 도로나 철도 사업은 자연적인 조건, 즉 노선이 산간 지역을 또는 평야 지역을 통과하는가, 호수
혹은 강이 있는지 여부, 지질이 암반이냐 등에 따라 사업의 내용 및 비용조건이 크게 달라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자연적 환경보다는 인구, 산업구조, 지역의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음

 수질오염, 토지오염, 위생, 공사소음 등과 같이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생활환경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수자원개발 사업 등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 단
계에서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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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인구, 산업구조 및 지역총생산 자료는 사업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면서 사업의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수요가 높을 것이고, 그만큼 사업의 경제성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

 지역의 산업구조는 해당 사업이 동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한 눈에 가장 쉽게 나타
내 주는 자료

 지역총생산 자료도 경제성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평가에서 중요한 기초자료

 도로·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초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지역
의 교통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사업대상 지역의 도로 종류별 차로 수 및 연장 교통량 등을 제시

 대상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

 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 진입도로 및 인입철도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 발생량과 함
께 산업단지나 항만의 시설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여 기술

 상위계획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온 것인가를 알 수 있으며, 상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음

 국토계획, 개별법에 의한 계획, 지자체 계획 등을 검토

제2절 기초자료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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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해당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거나 관련된 상위 계획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이 국가 전체의 계획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지의 여부 및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온 것인가를 파악하고, 상위 계획에 제시되
어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함

 국토 이용 측면의 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
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시⋅군 종합계획 그리고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으로, 핵심 정책방향과 권역별 발전계획 등을 제시함

 관련 분야 측면의 계획

 정부의 사업은 법이나 국가의 정책방향과 일관성되게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법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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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각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쟁점은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임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 대신 다른 국도나 지방도를 확장하는 대안, 
철도를 건설하는 등의 대안 검토 필요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되, 나머지 검토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추정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Do-Nothing)”도 중요한 대안으로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함

 해당 사업의 타당성 유무는 항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기회비용을 따져 보
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일 수 있음

 쟁점이 무엇이든 해당 사업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쟁점을 부각시키고 그 쟁점에 대한 해결방
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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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필수불가결한 부분. 경제성에 대한 정보는 정책적 차원의 분
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됨

 경제성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는 편익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시간가치의 절감, 유류비 감소 등의

운행비용의 절감, 교통사고의 감소 등으로 추정
 신규 문화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편익은 이 시설의 존재가치 등 비사용가치와 시설의 사용가치

등에 의해 결정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수요 추정으로부터 시작. 추정된 수요에 입각하여 편익을 추정

 개략적인 총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건설비, 용지보상비 등 시설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 시설개량비 등 시설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추정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
업의 경제성․재무성을 파악하는 과정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요, 비용단가, 할인율 등 주요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

경제성 분석

3

가. 교통수요 추정과정

 교통시설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
는 편익의 비교를 통해 분석이 가능

 교통수요는 이러한 타당성 평가 시 비용과 편익 추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교통수요의 추정을 통해 대상 사업의 추진 여부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평가

 교통시설에 대한 적정 공급규모 산출, 교통시설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에 활용

 추정 결과는 사용료, 건설보조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통존(traffic zone)을 기반으
로 하여 교통수요를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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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수요 추정과정

 첫째, 통행발생은 각 교통존에서 발생하는 통행량(production)과 도착하는 통행량(attraction)을 추정하는 단
계 (청주 유입 통행량, 청주 유출 통행량)

 증감률법, 원단위법 또는 교차분류법, 회귀분석법 등을 사용

 각 교통존별로 여객 및 화물의 발생과 도착량을 생성

 둘째, 통행분포는 앞 단계에서 추정된 발생·도착 통행량을 교통존 간에 배분하는 단계 (청주 유입 통행량 = 서울
 청주 통행량, 부산  청주 통행량…)

 성장인자모형, 중력모형, 엔트로피극대화모형, 간섭기회모형 등을 사용

 교통존 간 여객 O/D 및 화물 O/D를 생성

 셋째, 수단선택은 앞 단계에서 생성된 교통존 간 O/D 자료를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교통수단별로 세분화하
는 단계 (서울  청주 통행량 = 서울  청주 승용차 통행량, 서울  청주 버스 통행량, 서울  청주 철도 통행량 …)

 통행단모형, 통행교차모형, 개별행태모형 등을 사용

 여객의 경우 승용차, 버스, 철도 등 각각에 대한 O/D를 생성

 화물의 경우 트럭 화물과 철도 화물 O/D를 생성

 넷째, 통행배정은 각 교통수단별 O/D 자료를 대상 지역 내 교통망에 배정하는 단계

 전량 통행배정방법, 용량제약 통행배정방법, 확률적 통행배정방법, 평형 통행배정방법 등의 정적 통행
배정기법을 사용 (서울  청주 승용차 통행량 = 서울  청주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통행량, 서울  청주 승용차 중부
고속도로 통행량, 서울  청주 승용차 17번 국도 통행량…)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5

전통적인 4단계 모형의 교통수요 추정 과정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청주 유입 통행량, 청주 유출 통행량)

(청주 유입 통행량 = 서울  청주 통행량, 부산 
청주 통행량…).

(서울  청주 통행량 = 서울  청주 승용차 통행량, 
서울  청주 버스 통행량, 서울  청주 철도 통행량 …)

(서울  청주 승용차 통행량 = 서울  청주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통행량, 서울  청주 승용차
중부고속도로 통행량, 서울  청주 승용차 17번 국도
통행량…)

현재와 미래의 통행배정의
차이로 인해 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달라짐 :  A, B, C, D 
등급

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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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수요 추정과정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장래의 교통수단별
기·종점 교통수요를 활용함으로써 4단계 모형 중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과정 생략

 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업적인 교통계획 소프트웨어를 이용 : 외국에서 개발된
EMME/2, TransCAD 등, 우리나라의 사통팔달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교통수단별 O/D를 그대로 사용하는 도로부문 사업과는 달리 철도부문
사업의 경우에는 수단선택 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

 도로부문의 교통수요 추정과정에 더하여, 수단선택모형의 정산작업과 장래 수단별 교통수요 추
정과정 추가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7

나. 공신력 있는 자료의 사용

 기본자료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인 경우 수도권교통본부의 의뢰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
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구축한 현재와 장래의 O/D 및 네트워크 자료를 사용

 전국 지역 간 연계 교통시설 및 기타 지역에 위치한 사업인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
서 구축한 국가교통DB(Korea Transport Database: KTDB)를 활용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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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통행량 불변

 교통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영향권의 총통행량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하지 않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장래 O/D에는 인구, 자동차대수,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지표의 변화로 인
한 영향이 기 반영

 사업의 시행 전·후 총통행량은 동일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특정 존의 통행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영향권 내 다른 존의 통행량은
감소  풍선효과

 연도교 및 연륙교 사업과 같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총통행량에 현저한 변화를 미치는 경우에
는, 유발되는 교통량을 반영하여 총통행량을 변화시킬 수 있음

 총통행량 불변의 전제하에서 수단통행 O/D는 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철도부문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철도의 수단분담률이 제고됨으로써 다른 교통
수단인 공로의 O/D 통행 패턴도 변화하게 되어, 공로 및 철도 수단통행 O/D는 수정되어야 함
 서울 부산 간 고속철도 vs 항공노선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9

라.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수단선택단계 생략

 도로부문 사업 시행 시 철도로부터의 전환교통량은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통행배정과정
에서 경로 선택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수단선택단계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속성, 링크 저항함수, 통행배정방법을 중
심으로 분석을 수행

 대규모 고속도로사업 등의 경우에는 철도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수단선택단
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수 있음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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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의 범위 및 절차

 용수수급 분석 포함 주요 내용

 장래 불확실성을 고려한 용수수요 추정

 수자원 공급 여건을 고려한 용수공급 추정

 이를 종합한 용수수급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11

나. 용수수요 추정

 용수수요 항목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제1절 수요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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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수수요 추정

 원단위법 : 기존 용도 지역과 용도별 시설물의 연면적, 인구 따위의 지표에 대하여 일정 규모에 따르
는 발생량을 조사하여 원단위를 설정하고, 설정된 원단위에 상응하는 장래 지표를 곱하여 앞으로 발
생할 수요량을 산출하는 방법

 생활용수 수요는 상수도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역 내 장래 총인구, 급수보급률, 1인 1
일 평균급수량(ℓpcd)과 기타용수(관광용수, 항만유지용수, 군부대용수, 공항용수 등) 수요를 추정하여
산정

 공업용수 수요 추정에서 사용되는 원단위는 공장부지면적, 종업원수, 생산액 등

 농업용수는 정립된 이론을 통하여 수요량을 산정 : 증발산량(토양 및 수면에서의 증발량과 농작물의
증산량을 합한 값,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논밭에서 날아간 총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논밭에 댈 수
량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을 정립된 이론 및 공식을 통해 추정

 하천유지용수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을 기준으로 하천유지유량을 추정

 환경개선용수는 수혜대상자에 의해 기 산정된 환경개선용수 수요 자료를 검토

제1절 수요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13

다. 용수공급 추정

 용수공급능력의 추정절차

 기존 수자원시설물의 공급규모 현황 파악

 계획시점 이전까지의 향후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계획 및 광역배분 조정에 따른 공급변동
규모 파악

 추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신규 댐의 공급규모를 산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행정구역별 상수도 시설물 보급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
료를 참조하고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등을 구분하여 파악

 공업용수 공급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역 및 공업용수도를 비롯하여 국토지방관리청 및
각 지자체 유수인용허가를 받은 공업 전용수도시설 자료를 수집 정리하도록 하며 산업단지 및 자유
입지업체에서 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제외

 농업용수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이며, 이들시설물에
대한 제원은 각 지자체 및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

제1절 수요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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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수수급 분석

 추가 확보될 수자원에 대해서는 계획시점까지의 물수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물수지 분석 없
이 기존 계획의 결과를 참조하여 가능 수자원 개발규모를 검토

 추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신규 댐의 공급규모는 공학적 분석에서 도출될 총용수공급 규모에서 농업
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분을 제외한 수치

 공사완료시점(먼 미래)에서 용수수요 추정치에 대한 공급규모를 초과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먼 미래의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 대비), 계획시점(가까운 미래)에서는 수요추정치와 공
급능력 추정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

제1절 수요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15

3. 기타 사업

 산업단지 혹은 문화·관광·체육·과학 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별로 크지
않은 반면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함

 수요도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보다는 간접적인 파급효과에 기인하는 수요가 높을 것임

 산업단지 조성의 주목적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해당 사업에 의해 동 산업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됨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 추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낙관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로 나누어
수요를 추정함

제1절 수요 추정
3.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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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업

 문화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요 추정방법론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특정 시점에서 특정 문화시설의 흡입력을 추정하여 해당 시설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시계열방법론은 사업의 벤치마킹 시설에서 과거 방문자 수의 증감 추이와 패턴을 이용하여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임

 중력모형은 특정 시점에서 해당 유형의 시설에 사람들이 관심을 얼마나 기울이는지를 통해 수
요를 추정하는 방법임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물리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문
화시설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제1절 수요 추정
3. 기타 사업

17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일반적으로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은 크게 각 시·도의 개발계획과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으로 구분
되며, 개발계획은 크게 택지개발계획과 산업 단지개발계획, 그리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장래개발계획의 반영은 사업의 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영 기준의 제시는 신중한 접근
을 필요로 함

 개발계획의 반영 단계를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여 장래 불확실한 사업계획 등을 분석에서 제외함으로
써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과잉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제1절 수요 추정
4. 개발계획 반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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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계획 반영기준

 택지 개발계획

 입주계획의 구체성이 낮거나 변동 가능성이 높은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국가교통DB적용 방식을
일부 보정한 다음의 적용기준을 활용함

제1절 수요 추정
4. 개발계획 반영기준

19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련 현황 자료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이용한 가동률 모형 추정 결과와 기존 산업단지부문 사업의 조사 사례를 활용하여 아래
의 가동률을 적용하도록 함

제1절 수요 추정
4. 개발계획 반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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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1절 수요 추정
4. 개발계획 반영기준

21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1절 수요 추정
4. 개발계획 반영기준

37/338



22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1절 수요 추정
4. 개발계획 반영기준

23

제2절 편익 추정

 편익 추정은 우선 편익항목을 식별(identify)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

 특정 사업의 편익항목은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계
획에 따라 편익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

 각종 편익항목들이 식별되고 나면, 항목별로 단위당 기회비용 혹은 가치를 계산하여 편익을 추정

 예를 들어, 편익항목 i 의 단위당 가치가 Pi 라고 하고, 시점 t 에서의 수요 추정치가 Dit 라고 한다면, 
편익 추정치 Bit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2절 편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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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부문 사업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 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통 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

 직접 편익

 직접편익으로는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을 들 수 있음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을 화폐가치화하는 작업은 비교적
용이

 교통의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향상 등의 효과는 개인별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화폐가치화하기 어려움

 철도부문 사업의 경우 항공 및 해운의 전환수요에 의한 편익과 건널목 개선에 따른 사고/지체
감소편익은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음

 간접 편익

 교통시설사업 시행 시 교통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파급효과로 환경비
용 절감,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대, 산업구조 개편효과 등

 철도부문 사업의 경우, 전환수요에 의한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
공간 기회비용 절감, 공사 중 교통혼잡 및 도로공간 축소로 인한 부(-)의 편익 고려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5

1. 교통부문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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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부문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7

1. 교통부문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편익 산정 범위를 공통 편익과 사업특수 편익으로 구분

 공통 편익이란 모든 도로 및 철도 부문 사업에 포함되는 편익을 의미함

 사업특수 편익이란 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해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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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자원부문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수자원사업의 편익유형을 이수, 치수, 환경 측면을 대표하는 각각의 요소로 나열

29

3.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3. 기타 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편익 :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생산 혹은 부가
가치 수입

 부가가치를 추정할 때 단순한 이전수입,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업으로부터 단순히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은 배제하고 분석

 문화·관광 시설의 편익 : 본 시설의 입장수입 및 각종 부대시설의 매출액

 본 시설의 입장수입 : 시설자체의 입장료 및 시설 내의 각종 사용료, 관람료 등을 포함

 부대시설의 매출액 : 상가시설의 매출액(식음료, 기념품 등), 숙박시설(호텔, 유스호스텔, 콘도미
니엄 등)의 매출액 및 부대수입

 입장수입 혹은 매출액의 결정이 단순한 가격(price)이 아니라 수요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에 철저히 입각해서 책정되어야 함.

 체육시설의 주요 편익 : 연수, 심사, 대회 개최 등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수
익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대수입 및 시설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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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3. 기타 사업

 개별 편익항목의 객단가 : 시설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한 단위에 부과되는 금액

 테마 파크의 일인당 입장료, 숙박시설의 일실당 숙박요금, 연수프로그램의 일인당 연수요금

 객단가 추정 시 고려사항

 시설의 성격과 건립 목적 고려 : 시설이 공공재(박물관, 복원된 유적지, 국민체육시설)의 성격이
강한 경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객단가를 적용. 반면, 시설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
여 민간부문에 의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윤극대화의 목적 하에 객
단가를 결정

 국내외 유사시설의 객단가를 분석 자료로 활용 : 건립 목적, 규모, 내용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자료를 선택

 객단가 추정 시에는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여건을 고려 : 자연환경, 관광자원, 배후도시로부터
의 교통여건 등

 객단가를 이용한 가치추정 방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죠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을 도입하여 비시장재
화의 가치를 추정  문화·과학 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 사업에 맞게 기존의 객단가 추정
방법이나 CVM, CAM 방법을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
용을 위한 실행지침

31

1. 교통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사업의 비용 : 공사비, 용지보상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분

 공사비 :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용지보상비 : 사업지역의 토지 매입 및 보상비

 유지관리비 :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
기 위해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한 경상운영비

 고속도로 건설사업, 기타 도로 건설사업, 교량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항만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
업 등으로 나누어 다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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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사업의 비용을 산출할 때는 구체적인 공사 물량과 함께 시공 시 지출되는 평균공사비가 함께 고려되
어야 함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과 관련한 몇 가지 기본 전제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추정 방법, 항목, 평균단가 등 주요한 내용은 주로 고속국도 사업을 대상
으로 한 한국도로공사의 과거 실적자료를 인용하여 추정

 제시된 값은 평균적인 수치이나,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는 경우 사업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정 단가를 산출

 제시되지 않은 공사비 항목, 공사비의 구체적인 수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별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그 내용을 결정

 도로의 설계기준은 국토해양부의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편람 및 한국도로공
사의 도로설계요령 등의 최신 기준을 적용

 공사비는 본선에 대해서 토공부와 교량부 및 터널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타 시설로서 출입시설
(IC, JC), 영업소(건물 포함) 및 휴게소 등의 부속시설 건설비용으로 구분

33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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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35

가. 도로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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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철도부문 사업은 노반시설물은 물론 시스템 건설비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며, 차량기지와 차량구입
비가 추가되어야 하고 운영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철도시설물은 자연지형과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설 특성으로 인하여 각 사업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함

 기존 일반지침(제4판)에서는 일반철도만을 중심으로 비용추정을 언급하여 왔으나, 본 일반지침에서
는 광역 및 도시철도 부문의 비용 추정방법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37

1) 일반철도 부문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일반철도부문 사업의 총사업비

 노반 및 궤도, 건축, 전력 및 시스템 등에 대한 공사비와 부대비, 용지보상비 및 초기차량구입비
로 구성

 사업비 산출오차를 고려하여 공사비, 부대비 및 용지보상비에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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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39

2) 광역 및 도시철도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현격하고 투자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남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유형을 중량, 중형전철 및 경량전철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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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 및 도시철도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현격하고 투자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남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유형을 중량, 중형전철 및 경량전철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추정

41

나. 철도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운전시격 : 
(두 열차의) 운전(차 머리)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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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자원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수자원부문 사업에 대한 비용 분석은 댐 건설사업, 하천 건설사업 등으로 나누어 다르게 진행

 비용 추정에 있어 댐부문 사업과 하천부문 사업별로 다른 공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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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댐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수문분석을 통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각 구조물별 설계홍수량을 결정하여 형식 및 규모를 결정

 구조물에 대한 수리계산 등을 실시하고 댐 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구조물 계획을 실
시하고, 가급적 세부 공종별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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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댐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45

나. 하천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사업의 비용을 산출할 때는 구체적인 공사 물량과 함께 시공 시 지출되는 평균공사비를 고려

 하천부문 사업은 크게 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차수공, 부대공 등의 5개 주요 공종으로 구성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의 경우, 현황평면도와 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축제공, 호안공의 수
량을 추정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의 경우, 미수립지구는 인근의 유역형상과 유역의 규모, 하천특성 등이 유
사한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1/5,000 지형도상에서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한 계획하폭과 계
획홍수량을 통과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구간별 대표단면을 가정하여 축제공, 호안공의 수량을
추정

49/338



46

나. 하천부문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2. 수자원부문 사업

47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3. 기타 사업

 문화·관광·체육·과학 단지 조성사업의 초기투자비

 건축공사비, 토지보상비 및 기타 비용

 건축공사비 : 토목, 조경, 전기통신, 도로 등의 기반공사 비용과 시설물의 건축비용

 각종 공사비 항목의 사업량과 공사단가를 별도로 추정

 용지보상비 : 토지자체의 취득비용,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

 용지보상비는 사업의 기본구상에 제시된 시설의 정확한 위치, 지번 및 면적이 명시된 위치도를
바탕으로 추정

 총사업비 제시 등은 최대한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비용 제시 양식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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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3. 기타 사업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49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보상비로 구성

 용지구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대상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

 지장물보상비는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구축물, 농작물, 수목 등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물건

 용지구입비 보상배율은 공시지가의 1.766배이며, 지장물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30%를 일괄 적용

 전체 용지보상비 보상배율은 공시지가의 2.296(=1.7661.3)배가 됨  일반지침 4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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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실무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보상배율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

 지역을 수도권과 수도권 외, 시부와 군부 등 세 가지로 구분

 전국 평균 지목별 보상배율을 질의

 감정평가사가 적용하고 있는 보상배율은 지역별로는 약 1.5에서 2.7 정도이며, 지목별로는 1.5에서
2.0정도로 현행 지침(일반지침 4판)보다 약간 낮거나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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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용지구입비 추정 대안

 제1안은 사업지 내 보상대상토지 중에서 용도지역, 지목 등 중요 토지 특성을 고려하여 5% 정
도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 또는 한국감정원에 약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추정

 제2안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 주변의 기 보상자료를 제출받아 사
업지에 적용할 보상배율을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용지보상비를 추정

 제3안은 표준 보상배율을 적용 : 지장물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10~15% 적용 (4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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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용지구입비 추정 개선안 : 공시지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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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보상배율   용도지역보상배율   이용상황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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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 = 토지보상비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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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지하사용료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입체이용저해율 보상대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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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의 어업권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을 검토하여 보상비를 산정함

57

5. 예비비 산정 기준

제3절 비용 추정
5. 예비비 산정 기준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무수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런 문제들에 대
한 사전예방 조치로 예비비를 마련

 예비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총사업비의 10% 적용하여 추정

 조사에 활용 가능한 자료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수준으로 정밀도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득자료의 상세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비
비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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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기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비용-편익 분석기법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ratio)을 구함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

 편익/비용 비율≥1.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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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기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경제적 타당성 평가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

 순현재가치 ≥ 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 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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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기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61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의 하나는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적 타당성 유무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기 이전의 타당성조사에서 통상 10% 이상의 할인율을 사용

 일반지침(제3판) : 실질 7.5%, 수자원 부문 실질 6.0%

 일반지침(제4판) : 실질 6.5%, 수자원 부문 실질 6.5%(30년), 실질 5.0%(이후 20년)

 실질? 무인플레이션이자율 (공공부문 경제성 평가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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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기준이자율(= 국고채 이자율 + 장기 금리 스프레드)은 국고채 이자율과 장기 금리 스프레드의 합으
로 결정

 장기 국고채 금리는 5년 만기 5.63%, 10년 만기 5.81%로 나타나고 장기 금리 스프레드를 1.0%로 가
정할 경우, 명목 기준 이자율 수준은 약 7%

 금리가 상향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7~8% 수준

 실질 기준 이자율은 최근 물가수준(3%)을 감안하고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4~5% 
수준으로 산정

 명목? 시장이자율 (민간부문 경제성 평가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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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실질 5.5%)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준 이자율,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time preference rate: 
s.t.p.r.), 재무적 할인율 등을 고려

 여기서  는 1인당 소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재 소비에 대한 미래 소비의 할인율이며, g
는 연간 1인당 소비증가율,  는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 g 항은 소비 변화에 따른 한계효용체감
효과(어떤 재화의 소비자가 재화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체감; 遞減) 
현상)를 반영(소비가 증가한 만큼 효용이 감소  더 많이 할인  할인율 증가)하기 위한 항임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추정식에 따라 계산하여 본 결과, 5.0~5.5%가 적정 범위인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는 실질 사회적 할인율로 5.5%를 적용

 경제사회 여건 및 저금리·저성장 기조를 반영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사회적할인율 4.5%를 적용함

 2021년 연구에서는 Ramsey 방식을 이용한 사회적 시간 선호율(SRTP)로 계산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3.53~4.37%의 범위로 추정함  사업의 다양한 위험(risk) 반영의 필요성과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
적 불확실성, 그리고 장기적 재정소요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의 사회적 할인율 4.5%를 유지
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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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장기사업에 대한 할인율의 차등 적용 : 규범적인 측면에서 고정된 할인율로 지수적으로 할인을 하게
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세대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할인율이 커지면,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영향이 축소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교적 장기인 사업은 수자원 부문사업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수자원 부문 사업에 한하여 할인율을 차등하여 적용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하여, 운영 30년 동안은 실질 5.5%를, 이후 20년은 4.5%의
할인율을 적용

 철도 부문, 수자원 사업 등과 같이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30년 동안은 4.5%, 이후 기간
은 3.5%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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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경제성 분석에서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은 순수한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되면 안됨

 이전지출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지출이므로 재무성 분석에서는 사업 주체에 따라
비용도 되고 편익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성 분석에서는 국가 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투입물의 종류별 세금부과 내역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한 총사업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경제성 분석의 비용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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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 독점적 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전통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면, 편익은 공공투자 산출물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로
서 평가되고, 이 지불의사는 경쟁구매의 조건 등이 충족되면 시장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음

 첫째, 배급제 등의 제약이 전혀 없어 모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지불하고 그 재화를 구
입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어떠한 소비자도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수요량이 시장가격에 영향
을 줄 수 없어야 함

 고속도로에 대한 지불의사는 개인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을 ‘차량운행비 절
감 + 여행시간 단축의 가치 + 교통사고 절감의 가치’로서 평가하여 계산함  고속도로의 편익 금액
에는 세금을 포함 (소비자의 정확한 지불의사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

 공공투자의 비용은 투입물의 ‘상실된 대안 편익의 최대치’(Maximum Alternative Benefits Forgone)로
서 평가되고 있음. 투입물의 사회적 가치(=기회비용)는 ‘α × (세금 포함 시장가격) + (1-α) × (세금 제
외 시장가격)’으로 평가됨. 단 여기서 (1-α)는 투입물의 추가 생산비율을 반영함

 즉 공공투자에 투입되는 투입물의 α 비율은 기존 수요처에서 전용되는 투입물이고, (1-α)는 추
가 생산된 비율임

 추가 생산비율 추정의 어려움  최소한 한국도로공사 혹은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10%를 비용에서 제외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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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기타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의 주체가 단순하지 않고 비용 항목이 사업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음

 기타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세금을 공제하는 문제는 잠정적으로 개별 조사팀의 판단에 맡기
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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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모든 편익과 비용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해야 함

 편익과 비용이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되므로 할인율을 이용하여 비교 가능한 동일시점의
가치로 일치시켜야 함

 할인되는 분석의 기준일을 해당 사업의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말(예, 2008년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 2007년말을 적용)로 하기로 함

 도로부문 사업과 철도부문 사업은 분석기간 30년을 적용

 항만부문 사업의 경우는 30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 다목적댐 등 수자원 부문의 경우는 50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

 문화ㆍ관광ㆍ체육ㆍ과학 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30년의 분석기간을 설정

 분석기간 동안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 형태에 관해서도 동일한 지침을 마련

 예를 들어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용지보상비는 사업초기 2년도에 각각 30% 및 70%를 지출하
도록 설정하고, 공사비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5년이라면 매년도 각각 5%, 15%, 25%, 35% 및
20%씩 지출하도록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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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존가치의 처리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5. 잔존가치의 처리

 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잔존가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용지보상비 중 용지구입비만 해당

 조사팀은 도로 사업에서 투입되는 용지구입비를 잔존가치로 설정하여 분석 최종연도의 비용에
서 공제하여야 함

 철도의 경우 잔존가치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용지보상비 이외에 재투자된 차량 및 시설장비 등
이 있음

 차량의 내구연한은 일반철도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
칙 에 제시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법령에서 내구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서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재투자 비용 및 잔존가치
를 산정

 도로·철도부문 사업이외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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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감도 분석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6. 민감도 분석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
어 있음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많이 시행

 민감도 분석 : 투자비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예를 들어 초기 공사비, 운
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에 대해서 각 변수 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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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업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함

 연구팀은 대안별, 주요 연도별로 추정된 편익과 비용, 현재 가치화된 편익과 비용, 비용편익 분석 산
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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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73

민감도 분석 결과의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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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제5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민간투자사업의 고시사업은 정부재정지원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된다면, 추진 절차에서 정부고시사
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발표 전 단계까지는 재정사업과 동일한 추진 단계로 진행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석, 재무모델작성, 자금조달 및 차입조건작성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최적 대안의 편익-비용 비율이 0.9를 상회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가능
성을 검토

 정부 혹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투자사업을 순수 재정으로 추진하든 아니면 재정지원을 동반
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
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에 체계적인 사업선정 원칙을 사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
로 전환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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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투자가능성 추진절차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민자연계방안 : ①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②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 민간투자사업 대상 여부 판단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최적 대안의 B/C가 0.9를 상회하는 사업

 1단계 : 법적·정책적 타당성과 민자 가능 유형을 판단

 2단계 : 경제성확보, 관리의 용이성, 창의성 및 효율성, 위험배분, 공공성 확보 등을 Checklist를
통한 정성적 평가와 재무성 분석을 통한 “민간투자 가능성”을 검토

 재무성 분석은 수익형(BTO)사업에만 수행. 민간투자사업의 선정원칙 중 수익자 부담능력원칙과
수익성 원칙에서 BTL은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 대상 중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결정

 민간투자 가능성 Checklist를 통해서 사업의 구체성이 높은 사업

 종합평가에서 재정사업보다는 민자사업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AHP ≥0.5)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수행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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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가. 민간투자가능성 추진절차

①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 1단계 체크리스트
- 2단계 체크리스트

②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 VFM 
- PFI vs PSC

[그림 II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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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가. 민간투자가능성 추진절차

①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②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표 III-17>

<표 III-17> VFM(PFI vs 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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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자연계방안의 Checklist 평가항목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79

다. 1단계 Checklist 평가 수행

 법적 검토에서는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유형<표 III-18>”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SOC 관련 중장기 계획, 국가 또는 주무관청의 투자정책 방향과 투자우선
순위 등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평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및 국가투자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

 수익자 부담 원칙, 수익성 원칙, 사업편익의 원칙, 효율성 원칙 등의 민간투자사업 선정 원칙에
부합하여 국가정책상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법적·정책적 타당성 평가”의 모든 문항에서 “Yes”일 경우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판단하고 “민자가
능유형 판단’ 평가를 수행

 수익자부담원칙(BTL 사업은 예외):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는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익성원칙(BTL 사업은 예외):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하에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사업편익의 원칙: 정부재정사업 추진 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목표연도 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날 사업

 효율성 원칙: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 시설과의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
는 사업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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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단계 Checklist 평가 수행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81

다. 1단계 Checklist 평가 수행

 민자가능유형 판단에서는 당해 사업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서 BTO(수익형 민자사업) 또는 BTL(임
대형 민자사업) 유형을 판단한다. 

 “민자가능유형 판단”에서 모든 문항에 “Yes”일 경우, BTO 사업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BTL 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
자사업으로서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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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단계 Checklist 평가 수행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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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무성 분석의 수행

 1단계 Checklist에서 “법적·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BTO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한
하여 재무성 분석을 수행

 1단계 Checklist에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나 사업주무부서의 사
업계획서에 BTL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 역시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음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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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단계 Checklist 평가 수행

 2단계 Checklist 평가수행 절차는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의 결과와 기초자료 분석, 파악된 쟁점, 
유사사업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각 설문항목(사업의 경제성 확보, 관리의 용이성, 창의성 및 효율성, 
위험배분, 공공성 확보)에 대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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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단계 Checklist 평가 수행

제5절 민자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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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제6절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1단계 Checklist에서 ‘법적ㆍ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BTO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나
사업주무부서의 사업계획서에 BTO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재무성 분석을 실시

 재무성 측면에서 민간이 추진하기에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의 경우에도 효율성·창의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사업
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적정 재정지원 규모 산정을 위해 재무성 분석을 수행

 경제성 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
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재무성 분석이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
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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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제6절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재무성 분석에서는 실제의 투자예산액과 자금순환과정(cash flow)을 매우 중요시 함

 비용과 수입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간 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첫째, 경제성 분석은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므로 상품가격이나 환율,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잠재가격(상품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하나, 재무
성 분석은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므로 단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도 무방

 둘째, 세금, 이자 비용 등 이전 비용이 경제성 분석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만 재무성 분석에서
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셋째,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무성 분
석에서는 시장이자율, 사업위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적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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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제6절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법인세)

89

가. 사업의 투자방식

제6절 재무성 분석
2. 기본 전제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주로 이용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자기자본 : 사업시행자가 내부유보액이나 증자를 통해 조성한 자체 자금이거나 별도 설립법인
이 특정주체의 자본참여, 기업공개 등을 통해 조성하는 자체 자금으로 조달

 타인자본 :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회사채 발행,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있
을 수 있는데 SOC 시설의 성격상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타인자본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
음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재정융자금 등을 고려

 적정 할인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비율 그리고 동원되는 자본의 조달방법
등에 대한 가정이 영향을 미침

 공공투자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때 대표적인 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BOO(Build-Own-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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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기준연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제6절 재무성 분석
2. 기본 전제

 재무성 분석에서 적용해야 할 분석 기준연도, 분석기간 및 연차별 비용지출 관련 공정률 등에 대한
가정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와 동일한 가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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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잔존가치

제6절 재무성 분석
2. 기본 전제

 경제성 분석에서는 잔존가치를 분석의 최종시점에서 부의 비용으로 포함시킴

 재무성 분석에서는 BOT나 BTO의 경우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잔존가치가 없음

 단, 분석종료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시설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부(負)의 비용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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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제6절 재무성 분석
2. 기본 전제

 경제성 분석에서 제세공과금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전지출로 인식하므로 분석에 포함
하지 않음

 재무성 분석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사업주체 입장에서 확실한 현금유출이므
로 분석에 포함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분석시점의 시장금리(예: 5년 만기 국채의 유통수익률)에 스프레드(예: 
3% 이내)를 반영하여 계산

 기타 금융비용으로 신주발행비가 있는데 자본금 납입액의 일정부분(예: 0.5%)을 적용하여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제외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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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대사업

제6절 재무성 분석
2. 기본 전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을 같이 시행할 경우 부대사업과 관련한 비용 및 수입
도 재무성 분석에 포함시켜야 함

 부대사업이라고 함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부대시설 사업(해당 사업을 정부가 직접
실행할 때 직접 수행가능한 부대사업)만을 말하며, 상가분양 등과 같이 해당 사업의 성격과 직접 연
관성이 거의 없는 부차적인 부대사업은 제외

 도로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인 광고시설 순수입 및 편의시설 임대 순수입 등을 고려

 철도사업의 경우는 차량 및 역사 내 광고나 자판기 수입으로 인한 운임외 수입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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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기법

제6절 재무성 분석
3. 분석기법

 경제성 분석과 동일하게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한 후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등으로 대변되는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구하여 평가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을 사용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NPV)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IRR)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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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제6절 재무성 분석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재무성 분석을 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잉여현금흐름(FCF) = 영업현금흐름 - 자본적 지출 – 추가운전자본 = 영업이익 (1 - 법인세율) + 
감가상각비 - 자본적 지출 - 추가운전자본

 모든 현금흐름은 재무성 분석을 위하여 불변가격(기준화폐가치)으로 추정하거나 환산하고, 불
변가격으로 추정된 현금흐름은 실질 할인율(무인플레이션이자율)로 할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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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제6절 재무성 분석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일반원칙

 첫째, 투자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의 현금흐름을 동시에 감안한다. 예를 들어, 부대사업의
비용과 수입, 환경부담금 등도 투자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므로 재무성 분석을 위
한 현금흐름 추정에 포함되어야 함

 둘째, 매몰 비용(sunk costs)은 감안하지 않음. 매몰 비용은 투자사업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비용이므로 투자사업의 재무성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셋째, 기존 설비 및 토지·건물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함. 즉, 기존의 설비 및 토지·건물
등이 당해 투자사업이 아닌 다른 대안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시 발생 가능한 현금 흐름은, 
위의 자산을 당해 투자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잃게 되는 현금흐름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투자사업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고려되어야 함

 넷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사업기회를 감안함. 예를 들어 투자사업을 시행한 후 추
가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확장 옵션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가적
현금흐름도 고려

 다섯째, 경비 배분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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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6절 재무성 분석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운영수입

 경제성 분석 시 편익항목에 포함되는 운영자 수입 추정치를 활용

 재무성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 추정되는 운영자 수입 중 조사대상 사업구간의 운영
자 수입만을 반영

 경제성 분석에서 산출된 사업노선 통행량(q )과 일반화비용 산정식에서 이용하는 고속도로 통
행요율(p )을 이용하여 운영자 수입을 구함

 통행료 수준은 민자사업 추진이 구체화된 단계에서 협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유력한 경우는 통행료 등 사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후 교통량을 재추정하여 재무성
분석을 재실시해야 함

 기타 수입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중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감안

 확실하게 예상되는 부대수입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기타 수입 항목
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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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6절 재무성 분석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총사업비

 항목 :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경제성 분석과 달리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고려

 용지는 정부가 일괄 구매하거나 정부 혹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할 경우에는 개별 사업주체는 용
지에 대해서 투입비용 및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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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6절 재무성 분석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총사업비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보상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는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을 준용하여 산정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CM․PM),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VE) 및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 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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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6절 재무성 분석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운영비

 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에서 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

 매출원가와 유지보수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법인세(실제 법인세 + 지급이자 × 법인세율),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부대사업과 관련된 추가적 비용

 도로사업의 경우 휴게소, 광고판 대여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철도사업의 경우 역사 건축 및 유지에 드는 비용

 항만 사업의 경우 유료문화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등

101

다.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6절 재무성 분석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사업비 지출 순서

 사업비 지출 순서는 자기자본이 모두 투입된 후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보조금
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자본 → 정부보조금 → 타인자본’ 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

 부채 상환 스케줄

 부채상환 스케줄은 이자수입 및 비용에 대한 법인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것이 전체적
인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고려하지 않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말에 순 현금유입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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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적 할인율 산정

제6절 재무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현금흐름을 적정 수준의 재무적 할인율로 할인하
여야 함

 적절한 할인율은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서, 각 자금조달 원천별(자기자본, 타인자본) 자본비용
을 자금의 구성비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것임

103

가.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제6절 재무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무위험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근거로 하여 추정

 유통수익률이 단기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편의(bias, 偏倚)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5년 만
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최근 7년간의 평균치를 무위험이자율로 사용

 무위험이자율은 최근 7년간(2000~2006년)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평균치인 5.7%를 이
용

 SOC 투자의 경우, 장기간 자본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
산해야 함  미국 국채 금리 스프레드(3~30년 만기)의 과거 20년간 평균(약 1.1%)을 감안하여
6.8%를 장기 무위험이자율로 사용

 부채의 자본비용은 장기 무위험이자율에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가산금리)을 가산하여 계
산

 장기 무위험이자율에 과거 3년간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3년 만기 회사채(AA-등급) 수익
률의 차이를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로 간주함  1%로 추정

 부채의 자본비용은 7.8%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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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제6절 재무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105

나.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제6절 재무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주식의 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14.4%는 장기 무위험이자율(6.8%)과 위험보상률(1.262 x 6% = 7.6%)
의 합으로 구성.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시장의 위험프리미엄인 (rm – rf )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계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진 11개국의
지난 30여년간의 평균인 약 6%를 사용

 영업위험은 보통 자산의 베타(u )로 측정 : 국내 400대 기업의 자산베타의 중앙값인 0.515를 사용

 주식의 베타 (s : 1.262)는 각 기업의 부채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민간투자사업의 목표부채
비율(200%)에 따라 베타를 다음과 같이 조정. 법인세율은 27.5%를 가정

1.262 = 0.515 x [1+(1-0.275)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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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제6절 재무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평균자본비용의 추정을 위해 목표부채비율에 의해 조정된 베타를 사용하여 주식의 자본비용(rs = 
14.4%)을 구하고 이미 구한 부채의 자본비용(rb = 7.8%)과 가중평균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8.567%를 추정

 할인율로 사용할 가중평균자본비용(r0)은 아래와 같이 산출

0.08567 = [(1-0.275) x 0.078 x 0.667] + [0.144 x (1 – 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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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제6절 재무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7.8

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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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재무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은 명목가격에 의한 현금흐름보다는 불변가격에 의한 현금흐름 예측이 자의성
개입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불변가격(실질) 현금흐름을 실질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식을 취함

 명목 할인율(r )과 실질 할인율(r* )의 관계는 아래 식과 같음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분석에서는 도출된 값의 근사치인 5.5%를 실질 재무적 할인율로 사용

109

라.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재무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민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베타값, 목표부채비율, 경제성장률, 기대물
가상승률이 다를 수 있음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수반된 위험도와 정부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연구진들이 적정한 할인율
(3.84% ~ 9.12%)을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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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6절 재무성 분석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나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일정부분의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음

 재무성 분석에서는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경우

 건설비의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FNPV = 0이 되는 수준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하여 재무성 분석을 수행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만으로는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재정지
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 골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z, a)를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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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성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
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
요소들을 포함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 분석 틀 속에 포함시
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
석을 포함  예를 들어,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

 정책적 분석에 포함해야 할 평가내용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
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

 기본 평가항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계획 및 정책방
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을 고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
으로서 국방·문화·도시문제 등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3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평가내용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 4개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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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
됨

 인구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도로건설의 편익이 작음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

 사업 시행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지역투입산출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 MRIO)을 개발

 해당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
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함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5

가.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법

 낙후 정도를 구성하는 8개 지표들의 가중평균값

 지표 간 척도의 통일을 위해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8개 지표를 표준화

 노령화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지역낙후도가 심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시, 음(-)의 값을 부여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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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낙후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7

가. 지역낙후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설정 방법

 관련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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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낙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포함된 건설사업 부문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상한선이 기존 25%
에서 30%로 상향조정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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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낙후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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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 나는 부분

 신활력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종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

 3개 분야별 가중치를 1 : 1 : 1로 설정하고, 인구적 측면 분야를 구성하는 인구변화율과 인구밀
도 지표의 가중치는 0.5 : 0.5로 설정

 각 지표의 수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표간 척도의 상이함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별 지표를
표준화한 Z(Z-Score)값으로 환산하여 종합지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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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낙후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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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낙후도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는 2단계 신활력지역 지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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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낙후도

 현재의 낙후 정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가 존재하지 않음

 각 시도의 지역개발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시 군 구별 지역개발 정도에
대한 순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그 순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지표를 결정

 지역개발지수 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2007)의 신활력지역 선정지표, 국토해양부의 낙후지
역형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지역통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축
중인 3가지 지표군을 사용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모형을 종합한 분석결과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 및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비율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가 약간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남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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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낙후도

 계량분석을 통한 지역개발지수의 구축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지수에 비하여 현저한
개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기존 8개 지표 및 가중치를 동일에게 적용 : 단, 2005년 기준으로 재산정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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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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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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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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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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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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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
량화한 수치로 나타낸 것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KDI MRIO 모형(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발하여 사용

 하나의 분석모형을 다수의 사업에 동시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개별 사업별로 별도의 모형을 구축하는 데 많은 자원 이 소요되는 비효율을 제거
하는 효과를 얻음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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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MRIO 모형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로 제시하는 지역총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
과, 고용 유발효과, 임금 유발효과 등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름

 첫째, 위와 같이 발생하는 효과가 곧바로 경제적 편익을 의미하지는 않음  구축 효과 : A지역
에 투자되지 않았다면 B지역에 투자되었을 것임

 둘째, MRIO 모형을 통하여 분석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
과에 한정함  건설비에 해당하는 직접적 경기부양 효과만 산정할 뿐임 : 사후 효과 미반영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효과를 정량적 또는 정
성적인 접근을 통하여 별도로 분석하여야 함

 예를 들어,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이 변화하고 접근성 향상으로 인하
여 지역투자가 증가하거나 관광산업의 활성화 효과 등이 현저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종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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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 모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책파급

효과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사전에 정책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제기됨

 모형의 구조
 전국 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지역간 산업연관효과를 보다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단순화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
 지역기술계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교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

합·작성하여 구축됨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은 지역간 투입계수를 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것
 지역간 투입계수는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인지를 구분하여 이를

지역내 총투입액으로 나눈 비율
 기술계수는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지

역내 총투입액으로 나눈 비율
 지역교역계수는 각 상품에 대해 특정 지역에 공급된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어 공급된 것

인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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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 모형

 2지역(L, M), 3산업(1, 2, 3) 모형 예시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130 = 10 + 15 + 20 + 5 + 10 + 15 + 40 + 15

150 = 130 ‐ 5 + 25

150 = 10 + 20 + 20 + 5 + 25 + 1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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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균발위·동북아 MRIO의 지역 및 산업 분류

 지역 분류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9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 간 교역구조에 의
하여 상호 연계됨

 산업 분류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 × 544) 임

 내생부문 544 = 16개 지역 × 34개 산업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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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16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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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34개 산업

27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술계수 추정

 기술계수 추정을 위해 생산물조합법(product mix approach), LQ방법, RAS방법, 부가가치율조
정법 등의 방법이 이용되는데 균발위·동북아 MRIO 모형은 부가가치율조정법, LQ방법, RAS방법
을 혼용하여 작성

 균발위․동북아 MRIO 모형에서는 부가가치율조정법(fabrication effects)을 우선 적용하여 지역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반영

 중간수요 추정에는 LQ방법을, 기술계수추정에는 RAS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얼마나 많은 지역 기초자료를 이용하였느냐가 모형의 신뢰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음

 결론적으로 기술계수 추정에 있어 어느 방법으로 구축한 모형이 보다 현실 설명력이 높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목적이 지역별 생산구조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있
다는 점에서 균발위·동북아 MRIO의 방법의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산업
별 부가가치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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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교역계수

 기존모형의 경우 서비스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및 제조업은 KOTI의 물동량조사자료(1997년)를
이용하고, 서비스업부문은 단순 LQ방법(locational quotients method), 중력모형(gravity 
model),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등을 이용

 균발위·동북아 MRIO 모형은 전 산업에 걸쳐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entropy maximiz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

 엔트로피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로 지역별·산업별 생산, 수요, 지역 간 단위 당 운송비 등이
포함

 모형의 정합성

 균발위·동북아 MRIO 모형은 한국은행의 전국 IO를 지역산업별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각각 추
정하여 배분하였으므로 지역별 산업연관표의 합계가 전국산업연관표와 일치되도록 구성

 민간소비, 고정자본 형성 등 최종수요 항목별 추정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정보를 담고 있어
보다 폭넓은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9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건설 세부문별 분석방법

 균발위·동북아 MRIO 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 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
가 없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

 건설부문을 <표 Ⅳ-17>의 1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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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17개 부문으로
세분화

31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도로사업을 예로하면
도로투자 지출액을 한은
IO의 도로시설의 산업별
중간투입비율(총중간투입
을 1로 한 백분비)로 각
산업(여기서는 <표 Ⅳ-
18>의 34개 산업)에
나누어서 외생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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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
급효과를 계측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통 세 가지로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에 대한 유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
의 유발계수를 설명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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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산출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

 𝑋 𝐴𝑋 𝑌 𝑀
 X : 총산출, 총투입, 총생산, A : 기술계수, AX : 중간수요, Y : 최종수요, M : 수입

 여기서, 수입을 무시하면, 𝑋 𝐴𝑋 𝑌  𝑋 𝐼 𝐴 𝑌

 지역교역계수 C 를 추가하면, 𝑋 𝐶 𝐴𝑋 𝑌)  𝑋 𝐼 𝐶𝐴 𝐶𝑌

 생산 유발계수

 유발계수 기본구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는 Y 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가 변경됨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레온티에프 역행렬 (Leontief In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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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내생부문(중간수요 부문)의 파급효과

 특정 부문의 투자로 인한 산업 간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경우의 유발계수

 여기서, Ah 는 특정 부문의 중간투입계수 벡터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부가가치 유발계수 : 부가가치 계수 x 생산 유발계수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행렬 : 부가가치 / 총투입

 총생산

 부가가치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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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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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 노동 계수 x 생산 유발계수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

 노동계수를 대각화한 계수행렬 : 고용자수 / 투입액

 총생산 식 양변에 을 곱함

 노동계수의 종류 :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

 취업계수 :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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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지역 내·외 파급효과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 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
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 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 내 파급효과와 해당 지역을 제
외한 기타지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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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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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지역지역

L L

M  L

LM

M M

+

+

=

 지역 내·외 파급효과

 2지역(L, M), 3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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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분석모형의 한계
 MRIO 모형은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한 가정인 생산물이 동질적

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제약에 직면한다는 비판
 MRIO 분석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 조달에 따른 부

(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없는 모형이라는 비판
 MRIO는 지역 간 서비스부문의 교역계수 추정 시 어떤 모형을 쓰느냐, 즉, 본 모형에서처럼 엔

트로피 모형을 쓰느냐 아니면 중력모형을 쓰느냐 등에 따라 그 추정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

 분석모형 해석상 유의점
 MR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의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아님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속적으로 불변인 것

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
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
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 간에 사업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
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 간 절대적 비교나 특정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
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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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중앙정부 혹
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됨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
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음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제2차 공항개발 중
장기 기본계획, 항만개발계획 등 검토 필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여부도 분석하여야 함

 비록 명시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부처에서 설정한 정책 목표는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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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시행부처나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
이 있을 수 있음

 반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
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있을 수 있음

 사업 대상지역 또는 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업시행 시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의 발생가능
성에 대한 평가는 “환경성 평가”에서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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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의 준비 정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해당 사업에 대한 준비 정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인력 및 재원의 투입 정도 등 사업
추진의 구체성을 판단

 문화시설 등 사업 내용이 특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필요함

 사업 구상에서는 대상사업의 입지, 사업수행의 목적, 효과, 추진전략, 추정 사업비, 사업추진의
파급 효과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의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사업의 목적 등이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추진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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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원조달 가능성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공공투자사업은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로 충당하거나 혹은 채권발행 혹은 민자유치
를 통하여 조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사업주체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 경우라면 재
원조달 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가를 분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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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성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환경성 평가의 초점은 사업수행 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후 단계에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향후 환경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 혹은 사전 협의 등의 방법을 통
하여 사업수행의 영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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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기본 평가항목과는 달리 해당 사업의 평가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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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Ⅷ장 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분석

제Ⅸ장 복지⋅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론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Ⅺ장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제Ⅻ장 용지보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ⅩⅢ장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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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분석

• 사업추진 여건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 특수평가 항목
 재원조달 위험성(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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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총괄지침 의
개정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성 분석 체계를 개편함

 2019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부터는 정책성 분석 평가 항목을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사회적 가
치), 특수평가 항목(선택)의 세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하도록 함

 사업추진 여건 : 정책 일치성 등의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의 외부여건 등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상위 계획 반영 여부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으로 평가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

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평가

 정책효과 :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일자리 효과 : 사업기간 동안 재정의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으로 평가
 생활여건 영향 :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으로

평가
 환경성 평가 :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

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으로 평가
 안전성 평가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으로 평가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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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특수평가 : 재원조달의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

 재원조달 위험성 : 운영비 조달에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부여하거나, 원인자 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 대비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

 문화재 가치 :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
해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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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사업추진 여건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검
토, 사업의 준비 정도 등으로 평가

 상위 계획 반영 여부는 해당 사업의 법적⋅정책적 추진근거 등을 토대로 <표 Ⅵ-2>와 같이 최상위 계
획, 상위 계획, 관련 계획으로 분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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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사업추진 여건

 정책방향의 일치성 분류 : 해당 사업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치’ 혹은 ‘불일치’로 나
누고 각각에 대해 ‘완전하게’,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로 구분하여 서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모호하게 의견이 개진되는 것을 막고 좀 더 분명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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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사업추진 여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조사의 연구진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
법을 제안함  지역주민, 이해당사자들 의견의 객관성 및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주체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급적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받아 이용함

 대안의 방법으로 연구진이 지역주민 혹은 이해당사자를 직접 방문 면담하거나, 전화 및 전자메일 등
을 이용해 질의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 볼 수도 있음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의 시행효과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의 시행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해당 사업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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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2019년 5월 1일 시행) 제59조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제59조(정책효과) 수행기관은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책효과 평가 항목으
로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일자리 효과 : 사업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운영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
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2. 생활여건 영향 :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3. 환경성 평가 :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
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4. 안전성 평가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5. 그 밖에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연구진이 확인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첫 번째는 해당 사업의 미시행 대비 시행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임

 두번째는 구체적인 정책효과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계획(해당 세부 항목을 실현할 수
있는 비용(총사업비, 운영비 등)의 투입, 구체적인 운영계획,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이 제출되었
는지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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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2019년 5월 1일 시행) 제59조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정책효과 검토의 네 가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복성 검토, 둘째, 자료 작성의 충실성 검
토, 셋째, 종합적인 효과 검토, 넷째,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세부 항목의 검토

1. 중복성 검토 : 정책효과의 세부적인 내용이 경제성 분석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 정책효과 내
네 가지 세부 항목 간의 중복 여부 확인(정책효과의 네 가지 세부 항목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함)

2. 자료 작성의 충실성 검토 : 평가 항목별로 1) 해당 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2) 해당 항목의 사업추
진과의 연관성, 3) 효과의 크기가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

3. 종합적인 효과 검토 :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
토(해당 항목이 긍정적인 효과만 제시되었다면, 연구진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반대되는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세부 항목의 검토 : 주무부처가 제출한 정책효과의 세부 항목
과 무관하게 네 가지 세부 항목을 모두 평가(주무부처가 세부 항목의 내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서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네 가지 세부 항목 전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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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자리 효과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평가 항목 : 사업기간 동안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운영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첫째, 연구진은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할 경우 질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 요청해야 함

 둘째, 정책효과의 경우 정책성 분석에 포함되므로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는 편익과 중복되지 않
아야 함

 셋째, 세부 항목의 ‘해당 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사업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및 ‘효과의 크
기’가 충실히 제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조사수행 과정에서 연구진이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
면 추가하여 의견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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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자리 효과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기존 고용효과 분석의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 검토

 사업기간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지역간산업연관표(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IRIO)’를 사용하여 건설기간 동안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취업유발)효과를 분석

 고용의 질 개선효과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용여건, 
고용안정, 훈련 및 교육, 임금 및 복리후생, 건강 및 안전, 고용 평등기회, 갈등 해결 등의 항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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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여건 영향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생활여건 영향 :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복원 영향 등

 첫째, 주무부처가 제출한 생활여건 영향 중 화폐가치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성 분석에 포함
되지 못한 항목만이 평가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는 편익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

 둘째, 주무부처가 제출한 생활여건 영향이 실제로는 다른 정책효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
한지 여부 또는 여타 정책효과 항목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

 셋째, 전술한 검토 절차를 거쳐 생활여건 영향에서 검토할 항목이 특정된 이후에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넷째, 가능하다면 주무부처가 제출한 생활여건 영향 이외 다른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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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여건 영향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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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성 평가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환경성 평가 :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
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환경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평가  환경성 평가 항목이 더 이상 사업추진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서만 평가되지 않고, 사업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주무부처는 해당 사업에서 ①환경성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② 사업추진과 환경성과의 연관
성, ③ 효과의 크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57개의 법제적 평가 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에 의해 국토
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도  사업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
에 대한 개발 여건 정보를 참고

 모든 정책효과 항목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편익 항목과의 중복성 여부  항목 간 평가 내
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어떤 사유로 주무부처가 제시한 내용이 타 항목과
중복되는 것인지를 지침 등에 의거하여 보고서 상에 충분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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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성 평가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안전성 평가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
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해당 공공투자사업추진을 통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동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사업의 직접 목적에 따른 편익과 사회적 가치의 추가 고려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 사업의 목
적이 홍수 등의 재해 예방인 경우 관련 효과는 이미 편익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안
전성 평가 항목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사업에 따라서는 이미 반영된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에 추가적으로 안전성 측면에 효과가 있
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본 평가에서 반영을 고려

 안전성과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교통, 용수공급, 정보통신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통해 제공
되는 서비스의 단절 없는 제공은 안전성 항목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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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성 평가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 정책효과

 사업에 따라서는 이미 반영된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에 추가적으로 안전성 측면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본 평가에서 반영을 고려

 사업에 따라서는 이미 반영된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에 추가적으로 안전성 측면에 효과가 있
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본 평가에서 반영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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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평가 항목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3. 특수평가 항목

 특수평가 항목 : 기본 평가 항목과는 달리 해당 사업의 평가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평가 항목

 제61조(특수평가 항목)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함

1. 재원조달 위험성 : 운영비 조달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부
여, 원인자 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이미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예시) 총사업비의 50% 재원을 원인자부담 등으로
이미 확보한 경우 5점...90% 이상 확보한 경우 9점 부여

2. 문화재 가치 :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
해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3. 기타 개별 사업의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 그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부여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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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Ⅷ장 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분석

제Ⅸ장 복지⋅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론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Ⅺ장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제Ⅻ장 용지보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ⅩⅢ장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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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 체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

 지역균형발전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고, 사업 시행의 지역별 파급효과
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개발함

제1절 분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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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는 지역낙후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고 객관적인 가중치를 적용
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방법론을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함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 정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중평균값으로서, 지역낙후도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함  핵심⋅객관지표와 주관지표 중 시⋅
군⋅구 단위로 발표된 자료가 존재하는 36개 핵심⋅객관지표만을 사용함

제2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67

제2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36개 핵심⋅객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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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36개 핵심⋅객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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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36개 핵심⋅객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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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표별로 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
표 간 척도를 통일시켜야 함

 지표 간 척도의 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지표를 표준
화함

제2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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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36개 지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각각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으로 명명함

 요인별 지표의 가중치(Wij)는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하고, 요인별 가중치(Wi)는 3개 요인의 표
본 총분산 설명비율을 이용함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요인 추정치i = 요인점수ij(표준화회귀계수ij)  지표값ij, i = 1, 2, 3

 위식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3개 요인의 추정치를 계산한 후, 요인별 가중치(Wi )룰 이용하여 지역낙
후도지수 계산  지역낙후도지수 =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요인 추정치i  Wi, i = 1, 2, 3

 36개 지표 평가  표준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요인 추정치 산정  요인 추정치 가중합  지역
낙후도지수

제2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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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제2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요인 추정치i
= 요인점수ij(표준화회귀계수ij)  지표값ij, i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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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제2절 지역낙후도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통합되었으며,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시⋅군 기준 기존 170개에서 167개 시⋅군으로 줄어듦

 2012년 충남 연기군이 폐지되고, 연기군 전역 및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를 흡수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됨에 따라 광역시⋅도 기준 기존 16개에서 17개 광역시⋅도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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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낙후도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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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낙후도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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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낙후도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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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낙후도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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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낙후도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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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간 거래관계, 
즉 일정 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 간 거래(최종수요와 산업 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 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함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가 내의 특정 지역을 대
상으로 작성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됨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 간 거래가 국내 산업 간 거래와 국외 거
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 내 산업 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 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한국은행의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보완한 모형 및 자료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함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 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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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현황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작성 현황

 한국은행은 지역통계의 확충과 통계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07년 3월에 2003년 기준의 6개 권역 ‘지
역간산업연관표(IRIO)’를 작성·발표하였다. 동 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한 공식적
인 지역산업연관표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권역의 세분화 및 최신 경제구조 반영을 요청함
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9년 8월에 2005년 기준의 16개 시⋅도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함

 한국은행은 2015년 10월에 그동안 축적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기법과 산업연관표 연장기법을 바탕
으로 작성한 2010년 및 2013년 지역표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발표하였으
며, 2020년 7월에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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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기준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 작성 기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로 구분한 지역간 투입산출표 형식으
로 작성되었음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지역별 산출 및 소득통계, 수출입 및 카드사용 실적 등 지역생산과 지
역 간 이출입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였고, 부문분류는 165부문으로 2015년 기준년 상품분류를 적용

 기초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수요처 간 생산물 세율의 차이를 배제하고 동질적인 기준으로 거래액과
투입구조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순생산물세 고려 상의 어려움으로 2015년에는 생산자가격으
로 계수를 도출함(생산자가격에는 생산물세가 포함됨, 기초가격 = 생산자가격 – 생산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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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방향에 따라 경제구조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음

 세로(열; column)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을 나타내는 투입구조임  투입구조는 생산활동에 사용한 원·부재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성

 가로(행; row)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기 위해 판매되었
는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임  배분구조는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것을 나타
내는 중간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성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는 산업 간 거래내역을 나타내는데 이를 내생부문이라고 함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외생부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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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지역산업연관표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 지역
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됨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의 구성과 동일하나, 각 산업부문의 배분구조는 전
국산업연관표에서 해외 부문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수출 및 수입처럼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
를 나타내는 이출과 이입이 추가되는 것이 전국산업연관표와 다름

 지역 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생산품은 수출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에 포함되
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를 총수요라고 하는데 총수요에서 수입과 이입을 공제한 것이 지역
내 총산출액이 됨

세로(열; column) 방향

가로(행; row)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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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타 지역 생산품(이입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은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 [그림 Ⅷ-1]

V1(=R1+S1+D1+T1)

Y1(=C1+I1+E1+O1)

세로(열; column) 방향

가로(행; row)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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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의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의 산업 1부문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 부문 및 타 부문에서 생산
된 중간재와 본원적 생산요소인 부가가치 V1(=R1+S1+D1+T1)을 구입하였음을 나타냄

 가로 방향은 산업 1부문이 자기 지역에서 산출한 X1과 해외에서 수입한 M1 및 타 지역에서 이입한
N1을 합한 총공급액(=X1+M1+N1)이 자기 지역의 산업 1부문 및 타 부문에 중간수요로 판매되고 소비, 
투자, 수출 및 타 지역 이출로 Y1(=C1+I1+E1+O1)만큼 최종수요로 판매되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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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최종수요 항목에 이출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일반적인 형식 [그림 Ⅶ-1]

세로(열; column) 방향

가로(행; row)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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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기 지역 및 타 지역과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한 재화
와 서비스의 투입내역과 임금, 이윤, 생산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냄

 지역 1의 세로 방향은 지역 1이 생산활동을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Z11),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이입된 중간재(Z21 + … + Zn1),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중간재(M1) 그리고 노동 및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V1)를 투입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음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기 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기 지역 또는 타 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냄

 지역 1의 가로 방향은 지역 1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기 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Z11) 
및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Z12 + … +Z1n)와 자기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해외)
로 사용된 최종수요(Yd

11) 및 타 지역의 소비, 투자로 사용된 최종수요(Yd
12 + … + Yd

1n)로 배분되
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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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2015년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는 165부문 기준으로 건설업 중 토목건설은 교통시
설건설, 일반토목시설건설, 산업시설 건설, 기타건설 4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세부 산업의 구분이 필요

 건설업부문 뿐만아니라 정보화부문 사업 등의 경우에도 세부 산업의 구분이 필요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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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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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표의 소분류(165부문)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 등의 부문을 기
본부문(381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산업연관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방법을 달리하여 간접적으로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간산업연관표(165부문 또는 83부문)를 최대한 활용한 뒤 전국산업연관
표상 기본부문별 유발계수와 소분류의 유발계수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분류(165부문)까지 제시되어 있으
므로 이를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후 기본부문 배분 시에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기본부문 및 소분류 유발계수의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평균적인 기본부문의 산업특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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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A지역의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유발효과를 분석

 도로시설은 기본부문으로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을 포괄하는 교통시설 건설만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교통시설 건설을 기준으로 A지역
에 해당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먼저 계산

 i지역, j산업(교통시설)의 파급효과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Eij, i는 지역(16개광역시도), j는 산
업(165부문 소분류 기준)

 이후 전국산업연관표 상에서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생
산유발효과의 비율(jk = Ek/Ej)을 기본부문 산업별(k, 도로시설, 381분류)로 계산함. 이 비율(jk)
은 광역시도마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첨자 i가 없음

 이 비율 (jk)을 앞서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교통시설(j) 건설에 따른 i지역의 파급효과 (Eij)에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인 효과를 계산함

 따라서 i지역, k(도로시설) 산업의 최종적인 파급효과는 (Eik = Eij  jk)가 되며 이를 지역별⋅산업
별로 취합하면 A지역의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됨

 j 교통시설(더 큰 분류, 165부문)  k 도로시설(더 작은 분류, 381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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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환경정화시설 등 기본부문이 없는 IRIO의 지역경
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함

 기본부문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또한 생산유발효과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최대한 활
용하되 전국산업연관표상 소분류 대 기본부문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함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의 제공자료가 지역산업연관표의 경우 중분류(82부문), 전국산업
연관표는 소분류(161부문)까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선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의 중분류와 소분류
의 비중을 적용하고, 소분류와 기본부문의 차이는 취업과 관련이 높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함  취업유발계수의 추정

 지역산업연관표상 제공하지 않는 고용유발계수는 전국산업연관표상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
비를 활용하여 추정함

 이상을 통해 추정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정 계수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장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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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효
과를 계측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
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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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 유발효과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생산 유발효과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를 의미

 지역간산업연관표에서 각 지역의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중간수요(Z)와 최종수요(Y)로 배
분됨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수급방정식은 다음과 같음

 투입계수(Aij = Zij / Xj )를 이용하면 다음의 식으로 변형됨

행렬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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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이 수급방정식 AdX + Yd= X 를 산출액 X에 대해 정리하면,

 생산유발계수행렬 (I –Ad )-1 :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규모를 나타냄

 생산유발계수는 역행렬계수 또는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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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국내 생산을 유발하며, 이는 생산과정을 통해 다시 부가가
치 및 고용(취업)을 유발함

 최종수요에 의해 생산이 유발되고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관계는 부가가치계수 Av

(=Vt / Xt )를 생산유발계수에 곱하여 계산됨. t 는 지역을 나타내는 인덱스

생산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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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취업) 유발효과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짐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생산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L)을 산출액(X)으로 나눈 고용(취업)계수(=Li / Xi )를 생산유발계수에
곱하여 최종 수요가 각 지역의 고용을 유발하는 정도를 계산. i 는 지역을 나타내는 인덱스

 취업 유발효과는 고용 유발효과에 무급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 방법은 고용 유발
효과의 경우와 동일함

생산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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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특정 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 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됨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 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 내 파급효과와 해당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 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취업) 등 모든 부문
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음

 예) 2지역(L, M), 3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행렬 (영향을 받는 지역 첨자영향을 주는 지역 첨자)

ML : L 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M 지역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

LL 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

ML 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

MM 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

LM 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

+

+

+

+

+

+

+

+

+

+

+

+

+

+

+

+

+

+

+

+

+

+

+

+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유발효과

M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유발효과

+

LL : L 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 지역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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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입비는 순수 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임

 통상의 I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
하고, 사업비 중 용지비 역시 이전거래이므로 제외함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실투자액이 아니므로 역시 투입비에 포함하지 않았고, 사업비 추계 시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함

 설비투자 등 수입 예정이거나 이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혹은 지역귀속이 불분명한 투자비 역
시 제외하여 분석함

 상기 전제사항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투자비 내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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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해당사업의추진으로인한

101

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사업이 예정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사업 해당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GRDP 추계액(사업 해당 지
역의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유발액의 비중으로서 효과지수가 클수록 사업추진에 의
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평균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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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첫째, 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적 편익, 즉 사업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아님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속적으로 불변인 것
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
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 간에 사업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대적 비
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 간 절대적 비교나 특정 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음

제ⅩⅢ장.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134/338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Ⅷ장 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분석

제Ⅸ장 복지⋅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론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Ⅺ장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제Ⅻ장 용지보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ⅩⅢ장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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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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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가 둔화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정책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음

 고용창출이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되면서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의 기조도 산업 중심에서 성장-일
자리 연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
화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
점에서 평가·추진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에 고용효과 분석을 도입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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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고용효과 분석 방법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용효과 분석은 사업의 시행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양으로 평가하는 고용유발
효과와 일자리의 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고용의 질 개선효과에 대해서 각각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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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발효과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1. 고용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분석은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

 건설기간 중의 고용은 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건설인력과 자재 등으로 투입으로 발생하는 유발
수요에 의해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일회적으로 창출됨

 완공 후 운영기간 중의 고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편
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의 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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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발효과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1. 고용유발효과

 건설기간 동안의 고용효과는 지역간산업연관표(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IRIO)를 사용하여
건설기간 동안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함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적용하는 IRIO모형에서 전국의
고용 유발효과가 추정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기간의 고용효과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기간 동안의 고용량의 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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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발효과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1. 고용유발효과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용유발인원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적대안에서 분석된 운영 인력 계획 또
는 주무부처가 제시하는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 인력(고용 인력) 계획 인원으로 함

 사업의 특성상 운영기간 중 소요인원을 가정하기 어렵거나 주무부처의 운영 인력 계획 또한 부
재할 경우에는 운영기간 중 신규 창출 운영 인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운영기간의 고용효과는 매년 운영유지비가 투입되는 경제성 분석기간(예: 도로⋅건축물: 30년)
동안 고용되는 연간 고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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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질 개선효과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용의
질 개선효과는 고용여건, 고용안정, 훈련 및 교육, 임금 및 복리후생, 건강 및 안전, 고용평등기회, 갈
등해결 총 7개의 항목으로 평가함

 최종적으로는 특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고용의 질 개선효과는 7개의 평가지표를 산술평균한 단일
지수로 제시함

 고용의 질 개선효과 분석 절차

 첫째, 앞서 측정한 고용 유발인원을 <표 ⅩⅢ-4>의 15개 산업분류로 구분

 둘째, 15개 산업별로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를 구하고, 해당 지표를 표준화

 셋째, 각 산업별로 계산된 7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값을 총 고용유발인원 대비 당해 산업 고용
유발인원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7개 항목의 고용의 질 점수를 도출

 넷째, 상기에서 계산한 7개 항목의 고용의 질 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단일화시킨 고
용의 질 평가점수를 도출하여 <표 ⅩⅢ-5>와 같이 제시

 다섯째, 최종적인 평가점수는 15개 산업별 고용의 질 표준화 점수와 비교하여 상대순위(위치)를
확인하여 최종적인 평가점수를 ‘상, 중, 하’ 중 하나로 결론 내림

111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첫째, 앞서 측정한
고용 유발인원을
<표 ⅩⅢ-4>의 15개
산업분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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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질 개선효과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둘째, 15개 산업별로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를 구하고, 해당 지표를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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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둘째, 15개 산업별로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를 구하고, 해당 지표를 표준화

 지표의 표준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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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질 개선효과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셋째, 각 산업별로 계산된 7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값을 총 고용유발인원 대비 당해 산업 고용유발인
원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7개 항목의 고용의 질 점수를 도출

 고용의 질 점수 도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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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넷째, 상기에서 계산한 7개 항목의 고용의 질 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단일화시킨 고용의
질 평가점수를 도출하여 <표 ⅩⅢ-5>와 같이 제시

 고용의 질 개선효과 종합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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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질 개선효과

제1절 고용효과 분석 도입의 배경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다섯째, 최종적인 평가점수는 15개 산업별 고용의 질 표준화 점수와 비교하여 상대순위(위치)를 확인
하여 최종적인 평가점수를 ‘상, 중, 하’ 중 하나로 결론 내림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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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경제성에 관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조사의 양대 축으로 삼고 진행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 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수요, 편익 및 비용을 추정한 후 경제적 타당
성을 평가

 정책적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일치성,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등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특수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어려움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 :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
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
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을 제시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3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다기준 분석이란, 다수의 속성들(multi-attributes)을 고려하여 다차원의 목적들(multi-objectives)을
충족하는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

 예비타당성 조사의 종합평가에서는 다수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경제성 높으면서 정
책적으로도 타당한 사업을 식별

 KDI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다기준분석
기법을 비교·평가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채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적용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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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기법의 개요

 AHP 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옴

 AHP 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
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

 AHP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들로 나누
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
도를 도출하는 데 있음

 AHP 기법의 적용이 갖는 의의

 첫째,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유도하고 그 과정을 명확히 밝힘

 둘째, 공공부문 투자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셋째, 사업 간의 평가오차를 줄임

 넷째, 후속사업에 대한 평가의 자료로 활용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2. AHP 기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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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기법의 개요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

①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④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2. AHP 기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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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 선정

 예비타당성 종합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첫째, 평가자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해당분야 전문가여야 함
 둘째,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

고 있어야 함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체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 집단을 상정할 수 있음
 첫째, 공무원 집단으로서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담당부처,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담당부처,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

 둘째, 공공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연구자 집단으로서 예비타당성을 수행하는 KDI의 연구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연구기관 연구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관장하는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그리고 기술적 부분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등 민간 기업체
연구인력

 셋째,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넷째, 해당 사업에 이해를 가진 이익단체

 KDI 연구책임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 분야 교수, 민간기업체 연구인력으로 구성
 평가자를 7~8인으로 확대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를 제외한 5~6인의 응답결과를 가지고 종합평점을 도출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3. 평가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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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 선정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 3개의 전문 분과
위원회를 구성함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는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공항 등의 분야

 사회⋅문화⋅산업 분과위원회는 건축, 정보화 등의 분야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는 복지⋅고용, 소득이전 등의 분야의 종합평가를 담당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분과위원회를 위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이 중
총 10인 이내로 평가자들을 구성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2인)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진(3인)

 민간 전문가(5인 이내)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경제⋅사회⋅환경⋅안전 등의 분야

 종합평점 산정 시 평가자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 2인을 제외한 8인 이내의 응답 결과를
가지고 종합평점을 도출함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3. 평가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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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개념화 단계 : AHP 분석의 첫 단계로 평가의 목표, 평가요소, 고려대안, 제약조건, 평가자, 이해관계자
등 평가에 대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형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념화 과정을 위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기법이 사용

 브레인스토밍이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고려사항들을 가능한 한 많이 무비판적으로
열거하고, 그 함의를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집단 아이디어촉진 기법

 두 단계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침

 첫번째 단계는 개별 사업 수준의 브레인스토밍으로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진들간의 연구회
의, 사업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방문, 사업대상지역의 방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특성을 파악 : 주관 - 연구책임자

 두 번째 단계는 전체 사업 수준의 브레인스토밍으로서,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이 사업 부
문별로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해당 부문에 참여하는 전체 연구진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개별사업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쟁점들을 찾아냄 : 주관 -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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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구조화 단계 : 개념화 단계에서 식별된 평가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동질적
인 집합으로 군집화한 뒤, 이 집합을 적절한 수준으로 계층화

 평가기준 확정을 위해서는 우선 식별된 평가항목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여 혼동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종합평가에서 고려될 평가항목들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서로 다른 중요성과 범위를 가진 항
목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이 집합을 적절한 수준으로 계층구조화

 AHP 계층구조에서 최하위 계층은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으로 구분

 시행 또는 미시행이 평가되는 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상정된 여러 개의 대안 가
운데 연구진이 최적이라고 판단하는 대안

제2절 AHP 분석과정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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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제2절 AHP 분석과정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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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제2절 AHP 분석과정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변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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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AHP 구조를 설정할 때 다음 두 가지 AHP의 공리(axioms)를 만족하여
야 함

 첫째, 동질성(homogeneity)의 공리로서 중요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척도(bounded 
scale)에 의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즉, 제2계층의 중분류 평가항목에 속한 제3계층의 평가항
목들이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둘째, 종속성(dependency)의 공리로서 한 계층의 요소들은 인접한 상위계층의 요소에 대하여
종속적이어야 함. 그러나 상위계층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인접한 하위계층 내의 모든 요소들 간
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제2절 AHP 분석과정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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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평가항목 가중치 결정 단계 : 계층구조의 각 수준별로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

 동일한 수준,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두 평가항목의 모든 짝(pair)에 대해 평가자들에게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또는 선호도)를 비교하는 질문을 반복하여 수행  쌍대비교

 AHP 기법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9점 척도를 기본형으로 이용

제2절 AHP 분석과정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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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부문별 가중치를 산정범위

제2절 AHP 분석과정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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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제2절 AHP 분석과정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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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n 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nC2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하면, 실제적인 상대적
가중치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의 쌍대비교행렬 An×n을 구성할 수 있음

 행렬 A 를 구성하는 aij 는 요소 j 에 대한 요소 i 의 상대적 가중치 wi /wj 의 추정치

 행렬 A 는 aji = 1/ aij , 주대각선의 원소(element) 값이 모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
(reciprocal matrix)임

 만일 쌍대비교에 의해서 얻어진 행렬 A 의 원 aij 가 각각 wi /wj 의 값을 갖는다면 기수적 일관성,
즉, aij × ajk = aik 가 성립되어야 함

 aij × ajk = aik 의 의미는 i 를 j 보다 x 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j 를 k 보다 y 배 중요하게 생각한다
면 i 를 k 보다 x ×y 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의미

 AHP 분석에서는 응답일관성 정도를 “비일관성비율”로 나타냄 : 비일관성비율이 0.15를 초과하
는 응답자에 대해서는 환류(feedback) 과정을 통하여 응답 일관성을 높이도록 함

제2절 AHP 분석과정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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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행렬 A 에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 w = (w1, w2, …, wn)T를 곱하게 되
면 식 (Ⅴ-2)의 관계를 갖음

 여기서 n 은 행렬 A 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이며 행(또는 열)의 수

 결국 식 (Ⅴ-3)은 n 개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non-zero해를 구하는 고유치 문제(eigenvalue 
problem)

 식 (Ⅴ-3)으로부터 w 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항목별 가중치 벡터로 사용

 본조사에서는 비일관성 비율의 최대 허용치를 0.15로 설정하고, 비일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
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는 환류과정(feedback)을 통하여 응답 일관성을 높이도록 함

제2절 AHP 분석과정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w : eigen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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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대안 간 선호도 측정 단계 :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점수로 부여하는 과정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평가항목은 B/C, 지역
낙후도지수, 지역경제 파급효과 효과지수 등 계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기타 다른 평가항목들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항목별 평점
을 수행

제2절 AHP 분석과정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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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AHP 분석과정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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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평점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특정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이 다른 평가항목의 평점과 독립적이라는 점

 AHP 기법의 중요한 장점의 하나는 평가항목별로 한 가지 성질을 기준으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을 제고한다는 점

 AHP 분석에서는 가중치 설정단계와 마찬가지로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
시행 대안 간의 상대적 적정성을 쌍대비교를 통하여 파악하여 평점을 수행

 평점을 위한 척도 역시 Saaty의 9점 척도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비타당성조사 AHP 분석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및 환경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의 최대점
수를 1점으로 설정. 환경성 또는 재원조달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이 해당 사업의 시행을 촉
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업추진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  문제가 있으면 1점 미만의 점수

 계량화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표준점수를 부여하여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 평가의 일
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낙후도지수에 대한 표준점수 전환식을 추정하여 평
점에 적용

제2절 AHP 분석과정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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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경제성 분석과 지역낙후도지수에 대한 표준점수 전환식

제2절 AHP 분석과정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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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경제성 분석과 지역낙후도지수에 대한 표준점수 전환식

제2절 AHP 분석과정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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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종합평점 산정 단계 :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대안들의 평점을 곱해서 대안별 종합평점
(weighted sum)을 구하는 단계

 비교대안 중 높은 종합평점을 받은 대안이 AHP 모형에 의한 선택대안이 됨

 개별 평가자의 평가를 종합하는 방법

 첫째, 개인별로 얻어지는 모든 쌍대비교행렬의 결과를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이용하여
집단 전체의 쌍대비교행렬을 먼저 구하고 고유벡터 계산법을 적용하는 방법

 둘째, 개인의 쌍대비교행렬에 고유벡터 계산법을 적용하여 가중치와 평점에 대한 우선순위 벡
터들을 구한 뒤, 이 벡터값들을 기하평균 하는 방법

 본 지침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데, 그 이유는 이 방법이 전문가 집단에 의한 종합적
판단을 반영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

제2절 AHP 분석과정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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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류과정(Feedback)

 환류과정 : AHP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특성

 검토과정의 주안점은 응답일관성이 낮은 응답자에게 비일관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
정을 다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비일관성을 줄여나가는 데 있음

 만약 의사결정자가 형식화된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AHP 계층구조를 재고

 평가항목들의 계층적 구조를 다시 구성하거나 수준과 요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거나 설명한
후 AHP 설문을 다시 수행

 평가자 간 의사결정 결과가 2:2로 양분되거나, 의사결정 결과가 1:3으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AHP 평점으로 표출된 의사결정의 강도가 매우 높아 전체 평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등 의사결정의 강건성이 낮은 경우 평가자간 평가결과에 상호 토의하는 추가적인 절차 수행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가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 의사결정의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역학(group dynamics) 관리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집단역학이란 소규모 집단은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호작용과정 가 운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process gain)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폐해(process loss)를 극소화하는 것

 집단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 : 공감(consensus), 협상(negotiation), 투표(voting)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책임자(PM)는 집단역학 관리기법을 사용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종합의
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제2절 AHP 분석과정
6. 환류과정(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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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류과정(Feedback)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표 Ⅹ-5>의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류 과정을
거쳐 AHP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제2절 AHP 분석과정
6. 환류과정(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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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종합평점을 근거로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정책담당자
에게 제시할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단계

 AHP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의 제약

 첫째, 평가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평가자 간 2:2로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
AHP 종합평점 결과가 사업 시행 또는 사업 미시행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자 간 공
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종합평점 결과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
(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이다. 

 최종 판단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색영역을 설정

 회색영역이란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의 결과가 뒤바뀌어질 수 있음
을 나타내는 영역

제2절 AHP 분석과정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회색영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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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회색영역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도록 함

 평가자 간 의견의 일치 정도와 종합평점이 회색영역 안과 밖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짐. 회색 영역 밖에 위치한다면 해당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종
합결론을 내릴 수 있음. 그렇지 않다면 연구진들은 회색영역에 속함을 분명히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때 톤을 완화하거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견이 갈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함

제2절 AHP 분석과정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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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2절 AHP 분석과정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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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2절 AHP 분석과정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의 주요 내용과 AHP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량적⋅정성적 정보, 분과위원회 논의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과 대안 등을 기초로 예산부처 또는 주무부처에서 유의할 사항을 기술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제약점을 기술하고 후속 (본)타당성조사 및 기본, 실시 설계 과정
에서 보완할 내용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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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소요구수익률 MARR 선택 영향 (1/2)

 위험할증이 커져서 MARR이 커진다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한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과소평가한다는 의미

 위험할증이 작아져서 MARR이 작아진다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한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작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과대평가한다는 의미

 위험할증   MARR   미래의 수익을 작게 평가  경제성 

 위험할증   MARR   미래의 수익을 크게 평가  경제성 

 위험성이 큰 프로젝트라면...  위험할증   MARR 

 위험성이 작은 프로젝트라면...  위험할증   M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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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수익 : 경제성 없음 비용 < 수익 : 경제성 있음

 MARR   미래의 수익을 작게 평가  경제성 

 MARR   미래의 수익을 크게 평가  경제성 

 비용과 수익의 비교시점을 현재(0년)으로 하면,

최소요구수익률 MARR 선택 영향 (2/2)

3

최소요구수익률 MARR 선택 기준

 일반적 방법

 기준화폐분석: 기회손실비용 + 위험할증

 명목화폐분석: 기회손실비용 + 인플레이션 + 위험할증

 내부 의사결정자의 관점

 투자자금을 외부(타인자본)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조달금리(이자율)

 투자자금을 내부(자기자본)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 기업 여유자금의 활용방법에 따른 수익률 (정기예금 금리, 수행사업 평균 수익률 등)

 투자자금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 수익률 * (자기자본 / 투자자금) + 이자율 * (타인자본 / 투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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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제기 및 쟁점 검토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시 사회적 할인율은 편익 및 비용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
여 편익/비용 비율을 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경제성 분석(B/C)의 실효성을 강화하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병행하도록 조사방법의 개선을 요구
로 이에 사회적 할인율 조정의 필요성 제기됨

 시장이자율 하락이 즉각적인 사회적 할인율 조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자율 혹은 대출이자율이 자금의 조달비용인 동시에 할인
율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적정할인율은 시간선호율과 투자의 수익률에 의
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둘째, 최근의 저금리가 실제 투자수익률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
이라면 자본의 잠재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더 작게 된다.

 셋째, “일반지침(제4판)”(2004)에서도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6% 이하로 추정한 바있으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조정함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7

나. 기존 지침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식에 대한 검토

 사회적 할인율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가장
엄밀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은 자본의 잠재가격을 이용하는 것

 잠재가격 :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가격

 기회비용 :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최대가치

 자본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순현재가치의 계산은 어떤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소비단위로 환산한 다음 그 가운데 미래에 발생하는 부분을 시간선호율로 할인함으로써
이루어짐

 여기서 시간선호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비용과 편익이 소비단위로 표시되었기
때문임

 자본의 잠재가격 이용방법의 단점

 자본의 잠재가격을 이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자본의 잠재가격 외에도 여러
파라미터 값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개별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지는 문제점을 지님

 자본의 잠재가격 자체의 추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업에 따라 매 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다시 소비분과 투자분으로 구분하는 일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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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지침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식에 대한 검토

 기존의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

 사회적 할인율의 수준은 자본의 잠재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

 평가 척도를 “소비나 투자로 처분되기 이전의 소득”으로 정의

 사회적 할인율은 다음과 같은 ‘소비나 투자로 처분되기 이전의 소득’의 기간별 가치변화율을 추정

 s.d.r 은 기간별 가치변화율(사회적 할인율) : 명목가치의 9 ~ 10%

  는 시간선호율 : 명목가치로 시간선호율 8%, 투자수익률 13~14%

 s 는 재투자율 : 총저축률로 간주하여 35% 이용

 Mi 는 i 기 투자의 잠재가격 : 1.5 ~ 2.0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할인율 : 5% 내외

 이전에 10% 이상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7.5%(최대 8%) 제시  제3판
기준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9

다. 최근 주요 경제변수 추이

 국고채 이자율 수준

 1987년 이후 5년 만기 국고채 명목 금리 평균은 7.93%이며, 2000년 이후 5년 만기 국고채의 명
목 금리 평균은 5.63%, 10년 만기 국고채의 명목 금리 평균은 5.81%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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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주요 경제변수 추이

 미국 국채금리 수준

 1994년부터 미국 국채금리는 7~8%에서 하락하여 최근에는 3.5~5%까지 떨어진 상황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11

다. 최근 주요 경제변수 추이

 미국 국채금리와 국내 국채금리 비교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채권과 국내 채권의 5년 만기 금리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균
1.46% 차이가 나고 그 수준은 점차 축소되었다가 최근에 확대되는 추세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Spread : 장단기간의 금리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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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주요 경제변수 추이

 기준이자율로 본 사회적 할인율

 실질이자율 3%에 장기프리미엄 1%를 감안하고 금리의 상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4% 내지
5%가 될 것으로 판단

 국고채 금리와 사회적 할인율을 비교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 시장금리 수준보다 사회적 할인율이 더 높음. 2000년 이후의 저
금리 기조로 사회적 할인율과 국고채 폭이 커지다가 2004년 지침개정으로 폭이 축소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13

다. 최근 주요 경제변수 추이

 경제성장률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GDP 자료

 1981~2002년까지 평균 실질 GDP 연간
성장률은 7.2%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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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할인율 관련 국내 연구내용

 국토연구원(2001)의 연구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IBRD의 L. Squire&H. van der Tak(1975) 모형을 이용·추정

 1990년대 평균이 실질 값으로 8.38%로 추정

 외국사례인 SOC 투자와 민간투자의 보완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일
반 공공투자사업에서는 7.5%, 수자원개발, 환경시설, 낙후지역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5.5% 수준의 할인율 적용을 권고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15

마. 최근 선진국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

 미국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Circular A-94(1992)에서는 민간투자의 세전 한계
수익률(pretax rate of return on an average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과 일치하는 값인
7%를 실질 할인율로 제시

 정부의 내부투자(internal government's investment)의 경우 국채이자율(treasury borrowing 
rate)로 할인할 것을 제안  최근 30년 공채의 실질이자율이 3.5% 수준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지침(1998)에서는 MB(Circular 
A-94, 1992)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 7%를 기본으로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도로의 타당성 평가에서 5~7%의 할인율을 적용

 공식적인 지침에서는 실질 사회적 할인율을 7%로 고수하고 있지만, 개별 타당성조사에서는 유
연하게 할인율을 적용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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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근 선진국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

 영국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
한 연구의 결과로 최근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 조정

 30년 이내의 장기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로 3.5%를 제시하였고, 30년 이상 75년 이내
사업에 대해서는 3.0%를 제시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Time Preference Rate: s.t.p.r ) 추정식을 통해 계산

  는 1인당 소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재 소비에 대한 미래 소비의 할인율 (1.5)

  는 연간 1인당 소비증가율(1.0), g 는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2.0),  · g 항은 소비 변화에 따
른 한계효용체감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항

 위 식을 통해 실질 할인율을 계산한 결과, 실질 할인율로 3.5%(= 1.5 + 1.0  2.0)를 제시

 실질 할인율 적용은 편익․비용 발생기간이 30년 미만의 사업에 적용되고, 보다 장기적인 사업
의 경우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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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근 선진국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

 EU

 일련의 유럽통합지원기금(Structural Funds, Cohesion Fund, Instrument for Pre-Accession 
Countries)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각각 50만 euro, 10만 euro, 5만 euro)을 초과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요구

 경제성 분석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을 5%로 제안

 첫째, 5%라는 수치는 EU 장기 EIB채권의 실질 수익률의 약 2배이므로 민간기업의 자본조달 기
회비용의 하한으로 간주될 수 있음

 둘째, 사회적 시간선호율 추정식(Ramsey 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약 3~5%의 값으로 추정됨

 셋째, 할인율의 기준으로 실질 성장목표를 반영하는 요구수익률을 고려할 수 있는데, EU지역의
평균 실질성장률 2.5~3%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EU의 후진국들은 더 높은 수익
률로 투자할 것이므로 5%라는 수치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양립가능함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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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근 선진국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

 호주

 현재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DoF(1991)의 8%(BTRE에서는 주로 7%)를 적용

 하지만 최근 연구인 BTE의 Facts and Furphies in Benefit-Cost Analysis: Transport(1999)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보다는 4% 할인율이 더 적절할 것이라 제안

 매우 안전한 자산(ultrasafe asset)의 수익률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산으로 높은 신용등
급을 가진 국채의 수익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사회적 할인율로서 무위험 시장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호주의 10년 만기 국채(CBR-10)의 기대 실질
이자율이 4%이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삼을 것을 권고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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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근 선진국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Discounted Life Expectancy = Survival / (1 + Discount Rat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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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견해

 높은 사회적 할인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예산 제약이 강할 때(특히 긴축재정 시)에는 높은 사회적 할인율 수준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

 자원이 희소할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편익들보다 현재 편익을 더 강하게 선호할 것이기
때문. 결국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초기에 발생하는 사업에 관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

 공공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산제약 하에 미래의 편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할인율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

 특히, 재정사업의 타당성 결정은 그 재원과 사업시행에 따른 수혜자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근
본적으로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높은 할인율 수준은 SOC 사업과 같은 장기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단기에 높은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위주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될 수 있음

 이는 매우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세대 간 자원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높은 할인율 수준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즉,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데 높은 할인율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은 미래 세대의 편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임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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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견해

 낮은 사회적 할인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은 전체 경제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낮은 할
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음

 예를 들어 도로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은 주로 이용자 통행 비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제파급
효과와 같은 확산효과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임. 그러므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러
한 효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

 그러나 이는 간접효과를 경제적 편익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편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분석에 있어 편익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할 문제이지 할인율을 조정하여 이를 반영한다면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위험이 있음

 높은 할인율이 분석자로 하여금 편익을 과대추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할인율 수준을 낮
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함

 이러한 견해는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즉 편익을 과대 또는 비용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허위 값들을 감안하여 할인율을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분석가들이 적정 편익 수준과 비용 수준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차원의 문제이지 할인율의 조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
조정에 대한 논거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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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미국·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결정방법

 공공투자의 타당성은 적어도 민간투자의 수익률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찾기 어려우므로 무위험 이
자율로 볼 수 있는 장기 국채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의 기준으로 삼게 됨

 그러나 재무성 분석에서는 무위험 시장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여길 수 있으나 경제성 분석
에서는 재무성 분석과 달리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위험 시장이자
율 적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한국·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결정방법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모형(특히 IBRD 모형)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의 범위를 추정하고 그 중 적
정 값을 선택하는 방법

 이는 이론적 뒷받침은 있으나, 할인율 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수가 여러 개이며, 모수 추정
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전제에 따라 그 값이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음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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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이자율을 통한 사회적 할인율 수준 검토

 10년 만기 국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장기 국채 금리로 5년 만기 국채를 이용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으로 5년 만기국채의 실질 금리는 4~5% 수준인 것으로 간주

 실질금리에 장기 프리미엄(term premium)을 더해주어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할 수 있음

 장기 프리미엄으로 1%를 적용

 사회적 할인율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자율 수준은 5~6% 수준에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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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영국, EU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추정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time preference rate: 
s.t.p.r )을 유추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삼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잠재가격을 이용하
여 편익과 비용을 모두 소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는 투자의 잠재가격을 별도로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잠재가격이 1.0을 상회한
다면 위 식에 의해 추정된 사회적 시간선호율 값을 사회적 할인율의 하한으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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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시간선호율(ρ )의 추정

 시간선호율은 1인당 소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현재 소비에 대한 미래 소비의
할인율을 의미

 시간선호율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저축행태(saving behavior)를 통해 추정

 매년도 예금종류별 잔액과 세후수익률을 구한 후 이들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추세와 범위
를 판단  1990년대 명목 세후수익률의 값은 대략 6~10%의 범위 내이며, 이를 매년도 물가상
승률을 감안하여 실질 세후수익률을 구해보면 0~3%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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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시간선호율(ρ )의 추정

 이자소득세율 16.5%를 적용하여 세후수익률을 구하면 3.69~4.88%로 계산됨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가치로 환산하면, 3년 평균으로 약 0.85%로 계산됨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의 도입으로 저축기관이나 저축상품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일정 한도에
서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세율을 10.5%로 적용한다면 실질 세후수익률로 약 1.15%까
지 계산됨

 1990년대 실질 세후수익률이 0~3%였고, 일반지침(제4판)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실질 세
후수익률을 구해 본 결과 0.85~1.15%였고, 최근 3년간의 실질 세후수익률을 구해보면 0~1.6% 
정도여서, 실질 세후수익률의 경우 큰 변화는 없었음

 본 연구에서는 순수 시간선호율의 값을 개략적으로 1.0~1.5%로 범위로 추정할 수 있음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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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1인당 소비증가율(g )의 추정

 일반지침(제4판)에서 1인당 소비증가율(g )은 1인당 GDP 성장률로 볼 수 있으므로, 1인당 GDP 
성장률의 장기 전망치를 통해 1인당 소비증가율을 가름해 보고자 함

 향후 20년 동안 잠재성장률은 평균 4.5%로 간주

 향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로 0.3%를 고려

 일반지침(제4판)에서는 1인당 소비증가율(g )의 값으로 기존의 4.2%에서 최근 연구와 향후 미
래의 성장률을 고려해서 4.0% 수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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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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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 추정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한계효용이 감소  탄력도
가 높은면 많이 감소, 탄력도가 낮으면 적게 감소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또는 소비의 시간에 걸친 대체탄력성( )은 다음 식으로 정의됨

 C 는 소비 수준을, U(C )는 소비 수준에 대한 효용을 나타냄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 : 1.0~1.2로 추정

 추정식에 의해 도출된 값과 사회윤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적정  의 값이 1.0~1.2의
값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음

  의 경우 추정된 값이라기 보다 사회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측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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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 추정 : 추정식에 의한 방법

  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 후, 저축행태를 통한  의 값을 직접 추정

 ρ 는 시간선호율, S/Y 는 저축률을, r 은 실질금리를, y 는 소득의 기대증가율을 나타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의 가정을 1.5%와 2.0%로 출산율 가정을 1.0과 2.10로 했을 때 2003
년부터 2030년까지의 저축률 을 살펴보면 27~29% 사이에 있음 : 저축률(S/Y )을 28%로 가정

 실질금리(r )는 향후 상향가능성을 감안하여 4%와 5%를 가정

 소득의 기대증가율(y )은 4.0%와 4.5%로 소득의 증가율을 가정

  의 추정값은 0.57~0.93의 범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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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 추정 : 사회윤리적인 고려에 의한 방법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의 값을 결정

 효용함수를 등 탄력성 효용함수라고 가정하고, A (고소득), B (저소득) 두 그룹을 고려하되, A 그
룹의 소비 수준이 B 그룹의 소비 수준의 2배라고 가정(즉, CA = 2CB )하면, 소비의 한계대체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고소득 그룹의 1단위 소비가 저소득 그룹으로 전환될 때, 고소득 그룹의 손실은 저소득 그룹의
2- 배의 이득만큼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

  가 1.5의 값을 가질 때, 고소득층의 추가적인 소득은 저소득층의 동일 소득에 비해 약
35%(=1/21.5)의 가치를 가짐을 의미   의 값은 1.0 근처가 적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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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사회적 시간선호율(s.t.p.r )의 추정 : 일반지침(제4판)

 실질 가치로 순수 시간선호율( )은 1.0~1.5%

 1인당 소비증가율(g )은 4.2%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는 1.0~1.2를 가정

 이 값들을 추정식에 적용시켜 보면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값은 5.5~6.0%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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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사회적 시간선호율(s.t.p.r )의 추정 : 일반지침(제5판)

 실질 가치로 순수 시간선호율( )은 1.0~1.5%

 1인당 소비증가율(g )은 4.0%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는 0.7~1.0

 이 값들을 추정식에 적용시켜 보면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값은 5.0~5.5%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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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 결

 5년 만기 국고채의 실질금리에 장기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5.0~6.0% 범위의 값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추정식에 따라 계산하여 본 결과 3.80~5.5%의 범위로 추정

 재무성 분석을 위해 구한 실질 가중평균자본비용이 5.5%로 추정

 적정 사회적 할인율은 5.5% 이하일 것으로 추정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약간의 민감도 분석을 제외하고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높은 수준의 할인율 설정이 필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 적
용할 실질(무인플레이션) 사회적 할인율로 5.5%를 적용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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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수자원 부문의 경우 분석기간을 50년으로 타부문 사업보다 장기로 고려하기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보다 낮은 값으로 적용하여 왔음

 수자원 부문에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을 부문에 따른 차등이 아닌 장기사업에 대한 차등 적용

 장기로 갈수록 더 낮은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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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범적 논거

 고정 할인율로 할인을 한다는 것은 지수적인 할인을 한다는 것

 시점이 더 멀어질수록, 할인율이 더 높을수록 그 시점의 편익이나 비용의 현재가치는 0에 근접

 할인인자가 장기에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

 공공투자사업의 경우와 같이 그 특성상 비용은 단기에 투입되는 반면 편익은 장기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적인 할인 하에서의 판단은 오로지 현재 세대만을 염두에 두고 있
는 것(tyranny of the present)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과거 시장수익률에 의한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규범적인 접근 하에서 미래 할인율을 보다 낮게 적용
할 필요가 있음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37

나. Weitzman(1998)의 연구

 할인율 자체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매우 먼 미래(far distant future)의 할인율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작은(lowest-possible) 이자율이 되며, 할인율은 시간에 걸쳐 감소하게 됨

 할인율이 낮을 때는, 할인인자가 높은 값을 가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중에서 미래의 가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할인율이 높을 경우에는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게 됨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t 시점의 할인율을 시간의 함수 drj(t )로 표현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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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연구

 미래 성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사회적 시간선호율 추정식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고려하는 항목인 g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대적 위험기피도(Relative Risk Aversion: RRA)로 해석 가능. 만약 미래 성장에 대하여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면, 위험에 대한 태도 역시 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Gollier(2002)는 개별 경제주체들
이 신중(prudence)할수록 효율적 사회할인율은 자산의 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보임: 자산 증가  상
대적위험기피도( ) 감소  사회적 할인율 감소

 g : 경제성장률이 향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회적 할인율은 낮아질 수 있음

 지수함수 할인인자 : dt 는 할인인자를, dr 은 할인율을 나타냄

 쌍곡선함수 할인인자 : k 와 h 는 모수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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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연구

 할인율은 시간의 함수

 쌍곡선 함수 형태로 할인을 할 경우, 초기에 너무 큰 할인율로 할인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
어, 그 적용의 실효성은 떨어짐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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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한 세대 내에서의 선택문제라면 차등 적용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이나, 세대 간 선택 문제가 대두되면
차등 적용을 조심스럽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규범적인 측면에서 고정된 할인율로 지수적으로 할인을 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없이 현
재세대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사회적 할인율 자체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거나,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할
인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교적 장기인 사업은 수자원 부문사업에서만 존재함  분석기간이 30년 이상
인 수자원 부문 사업에 한하여 할인율의 차등 적용

 일반지침(제3판) 에서는 수자원 부문과 타부문과의 할인율의 차이를 1.5%로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일반지침(제4판) 과 동일하게 1.0~1.5%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그 적정 수준을 제시함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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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목적에는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타당성 평가뿐만 아니라 사
업 간 우선순위 판별도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등 조사방법론과 지침은 사업별
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공공투자사업에는 SOC 사업과 같은 유형의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성격의 투자사업도 포함
되어 있고 SOC 사업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댐), 상하수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병원 등 다양
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부문 및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

 기본적인 평가는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사업부문별로 세부적인 지표나 평가방법론을 차별화할 필
요가 있음

 비계량적 편익의 비중이 크고 존재하는 기대편익을 완전히 금전화할 수 없는 사업부문의 경우 경제
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방법론과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함

 비시장가치재로서 이용자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비경제적 효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문화·체
육시설이나, 분명한 경제적 편익이 존재하지만 금전화하기가 힘든 수자원 및 환경 관련 사업

 프로그램 성격의 정보화, 보건·복지사업

 사업부문별 차별적 분석의 방안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사업별 최소 B/C 비율의 차등적용,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제시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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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지침의 적용 근거

 사업부문별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업부문별로 분석기간과 위험도가 다른 특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제기됨

 원칙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은 모든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업분야에 따라 환경, 문화보존 등과 같이 수량화하기 어려운 성질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추정된 현재가치의 크기가 모든 사업 간에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할인
율의 차등 적용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제기됨

 일반지침(제4판) 에서는 부문별 사회적 할인율 차등 적용을 고려하여 두 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

 첫째, 투자사업의 위험에 따른 할인율의 차등 적용방안 : 두 가지 투자사업의 순편익 흐름이 동
일한 기대값을 가지는 경우에도 위험이 서로 다르다면 위험이 큰 사업의 할인율은 높게 적용

 둘째, 소비단위로의 환산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적용방안 :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득단위로 계산되어지나, 실제 복지측면에서 소비를 고려한 어떤 사업이
소득단위로는 음의 현재가치를 가지나 소비단위로 환산한 경우에 양의 현재가치를 가진다면
할인율은 낮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소비단위로 환산(비용  & 편익 )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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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의 적용사례

 외국의 경우 적용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관된 원칙과 이론적 근거에 의해 사회적 할인율을 사업부문
별로 차등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듦

 미국의 경우 수자원이나 에너지 부문의 사업에 대해서 3~4%의 할인율을 적용

 유럽의 경우 스페인은 교통사업에 6%, 수자원 사업에 4%의 할인율로 차등 적용

 다른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부문별 차등적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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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할인율 차등 적용의 기본원칙

 사업부문 간, 사업별 위험이나 편익발생 유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차
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부문별 적정 위험도가 체계적으로 추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부문별 할인율의 차등 적용은 평가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평가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차등화해야 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기 힘드
므로 전면적인 적용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보임

 앞서 제시된 할인율 조정 부분에서는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수자원 부문사업에 한하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

 일반지침(제4판)에서 수자원 부문의 할인율을 편익 발생기간 30년까지는 6.5%를 적용하되, 이후 20
년 동안은 5.0% 차등 적용

 일반지침(제5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편익 발생기간 30년까지는 5.5%를 적용하되, 30년 이후에는
4.5%로 차등 적용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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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및 교통
시설 투자평가지침(제6판)(국토교통부, 2017)에서 5.5%를 제시함

 2017년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검토한 결과로 경제사회 여건 및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반영되어
2017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해 옴

 2017년의 사회적 할인율 인하 후의 금리 및 1인당 GDP 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최근의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함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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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할인율 이론 및 연구

 사회적 시간 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SRTP)

 첫째 방법은 세후 국채 수익률이나 유사한 저위험 증권 수익률로 어림잡는 것

 둘째 방법은 Ramsey 방식에 따라 추정하는 방법 : Ramsey 방식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했
을 때 미래 소비를 위해 교환할 수 있는 현재 소비의 상대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의 개념
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됨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1. 사회적 할인율 이론 및 연구와 국내외 적용 사례

시간선호율미래가치보다 현재 가치할인율
탄력도미래 소비의 효용현재 소비의 효용할인율
소비증가율미래 소비의 효용현재 소비의 효용할인율
사회적 시간선호율 시간선호율, 탄력도, 소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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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효용 할인율(ρ )의 추정

 개인저축의 세후 실질 수익률로서 예금과 보험에 대한 세후 실질 수익률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이용함

 최근 4년간 저축의 세후 가중평균 실질 수익률은 0.83%이며, 2010년부터 10개 연도 기간 중 자
료 구득이 가능한 7개년의 가중평균 실질 수익률은 1.07%임  인플레이션 효과 제거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 및 10년간 자료로부터 추정한 순수 시간 선호율  값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함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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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2. 최근 주요 경제변수 추이

51

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1인당 실질소비 연간 증가율(g )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실질 GDP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장률과 미래 추계치를 고려하여 1인당 소
비증가율 g 를 3.0%로 설정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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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 추정 : 소비가 1% 증가할 때 한계효용이 몇 % 감소하는가?

 개인의 저축행태 이용

 개인의 저축행태를 이용하여  를 추정하는 Scott(1989) 방식

 저축률 : 범위를 23~30%로 보고 그 중간값인 27%를 적용

 투자수익률 :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이들 금리의 단순평균은 1.53%, 2015~2019년의 단순평균
은 0.87%임  이들 수치를 반올림한 0.9%와 1.5%를 이용

 저축률은 0.27을, 투자수익률은 0.9%와 1.5%를 대입하고, 효용 할인율의 값은 앞서 추정한
1.07%를, 소득의 기대증가율은 1인당 실질소비 연간 증가율(g ) 추정치인 3.0%를 대입하여 
의 값을 계산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  =

탄력도미래 효용현재 소비저축률
탄력도 : 소비 증가로 인한 한계효용 증가가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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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소득과 가격탄력성 이용

 식품과 같이 선호 독립적인 재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이용하는 Frisch(1959) 방법

 여기서 Ei 는 i 번째 재화 수요의 소득탄력성, ai 는 예산에의 비중, eii 는 보상되지 않은
(uncompensated) 가격탄력성(절댓값 취하지 않음)을 의미함

 Pearce and Ulph(1995)에서 소개한 Kula(1985; 1987) 방식

 ye 는 선호 독립적 재화나 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고 Pe 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 (보상)수요
의 가격탄력성(절댓값)임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가구)와 지출목적별 소비자물
가지수(CPI)의 분기 자료(1990년 1/4분기~2016년 4/4분기)를 이용하여  를 계산. 선호 독립적
재화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품목을 선정함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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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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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소득과 가격탄력성 이용

 식료품⋅비주류음료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단계 최소
자승 추정식(2 stage least squares)을 구성함

 Q 는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실질 소비지출(만원), I 는 실질 처분가능소득(만원), P 는 식료품·비
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 PPI 는 생산자물가지수. N 은 1부터 48까지의 자연수열로서, 식료
품·비주류음료의 실질 소비지출을 제외한 변수들이 시계열자료로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을 보정하기 위해 추가한 것임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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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소득과 가격탄력성 이용

 <표 Ⅺ-6>의 추정 결과를 Frisch가 도출한 식 (Ⅺ-3)에 대입하면  값은 2.48에서 11.45가 됨

 가격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가격탄력성을 0으로 가정한다면
 값은 7.67이다.

 Kula의 방식 : 보상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이용  보상수요는 소득이 통제된 상태에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를 추적한 것으로 P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 
(그 외 모든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Kula의 방식은 단순회귀식(설명변수: ln(실질소득), ln(상대가격), 자연수열)과 2단계 최소자승 추
정식(식 (Ⅺ-5)에서 P 만 상대가격으로 교체)   값은 7.67~7.68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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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개인소득세 체계 이용

 누진적 소득세 체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호가 표출되었다고 보고, 소비(가
용소득)의 한계효용 탄력성을 계산해 볼 수 있음  Evans (2005)의 제안식을 이용함

 여기서 t 는 한계세율, Y 는 세전 개인소득, T 는 소득세 결정함수

 <표 Ⅺ-8>은 2017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한계세율 등 국세청 자료를 이용함

 세전 소득금액 Y 를 Y 1 과 Y 2 두 가지로 나누어 이용 : Y 1 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공적연금 관련 공제(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
이고, Y 2 는 Y 1 에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이사장례비), 표
준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소득, 신용카드, 정치자금)까지 뺀 과세표준임

 소득금액 Y 1 을 이용한다면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는 1.05~1.86

 과세표준 Y 2 를 이용하면  는 1~1.79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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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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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의 추정

 실질 가치로 효용 할인율  는 0.83%와 1.07%

 1인당 소비증가율 g 는 3.0%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의 범위는 0.9, 1.0, 1.1

 이들 값들을 반영하여 추정한 사회적 시간선호율은 효용 할인율과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범위에
따라 3.53 ~ 4.37%로 추정됨

 본 연구에서는 일반지침(제4판) 및 일반지침(제5판)에서 사회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던 1.0
을  의 기준치로 제시함

 동일 방식으로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추정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를 1.0~2.0 사이에서 적용  사회
적 시간선호율은 제시된 범위값보다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음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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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최근 저성장 및 저금리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경우 1인당 소비증가율 추정치를 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 역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현재 추정된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위험에 대한 할증(risk premium)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각 시점의 편익이나 비용을 확실 대등액(certainty equivalent)
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방식도 매우 복잡하고 이론의 여지가 많기 때문
에 민간의 투자수익률이 위험 할증을 반영하듯이 사회적 할인율도 사업의 위험성을 반영해 높게 조
정되어야 한다는 반대의 주장도 존재함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약간의 민감도 분석을 제외하고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높은 수준의 할인율 설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1년 연구에서는 Ramsey 방식을 이용한 사회적 시간 선호율(SRTP)로 계산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3.53~4.37%의 범위로 추정함  사업의 다양한 위험(risk) 반영의 필요성과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
적 불확실성, 그리고 장기적 재정소요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 4.5%로 적용함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3.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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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투자사업의 사전적 타당성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주목적이 있
으므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의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향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사전에 제기해 보다 효율적인 재원 분담체계나 사업추진방식 등에 대해서도 기본 방향을 제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식 가운데 하나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재무성 분석을 통하여 그 추
진 가능성을 판단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재정 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
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
간투자사업으로 전환

 정부 혹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투자사업을 순수 재정으로 추진하든 아니면 재정지원을 동반
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에 체계적인 사업선정 원칙을 사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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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적용한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성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첫째,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책 판단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음. 즉 현재
까지의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분석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해 산출된 최소 재정지원 규모가 민
간투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차원
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규모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음

 둘째,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수익성 이외에 서비스 질 향상, 관리의
용이성, 위험분담 효과, 파급효과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셋째, 민간사업자 입장에서의 사용료 수준을 반영하여 이용수요를 추정하지 못하는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 및 민간투자
사업 적격 여부의 판단기준 설정과 민간투자사업(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를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와 상호 연계하여 재정/민자 사업 관리의 일관성을 제고함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적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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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지침 적용의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존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제도 조정이 필요함

 첫째, 민간투자 대상사업(44개 시설)에 대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모두 적격성조사를 시행할
경우 소요비용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자료 수준이 기본설계 수준이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초자
료는 기본 계획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비 산출의 구체성이 떨어짐

 셋째,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에 의한 운영의 노하우가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인데,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비 산출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사하게 산출되어
개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비용 산출의 신뢰도가 적음

 넷째,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안자가 제시한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준거 사업으로 설정하고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가정한 정
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설정하여 적격성 분석을 실시하나 예비타당성조사단계
에서는 제안서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의로 민간투자대안을 가정하므로 적격성조사의 적용성이 떨
어짐

 다섯째, 현재 적격성조사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가 있어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동시
에 수행하며, 정량적 분석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나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 자료가 미비하여
정량적 분석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정성적 분석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여섯째, 사업제안서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투자적격성 판단 시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대안
(PFI)을 정부에서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다시 제시하므로 검토의 중복성이
우려됨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3. 기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지침 적용의 한계

5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별도의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혼란과 재원의 낭비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부 혹은 국가의 입장에서 순수 재정사업이든지 아니면 재정지원을 동반한 민자유치 사업이든지 간
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간에 체계적인
사업선정원칙 및 예산관리원칙이 필요함

 현재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
지만 이러한 원칙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관리제도에 비하여 민자사
업에 대한 예산관리체계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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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성조사 연계의 필요성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성 분석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시 정부의 유·불리에 대한 민자 적격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
로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자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격성조사의 도입이 필요함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역할 분담 및 조사범위 및 요구 수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예비타당성조사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시됨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는 “BTO 민간제안 사업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수행 및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에 따라 구체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민자 사업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함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1. 적격성조사 연계의 필요성

7

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고려사항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지(건축사업), 
노선(토목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있어야 함

 사업추진의 시급성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 순위와 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부합되어
야 하며, 동일한 부처 내 사업 간 우선순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처에서 제시한 순
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국고지원 요건은 국고지원 대상 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여부를 판단함

 지역균형발전 요인은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지 않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자립도 수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
단함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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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투자사업 선정 기준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기준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08.

9

나. 민간투자사업 선정 기준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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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투자사업 선정 기준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11

다. 민간투자사업 시설유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44종)을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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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의 선정방식은 크게 2가지

 재정사업 중 사업성이 우수하고 정부보다 민간이 추진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
업을 정부 주무부처가 선정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정부고시사업

 민간사업자가 공공투자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13

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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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구조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을 통한 인프라 서비스는 인프라 서비스의 기획(planning)에 기
초하여, 시설물의 설계(design), 시공(build), 재원 조달(finance), 그리고 운영 및 관리
(operate/manage) 등의 다섯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제공

 전통적인 재정사업은 정부가 경제·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서비스를 기획하는 한편, 해당 시
설물의 설계 및 시공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재원 조달과 운영 및 관리는 직접 담당하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

 즉, 정부는 인프라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기획을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은 계약을 통하여 민간부
문에서 조달되지만, 재원 조달은 국민으로부터의 세금 또는 인프라 서비스의 사용료에 기초하
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및 관리는 직접 또는 산하기관을 통하여 수행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15

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구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에서 SPC를 설립하여 정부로부터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아 설
계, 시공, 운영, 자금조달 등 사업 전면에 걸쳐서 민간부분에서 담당하는 단일형식의 추진구조를 가짐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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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민간투자법 (제4조)은 BOT(Build-Operate-and-Transfer), BTO(Build-Transfer-and-Operate), 
BOO(Build-Own-and-Operate) 방식 이외에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방식, 민간
이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채택한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대표적인 민간투자방식을 투자비 회수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수익형(BTO 등)과 임대형(BTL 등)으로
구분됨

 수익형(BTO)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임대형(BTL)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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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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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건설-운영-양도(Build-Own-Operate-and-Transfer: BOT)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며, 일정기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및 관리까지를 담당하는 방식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계약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이용자들
에게 부과할 수 있음

 사용료 수입은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
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데 소요됨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민간투자법상 계약기간의 상한은 정
하고 있지 않으나 최장 50년을 넘지 못하고 있음

 건설-양도-운영(Build-Transfer-and-Operate: BTO)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여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및 관리까지를 담당하는 방식

 민간사업자는 BTO 계약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음. 역시 사용료 수입은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고, 시
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데 소요됨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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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건설-소유-운영(Build-Own-and-Operate: BOO)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을 얻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

 BOT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시설 소유권을 영원히 보유하기 때문에 정부에 양도하지 않음

 건설-양도-임대(Build-Transfer-Lease: BTL)

 임대형민자사업(이하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
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
하는 사업방식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하여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국가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일부, 부속 사업순이익)로
회수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하 ‘BTO’) 
방식과 차별화됨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입실료, 미술관 입장료 등)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으로 귀
속됨  사용료가 많이 걷히든 적게 걷히든 임대료는 동일하게 지급  임대 사업자는 위험부
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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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비교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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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타당성조사 시 민자가능성 판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 및 민

간투자사업 적격 여부의 판단기준을 사전적으로 설정할 필요성 있음
 민간투자사업(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를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와 상호 연계하여 재

정/민자 사업관리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대상사업일

경우 현행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되
어야 함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함. 민간투자사
업의 적격성의 기본이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의 창의 및 효율성 즉, VFM이
확보되는 사업이므로 이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 기 추진된 사례가
있는 사업이어야 함

 지금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사례에 기초하여, 사업의 구상 및 사업성 검토의 단계부터 착공단
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정부고시사업은 43~92개월, 그
리고 민간제안사업은 36~78개월 정도가 소요됨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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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기존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는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PSC(정부실행대안)와 PFI(민간투자실행
대안) 대안의 VFM 검토를 실시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정량적, 정성적 VFM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정성적 분석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설계 수준의 사업제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만으로도 적격성조사 시 정확성과 객관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임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 기초자료가 미비하고 특히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첫째, 정량적 분석만 실시할 경우 기초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모든 판단을 정량적 분석에서 시
행하게 되므로 가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음

 둘째, 경제성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됨

 셋째,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많은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한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불분명함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적격성조사의 조사수행 방안으로 제안자가 없는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정
성적 분석을 보완하여 민자 사업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에 한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게 함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에 대하여, 법적·정책적 판단과 Checklist에 의한 정
성적 분석을 시행하여 적격성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1. 민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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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ecklist에 의한 분석 방법 도입

 현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는 기본설계 수준의 사업제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만으
로도 적격성 조사 시 정확성과 객관성 있는 분석이 가능함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준은 사업비에 대한 기초자료도 미비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Life-cycle에 맞추어서 제공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간투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것은 어려움

  현재 수준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초자료만으로는 정량적 분석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업수행초기단계에는 Checklist에 의한 정성적 분석방안을 도입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적격성조사의 Checklist에 의한 분석방안

 PFI 대안의 경우 PSC 대안에 비해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효과, 기술혁신 및 산업파급 효과, 위험
의 이전 등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기는 힘들지만 PSC 대안보다 PFI 대안에서 더 크게 시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정성적 효과들을 고려하여 PSC 대안과 PFI 대안 간의 VFM을 비교할 수 있으며, 평가항
목은 법적·정책적 타당성, 창의성 및 효율성, 위험배분, 관리의 용이성, 파급효과, 사업특수성을
기본항목으로 함

 세부 항목은 사업추진방식(BTO, BTL),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연구진에서 조정하여 평
가하는 방안을 모색함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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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자 적격성조사 방안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성 분석에서는 정부의 최소 재정지원 수준만을 분석결과로 제시하였으나, 재
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자 적격성조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법적,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민
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법적, 정책적 측면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적
격한 사업에 한하여 적격성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 자료가 미비하여 정량적 분석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기존방식을 보강한 Checklist 등의 정성적 분석방안을 도입

 BTO 정부고시사업과 BTL 사업의 경우 정량적 분석 시 정부에서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실행대안을
수립하여 분석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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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자 적격성 수행절차

1) 타당성 판단
 비용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정책적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타당성 검토의 방법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법에 준함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명되는 경우,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행

2)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 여부 판단
 사업의 법적, 정책적 판단 등을 실시하여 국가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

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
 수익성 이외에 사업의 위험 및 추가적비용, 정성적 판단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Checklist를 작성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사업이 적격성조사 대상사업인지 여부
를 판단

 적격성조사 대상사업에 한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을 수행

3) 민간투자 적격성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의 VFM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
격한지 여부를 판단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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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자 적격성 수행절차

 VFM (value For Money)

 적격성 조사

 동일한 서비스 수준의 제공을 위해 PFI(민간투자대안)와 PSC(정부실행대안)에서 각각 공공부문
이 부담해야할 정부부담액을 산출한 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하는 방법

 PFI가 유리하다면, 즉, 정부부담액이 적다면 PFI에 VFM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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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국가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

 법적 판단,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수익성 이외에 사업의 위험 및 추가적 비용, 정성적 판단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Checklist를 작성하여 적격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1. 적격성조사 개요

201/338



28

나. 적격성 조사

 정부실행대안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VFM) 
분석을 수행

 VFM 분석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사업 방식을 비교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
용이 낮은 대안을 ‘VFM이 있는 대안’이라고 정의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 중 어느 쪽이 보다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종합적
VFM 분석을 실시

 정량적 VFM 평가는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추진할 경우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할 경우(PFI)의
VFM의 객관적 비교 평가를 위해 동일한 서비스 수준 제공하는 두 대안에서 각각 공공부문이 부담해
야 하는 정부부담액을 산출하여 현재가치화 하여 비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에서 해당 사업을 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 정부실행대안(PSC)
을 준거사업으로 설정

 민간투자대안(PFI)은 PSC를 준거사업으로 산정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대안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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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 판단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유형) 해당 여부와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
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시설인지 파악

 민투법 제4조제2호(BTL 방식 정의)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BTL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통보된 사업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
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 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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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적 판단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된 중장기계획과 국가 또는 주무관청의 투자정책에 부합여부를 파악하고 투
자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다음 사항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함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며, 조기에 사업추진 가능성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수준에서 사업성 확보 가능성

 정부가 지원 가능한 재정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성 확보 가능성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과 사업비용 경감 등
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

 편익 측면에서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이 확보 될 수 있는지 확인

 비용 측면에서 설계-건설-운영을 포함한 특정 사업의 생애주기(Project Life Cycle) 동안 발생하
는 총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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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적 판단

 비용과 편익 측면서의 확인사항

 사업규모가 적정하고 민원, 지장물 등의 위험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

•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
설

 관계 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시설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사업집행이 가능한 시설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설

 대상사업은 당해 연도 내 실시가 가능하도록 사업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

•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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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ecklist 평가

 정부가 PSC 대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민간이 PFI 대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은 다
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PFI 대안에서는 PSC 대안보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도입하게 될 것이므로 서비스의 수준
이 PSC 대안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

 기술혁신 및 산업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기는 힘들지만 PSC 대안보다 PFI 대안에서 더
크게 시현될 것으로 기대

 Checklist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민자 적격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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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평가

 법적·정책적 판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법
규정에 맞는 시설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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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평가

 법적·정책적 판단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있는 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
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를 판단

 주요 검토 대상 :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제2차 공
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전국 무역항 항만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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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평가

 민자 가능 유형 판단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규정에 다음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민자가능성 판단 기준인 수익자
부담능력원칙(BTL은 예외)과 수익성 원칙(BTL은 예외)에 의해서 판단

 수익자 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
금 수준 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

 민간투자비의 회수방식에 따라 수익형(BTO 등)과 임대형(BTL 등)으로 구분

• 수익형(BTO)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

• 임대형(BTL)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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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평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판단(Value For Money)의 효율성은 비용, 운영, 서비스, 
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가장 큰 효율성은 비용 측면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관계자를 시설이용자, 민간사업자, 정부 등으로 구분해 봤을 때 대상사업
이 정부측면에서의 비용효율성 유무를 판단

 정부가 시설물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건설비용과 건설기간이 계획 당시
보다 늘어나는 기간증가(Time overrun) 위험을 민간에 이전시킴으로써 비용의 증가 유인을 막
을 수 있음

 건설 주체와 운영 주체를 하나로 묶어 단일 회사에 부여함으로써 총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즉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의 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사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업 위험이 커지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이
점이 더욱 커질 수 있음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3. Checklist 평가항목

37

나. 2단계 평가

 사업의 경제성 확보

 경제성 분석은 국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시행 절차 중에 하나로 민자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함 
향후 재무성 분석 또는 적격성조사(VFM Test)를 향후에 실시하여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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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평가

 관리의 용이성

 정부가 제시한 성과(output) 기준에 의해 측정되고, 정부지급금은 성과요구수준서 기준에 부합
해야 함

 BTO 방식과 BTL 방식 사업 둘 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함

• BTO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
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건설보조금의 지급이나 운영수입보장 여부
가 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

• BTL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자신의 책임하에 두지만 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하
고 그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임대료와 운영비의 지급 수준이 핵심
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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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평가

 관리의 용이성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 시행조건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은 설계, 건설, 운영의 각 단계에서 요
구되는 성과요구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성과평가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사업의 투자비 회수를 산정하고 성과요구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설들이 독립적 평가를
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성과평가 대상이 명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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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평가

 창의성 및 효율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재정사업의 대안입찰과 일괄입찰 대상 공사와 비슷하게 설계, 공
법, 공기단축 등에 대해서 창의와 효율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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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평가

 위험배분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위험 배분을 적절하게 경감 및 이전시키지 못하면 열등한 투자
결정, 취약한 협약체결, 비효율적인 투자 등으로 투자손실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사업실패까
지 이를 수 있음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건설 및 관리·운영 관련 위험
들에 대해 민간기업이 상당부분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투자사업으로 프로
젝트를 추진할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 위험들이 크게 감소함

 민간투자사업에서 BTO 및 BTL 사업 간 가장 큰 차이는 시장위험에 대한 것임. 원칙적으로 BTL 
사업은 시장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BTO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담

 일부 BTO 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두고 있어 상당 부분 시장위험을 정부가 부담
하는 경향을 보임(2006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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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평가

 위험배분

 프로젝트 위험관리는 위험을 인지(Identification), 평가(Assessment), 배분(Allocation), 경감
(Mitigation),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제(Monitoring and Review)하는 전 주기적 관리를 의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위험을 인지하는 단계로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인지하고
확인하는 과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3. Checklist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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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평가

 공공성 확보

 민간투자사업은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에 있어 가능한 최고의 기술, 지식, 그리고 자원을 활용
하는 사업으로서 서비스 품질 및 비용 면에서 상당한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함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3. Checklist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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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ecklist 평가자 선정

 예비타당성조사팀은 연구책임자(PM)를 비롯해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Checklist 기법으로 민자
연계방안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

 Checklist 구성원의 선정이 의사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자를 신중히 선정
해야 함

 Checklist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첫째, 평가자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여야 함

• 평가대상 사업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 사업의 구체적 내용, 관련 분야에 대한 지
식 등을 갖추고, 그 사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책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추
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

 둘째, 민간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
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Checklist 평가위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재정투자평
실 실장, 민간투자지원실 실장, 민간투자지원실 팀장(BTO or BTL), 예비타당성조사팀장(정형사업 or 
정형사업), 해당 사업 PM, 수요총괄 책임, 비용총괄 책임으로 구성된 평가팀에 의거, 적격성 조사 대
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설문결과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업에 대하여 적격
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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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hecklist에 의한 분석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서비스의 질의 제고 등 정성적 효과를 평가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합
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수익성 이외에 법적·정책적 타당성, 창의성 및 효율성, 위험분담효과, 관리의
용이성, 파급효과,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Checklist를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항목은 사업추진방식(BTO, BTL),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진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Checklist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격성 분석을 시행하는
것으로 함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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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성 분석

 Checklist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민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VFM 분석을 실시하여 재
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VFM) 분석을
실시

 VFM 분석은 특정 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
투자사업 대안(PFI)으로 수행할 경우를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 조합을 선택하는 과
정

 PSC 대안과 PFI 대안의 정부부담액 규모를 비교하여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을 구하되
각 대안이 전망한 요금 대비 수요 수준을 미리 반영하여 LCC를 산출하고, 위험조정 등의 과정
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한 정부부담액 규모를 산출

 정부부담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명시적인 정부보조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부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추정부담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정부부담액(건설+운영 단계) 규모와 정부실행 대안에서 산출되는 재무
성을 확보하게 하는 정부부담액 규모를 비교

 현재가치로 산정한 PSC 대안의 총 정부부담액 규모가 PFI 대안의 총 정부부담액 규모 보다 크다면 해
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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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성 판단

211/338



48

나. 적격성 분석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5. 적격성 판단

①민간투자 대상 여부 판단
- 1단계 체크리스트
- 2단계 체크리스트

②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 VFM 
- PFI vs PSC

49

다. 정량적 VFM 분석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정부실행대안과 제안된 민간투자대안 간의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부 항목에 대하여 조
정(Adjustments)이 필요

 사용료 수입 발생(BTO 사업에 한함)

• 만약 사용료가 PSC 및 PFI 모두 동일하고 시설 이용 수요가 동일하다면 운영 수입 또한 양
자가 동일

• PSC의 운영수입은 정부 측 소요비용에서 차감

 부대사업 실시 비용 및 수입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실행대안과 달리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민간제안 대안의 조세 납부(부가가치세 등)

• PSC 대안에서는 조세 납부가 없지만 PFI 대안에서는 조세납부가 있는데, 이들을 동등한 기
준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

 보상비

• 보상비는 PSC와 PFI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고, 민간투자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없으므로 두 대안 모두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일정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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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정부의 감독(Monitoring) 비용

• PFI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데 PSC의 경우도 관련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 쪽에서 공히 비용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험료

• PFI 사업비로 인정되는 보험료는 두 가지 방식 공통적으로 위험 계량화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PSC와 PFI 모두에서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함

 기타

• 상기의 조정 이외에 사업부문별로 PSC 대안 및 PFI 대안에서 추가 조정해야 할 항목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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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위험의 계량화

 PSC 및 PFI 대안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위험요소는 해당 사업부문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위험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VFM 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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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SC의 LCC 산정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
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함)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함)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에 의함]으로서 필요 시 유사시설의 실적단가 이용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 용지보상비), 지

장물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로서,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KDI)에 의하여 금액 및 연차별 투입 비율을 산정하여 PSC와 PFI에 동일

하게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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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SC의 LCC 산정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조사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비(CM․PM),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보험료

• 보험료는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

담금은 두 대안 모두에서 제외하고 분석

 영업준비금

• 영업준비금은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 사업법인의 필수경비로 SPC 법인

의 설립비용인 창업비와 건설기간 중 SPC 법인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를 포함한 개업비로 구성

• PSC의 경우 창업비는 법인 설립이 필요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으나 개업비는 사업의 특성상 건설

기간 중 사업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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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SC의 LCC 산정

 금융비용

•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지급 비용으로 민간제안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의 금융비용을 말함

• PSC 대안의 경우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5년 만

기 국채수익률 만큼 이자지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사업의 특성상 지방채의 발행이 더 적절할 경우는 국채 대신 지방채를 적용할 수 있음

•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제반 비용은 연말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고채 이자도 다음 해 연

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므로 사업 첫 해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운영관리비

•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제 경비

• 인건비는 시설운영조직의 인건비를 말하며, 업계평균의 급여 수준을 기초로 산정

• 제 경비에는 복리후생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운영 조직의 제반 경비가 포함

• PFI 대안의 경우 운영기간 중 SPC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제 경비를 운영관리비에 포함

• 부속시설을 직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인건비 및 제 경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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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SC의 LCC 산정

 유지보수비

• 시설대체비 및 유지관리비

• 시설대체비는 운영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체비용으로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내용연수 및 대

체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 유지관리비는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사 시설의 실적자료를

준용하여 추정

 관리감독비

• 정부가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감독하기 위한 관리감독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기존

재정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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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FI의 LCC 산정

 PSC의 LCC 산정 기준항목들의 설계가는 동일하지만 VFM 분석에 적용되는 낙찰률 및 실적가에
따라 PSC 기준과 달리 사용됨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함)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

에 의함)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에 의함]으로서 필요 시 유사시설의 실

적단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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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FI의 LCC 산정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 용지보상비), 지

장물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로서,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KDI)에 의하여 금액 및 연차별 투입 비율을 산정하여 PSC와 PFI에 동일

하게 반영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조사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비(CM․PM),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보험료

• 보험료는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

담금은 두 대안 모두에서 제외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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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FI의 LCC 산정

 영업준비금

• 영업준비금은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 사업법인의 필수경비로 SPC 법인

의 설립비용인 창업비와 건설기간 중 SPC 법인의 인건비 및 관련 제 경비를 포함한 개업비로 구

성되어 있음

• PSC의 경우 창업비는 법인 설립이 필요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으나 개업비는 사업의 특성상 건설

기간 중 사업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할 수 있음

 금융비용

•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지급 비용으로 민간제안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민간의 금융비용을 말함

 운영관리비

•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제 경비

• 인건비는 시설운영조직의 인건비를 말하며 업계 평균의 급여 수준을 기초로 산정

• 제 경비에는 복리후생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운영 조직의 제반 경비가 포함

• PFI 대안의 경우 운영기간 중 SPC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제 경비를 운영관리비에 포함

• 부속시설을 직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인건비 및 제 경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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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FI의 LCC 산정

 유지보수비

• 시설대체비 및 유지관리비

• 시설대체비는 운영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체비용으로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내용연수 및 대

체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 유지관리비는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사 시설의 실적자료를

준용하여 추정

 관리감독비

• 정부가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감독하기 위한 관리감독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기존

재정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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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PSC 및 PFI 대안의 총정부부담액 산정 및 비교

 수요 수준이 반영된 생애주기비용(LCC)을 바탕으로 산정

• PSC 및 PFI 대안의 비용 및 정부부담액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각 대안별로 수

요 수준이 사전에 반영된 정량적 LCC를 산정하며, 두 대안에서 각각 정부가 지출해야 할 현

금지출액을 항목별로 계산한 후 현재가치화 하여 비교

 사업비 및 운영비 추정 일반원칙

• PSC의 경우, 사업비 및 운영비 세부 항목별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등 관련 기준을 따르되, 필요 시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유사시설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 PFI의 경우 정부고시 사업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수입은 별도 반영(단, BTO, BTL 사업의 구조적 특성 감안 필요)하며 PFI 및 PSC 대안 모

두 운영수입이 있는 경우 LCC 산정과는 별도로 반영하고 PSC의 운영수입은 PSC 산정을 위

한 시설수요 값에 적용된 사용료 수준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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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BTO 사업과 BTL 사업의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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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BTO 사업과 BTL 사업의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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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VFM 분석

 적격성 판단

 PSC 대안의 정부부담액 규모와 PFI 대안의 정부부담액 규모를 비교하여 PSC 대안의 정부부담
액 규모가 더 작을 경우 민간이 제안한 PFI 대안은 VFM가 없다고 판단

 PSC 및 PFI 대안을 비교하여 현재 제안된 PFI 대안이 VFM를 갖도록 해주는 정부부담액 규모가
얼마이며, 총사업비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산출하며 VFM 분석은 사업 특성에 따라 다수의
PFI대안을 구성하여 분석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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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간투자 적격성 종합판단

 적격성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적격성 여부는 PFI 대안이 PSC 
대안보다 현재가치화한 정부부담액 규모가 더 낮다는 것이 입증되면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

 VFM 분석결과,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일부조건을 수정할 경
우 민간투자실행대안과 PSC를 비교할 경우 VFM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은 최종적으로 민
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VFM 분석결과,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일부조건을 수정하여
도 민간투자실행대안과 PSC를 비교할 경우 VFM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은 최종적으로 재
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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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 평가방법과 평가자

 세부 항목을 평가한 후 민자사업 대상사업 선정조건은

 우선적으로 1단계 설문을 통해서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과 사업유형을 판단한 다음에 주요 5개 항목에 대해서 2단계
설문을 실시하여 항목별 해당 점수를 부여 후 종합점수로 평가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Checklist 평가위원 구성은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재정투
자평가실 실장, 민간투자지원실 실장, 민간투자지원실 팀장(BTOor BTL), 예비타당성조사팀장(정형사
업 or 비정형사업), 해당 사업 PM, 수요총괄 책임, 비용총괄 책임으로 구성된 평가팀에 의거 적격성조
사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

 연구진에서 사업추진방식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

 결과 판단은 설문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은 해당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단계인 적격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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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투자사업은 그 파급효과가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국가적
인 관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즉 경제성 분석이 주된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성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시행하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 즉 재무성
분석 또한 부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예산 부족이라는 제약에 항상 직면하고 있는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독자적
인 사업성 전망이 대단히 좋은 사업에까지 굳이 막대한 재정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무성 분석을 통해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재무성 분석은 재정부담의 규모 및 민자유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
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자체의 재무적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임

 또한 본 분석을 통해 공공투자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경우 필요한 최소 재정지원 비율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정부가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성 전망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
나, 일반적인 가정에 입각한 재무성 분석을 통하여 과연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충분
한 유인이 있는지 여부, 예컨대 민자유치의 가능성 여부를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데 유용할 것임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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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개별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사회적 순현재가치(NPV)를 측정하는 방
법

 비용편익 분석은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의 합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편익과, 사용
된 자원에 대한 차선적 사용(현 상태 유지 = 사업 미추진)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잃어버리는
편익(비용 = 부의 편익)의 합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기회비용과의 차이를 측정·비교하는 것으로
진행

 사회적 기회비용은 최초의 사업비(공사비 및 용지보상비 포함)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사업비는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뿐만 아니라 차선적인 용도가 있는 자원이 사용됨에 따라
잃어버리는 편익까지 감안한 기회비용까지도 포함

 사회적 편익과 손실은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경쟁가격(완전경쟁이 이루어지
는 경우의 시장가격)으로 측정해야 하나, 잠재가격(재화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가격)
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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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에서는 모든 현금흐름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지만,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는 보조금이나
대출금 등 투자자금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별도로 고려되
어야 함

 경제성 분석에서 비교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 원칙

 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경쟁가격으로 측정되어야 하
나 경쟁가격이 없는 경우 잠재가격으로 측정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 등은 사회에 가져오는 실질가치와 무관하므로 사회적 순현재가치 계
산에서 제외

 사회적 순현재가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사회적 할인율(social cost of capital)로 할인
하여 계산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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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성 분석

 재무성 분석은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미래의 현금유입(cash inflow)과 현금유출(cash outflow) 및
최초 자본투자(initial investment outlay)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

 재무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성 분석은 하나의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기대 현금흐름으로 측정

 경제성 분석과 달리 재무성 분석에 소비자 지불의사, 간접적 영향, 무형적 가치는 포함되지 않음

 현금흐름은 완전 경쟁적인지 불완전 경쟁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시장 환경에 따라 결정됨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과 대비되는 재무적 할인율임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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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사회적할인율 자본비용

잠재가격 시장가격

7

가. 전통적 분석방법

 재무적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전통적 분석방법과 할인현금흐름 분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서 회계적 이익률법, 자본회수
기간법이 있음

 할인현금흐름 분석방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평가의 방법으로 수익성지수법, 순현재
가치법 및 내부수익률법이 있음

 회계적 이익률법(accounting rate of return)

 회계적 이익률법(accounting rate of return)이란 평균투자액 또는 총투자액에 대한 연평균 순이
익비율을 구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이익률(average rate of return)이라고도 함

 기업의 목표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 또는 절사율(cut-off rate)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선택
하고 작으면 기각

 이 방법은 회계장부상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하나 현금흐름이 아닌 회
계장부상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음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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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적 분석방법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부터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본기간이 빠른 투자안부터 우선순위를 가짐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음

 회수기간법의 이러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할인회수기간법(discounted payback period 
method)이 사용되기도 함

 할인회수기간법은 각 연도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회수기간을 구하고, 이를 비교하
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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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인현금흐름 분석방법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법이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에 대한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비율로 사업에 대한 수익성
을 나타냄

 NPV법이 어떤 투자안의 타당성을 절대적 금액으로 측정하는데 반하여, 수익성지수는 투자안의
상대적 비율임

 수익성지수법의 의사결정 기준은 독립적인(independent) 투자안인 경우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을 채택하고, 수익성지수가 1보다 작은 투자안을 기각

 상호 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투자안에서는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들 중에서 수익
성지수가 가장 큰 투자안을 최적 투자안으로 선택  PI법은 NPV법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증분분석을 활용하면 NPV법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상호 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투자안에 대해 동일한 자본규모인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동일
한 의사결정결과를 가져다 줌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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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인현금흐름 분석방법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사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유입액 현가합계와 유출액 현가합계의 차이를 재
무적 순현재가치(FNPV)라고 하며, 순현재가치법이란 산출된 순현재가치(FNPV)가 0보다 크면 재
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방법

 여기서, r 은 할인율을, n 은 분석기간을, Rt 는 t 기간에 발생하는 현금유입액을, Ct 는 t 기간에 발
생하는 현금유출액을 나타냄

 r 은 할인율로서 새로운 투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 MARR)을 말하며, 이는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재무적 순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자본비용 혹은 장기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음

 순현재가치(FNPV)는 퍼센트 수익률에 비해 현실감이 떨어짐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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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인현금흐름 분석방법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재무적 내부수익률법은 계획사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과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산출하고 이를 자본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이 때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이란 투자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일치시키는 할
인율이며 이 할인율이 자본비용보다 높은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단기간 현금회수가 많은 투자안이 높은 내부수익률을 갖
게 되는 경향이 있음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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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 검토

 현금흐름할인법인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비하여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까지만 분석하고
분석기간 전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체계적인 판
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수익성지수법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에 대한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비율로 NPV법이 어떤 투자안의
타당성을 절대적 금액으로 측정하는데 반하여, 수익성지수는 투자안의 상대적 비율임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단일 투자안의 투자가치를 평가할 때는 두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나, 이론적 배경에서 순현재가치법이 내부수익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내부수익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방향이 한 번 이상 변할 경우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재무성 분석은 세 가지 분석 방법을 모두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하되, 재무적 타당성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적 순현재가치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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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 검토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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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재무성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가치란 해당 사업의 총자산의 시장가치를 지칭함

 사업의 시장가치를 위해서는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먼저 추정하여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
해야 함. 재무성 분석을 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FCF)으로서 다음 식 (Ⅷ-5)와 같
이 구해지며 이를 손익계산서의 형식에 따라 표시하면 [그림 Ⅷ-1]과 같음.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나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현금흐름을 구하
려면 감가상각비를 다시 가산해야 함

 운전자본이라 함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운전자본의 증가는 현금유출을, 운전자본
의 감소는 현금유입을 가져옴. 추가운전자본은 대체로 사업의 업종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큰데, SOC 사업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의 이동이 심하지 않으므로 운전자본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이자비용은 실제로 발생하는 항목이지만 현금흐름추정에 있어서 현금유출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현금
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현금흐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부채 사용에 따른 재
무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자비용을 현금유출로 계산할 경우 중복계산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현금유출에 포함시켜야 함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이자비용이나 감가상각비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
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이를 별도로 반영시켜야 함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재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 중 하나인 현금흐름표
와 근본적으로 다름

 재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비, 자금조달방법, 자기자본·타인자본비
용 비율, 감가상각방법 등이 결정되어야 함

15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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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변가격(기준화폐가치/무인플레이션이자율) 분석은 현금흐름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
가치로 추정한 다음 실질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투자시점에서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현금흐름으로 분석하는 방법

 경상가격(명목화폐가치/시장이자율) 분석은 인플레이션 비율에 대한 가정이 구체적으로 반영됨

 이론적으로는 현금흐름 추정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불변이든 경상이든 그 성격에
맞게 일관성 있는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면 추정된 순현재가치(NPV)가 동일한 수치를 가지게 됨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평가할 때에는 불변현금흐름 방식을 따르고 있
으나, 국제금융 사회에서의 SOC 사업에 대한 재무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경상현금흐름 방식을 따르
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국내에서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불변가격 분석을 이용함)

 현재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재무성 분석 관행을 고려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및
편익 등을 불변가격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재무성 분석에서도 불변현금흐름을 이용하
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 특성상 경상가격으로 분석해야 할 경우에는 물가인상률 가정을 고려하여 비용 및 통행료나 운
영수입을 조정하여 정산하고 이에 맞게 할인을 조정하여 분석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함

16

가. 불변가격 분석 혹은 경상가격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3. 추가적 쟁점

 할인율 적용에 있어서 현금흐름을 불변가격(기준화폐가치)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실질 할인율(무인
플레이션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하여야 하며, 현금흐름이 경상가격(명목화폐가치)으로 계상된 경우
에는 명목할인율(시장이자율)을 사용하여야 함

 재무성 분석에 적용하는 실질 할인율로는 실질 가중평균할인율을 사용 : 가중평균할인율은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출하여 구함

 산출된 가중평균자본비용에 피셔효과(Fisher Effect)를 고려하여 실질 할인율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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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인율의 적용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3. 추가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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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할인율은 민간부문의 투자계획의 심사에 흔히 쓰이는 할인율을 말하며 공공부문의 투자계획
심사에 쓰이는 사회적 할인율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는 명칭임

 이 할인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기회비용으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에 내포되어 있는
기대수익률임

 누구나 자유로이 시장에서 성립되는 가격에 이 증권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 기대수익률은 곧 투자자
의 자본의 기회비용, 즉 자본비용이 됨

18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적정 할인율로 쓰이게 되는 자본비용은 시장금리, 프로젝트의 영업위험, 재무위험 등을 반영함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즉, 주식의 자본비용)은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이며, 이는 기다
림에 대한 보상 즉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와 위험프리미엄의 합으로 표시됨

 일반적으로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등 가격결정모형에 근거하여 추정

 자기자본의 기회비용(rs )과 부채비율과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여기서, ru 는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영업위험에 대한 보상만이 포함)을, rb 는 부채의 자본비용
을, T 는 법인세율을, B/S 는 부채(B ) 대 자기자본(S ) 비율, 즉 부채비율을 나타냄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즉 자기자본비용은 기업의 투자 및 영업활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상(즉 무부
채기업의 자본비용 ru )과 부채자금 조달로 인해 잔여이익(회사의 모든 계약상의 채무를 지급한 후에
남는 이익)청구권이 더 위험해지는 재무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채비율이 높을수
록 자기자본의 자본비용도 높음

19

가.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용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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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의 기회비용 즉 부채의 자본비용도 자기자본처럼 CAPM에 의한 기대수익률을 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부채와 같은 고정금리부 증권의 경우 체계적 위험의 정의가 어렵고 시
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채권의 유통수익률로 대용하고 있음

 유통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오늘의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때 얻게
되는 연평균 투자수익률림  유통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채권의위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채무불
이행위험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고 등급이 낮을수록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높음

 실무에서는 무위험이자율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 보상률을 가산하여 채권의 유통수익률 즉 부채
의 자본비용을 추정함  국채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만기가
동일한 회사채와 국채의 유통수익률의 차이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대한 보상률(default premium)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투자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장기 사업이므로 부채자금을 공여한 채권자의 경
우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또는 만기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함)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
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장기국채의 유통수익률과 단기국채의 유통수익률의 차이(만기프리미엄 또
는 term premium)를 무위험이자율에 가산하여 장기채권의 자본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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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채비율과 부채자본비용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r0 )이란 자기자본비용(rs )과 타인자본비용(rb )을 각 자본에 따른 가중치를 이용하
여 하나의 평균기회비용으로 구한 값

 위 식 (Ⅷ-8)에서 T 는 법인세율이며 B 와 S 는 각각 부채와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임

 부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채의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의 자본비용 모두 상승하게 되지만 법인세
감면효과로 인해 일정수준까지는 부채비중이 높아질수록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
적인 현상임

 부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 기업파산에 따른 위험비용이 커짐에 따라 가중평균비용도 다
시 상승하게되어 U자 형태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이 나타나게 됨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최소화되는 부채비율이 최적자본구조라고 할 수 있음

21

다. 부채비율과 가중평균자본비용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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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의 자본비용(rs )은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커짐

 자기자본의 자본비용(rs )과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ru )의 차이인 재무위험보상은 부채비율의 증가함수

 부채의 자본비용(rb )은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를 감안하여 세후자본비용인 (1-T ) × (rb )를 사용

22

다. 부채비율과 가중평균자본비용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

 예를 들어 공공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운영위험을 감안한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을 12%라고
가정하고, 무위험이자율은 7%이고 평균법인세율은 27.5%라고 가정했을 때 주식의 자본비용은 다음
과 같음

 식 (Ⅷ-9)에 의해 구해진 rs 와 rb 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산출됨

 부채비율에 따른 채무불이행 가산금리(default premium: dp)는 아래와 같이 부채비율의 선형함수로
가정함. rf : 무위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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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채비율과 가중평균자본비용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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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의 변동에 따라 부채의 자본비용, 자기자본의 자본비용, 그리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Ⅷ-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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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채비율과 가중평균자본비용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부채의 자본비용은 사업에 투자된 부채에 대한 기대수익률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부채와 유사한 위
험(등급)을 가진 금융부채의 유통수익률을 대용치로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공공투자사업에 투자되는 차입금의 경우 투자기간이 장기이고 그에 따른 위험도 감안해야 하므로 무
위험이자율에 채권의 위험보상률을 가산한 값을 사용함

 무위험이자율의 추정

 무위험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근거로 하여 추정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
률의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무위험이자율로 사용

 무위험이자율은 최근 7년간(2000~2006)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평균치인 5.7%를 이용

 5년 만기 국고채 최근 금리(2000~2006년) 평균 5.7%에 미국 국채 금리 스프레드(3~30년 만기)
의 과거 20년간 장기프리미엄(약 1.1%)을 감안하여 6.8%를 장기무위험이자율로 사용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추정

 부채의 자본비용은 장기무위험이자율에 채무불이행위험에 대한 프리미엄(가산금리)을 가산하여
계산

 장기 무위험이자율에 과거 6년간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차이를
채무불이행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로 간주

 부채가산금리가 1%로 추정됨에 따라서 부채의 자본비용은 7.8%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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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3. 자본비용의 추정

+ 장기 프리미엄

+ 채무불이행위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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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3. 자본비용의 추정

 주식의 자본비용(rj )은 무위험이자율과 위험보상율의 합으로 구성되며, 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을 이용하여 추정

 여기서, rf 는 무위험이자율을, j 는 투자사업의 체계적 위험을, rm 은 시장기대수익률을 나타내며, (rm
- rf )는 시장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추정

 rm 을 직접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시장의 위험프리미엄인 (rm - rf )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계열 특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진국의 값을 적용하도록 함

 선진 11개국의 지난 30여년간의 위험프리미엄이 약 6% 정도이므로 이 수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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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3. 자본비용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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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위험의 추정

 주식의 체계적 위험은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을 모두 반영하므로 우선 영업위험만을 먼저 산출하
고 재무위험에 따라 그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을 따름

 영업위험은 흔히 자산의 베타로 측정하는데, 이는 주식의 베타를 구한 후 만일 당해 기업이 부채
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주식의 베타를 계산한 값

 영업위험만을 고려하는 자산의 베타(βu )를 계산한 후, 재무구조에 따라 체계적 위험을 조정

 여기서 βs 는 주식의 베타를, T 는 법인세율을, B/S 는 부채비율을 나타냄

 주식의 베타는 각 기업의 부채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민자사업의 목표부채비율에 따라
자산의 베타를 조정하여야 함  200%를 목표부채비율로 상정, 300%의 부채비율도 허용

 목표부채비율에 의해 조정된 베타를 사용, 주식의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추정

 자산  주식(첨자 j  s ) : (VIII-11)은 rs = rf + βs (rm – rf )과 같음

28

나.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3. 자본비용의 추정

 부채의 자본비용(rb )과 주식의 자본비용(rs )을 이용하여 식 (Ⅷ-14)를 통해 가중평균자본비용(r0 )을
산출

 단, L = B /(B +S ) = 66.7%, T = 27.5%로 가정  목표부채비율 200%

29

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3. 자본비용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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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은 명목가격에 의한 현금흐름보다는 불변가격에 의한 현금흐름의 사용이 자의
성 개입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현금흐름을 실질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식을 취
한다. 명목 할인율(r )과 실질 할인율(r* )의 관계는 피셔 방정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기무위험이자율 6.8%, 부채비율 200%로 가정할 경우 SOC 투자사업의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5.4%로 추정됨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베타값, 목표부채비율, 기대물가상승률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의 계산 절차에 베타값, 부채비율, 물가상승률 등을 대입하여 응용이 가능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분석에서는 도출된 값의 근사치인 5.5%를
재무적 실질할인율로 사용

30

라.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3. 자본비용의 추정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재무구조에 얼마나 민감하게 연관되는가? 아래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장
파라미터를 가정

31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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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이 100%를 넘으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이나 실질할인율 모두 부채비율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공공투자사업의 현가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2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목표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주귀속현금흐름 할인방식
또는 조정현가법(Adjusted Present Value Method: APV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주주귀속현금흐름(equity cash flows: ECF) 할인방식은 사업의 결과 금융비용까지 지급한 후 주주에
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을 자기자본의 자본비용(rs )으로 할인하는 방법

 이 방식은 투자기간 중 부채비율 변화에 따른 자본비용 조정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비교적 간단한 계
산 방식이라 할 수 있음

 부채의 상환 스케쥴 등이 예상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
황에서 얼마만큼의 부채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
점이 있음

33

가. 주주귀속현금흐름 할인방식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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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현가법은 프로젝트의 기본가치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대효과의 가치를 합산하여 프로젝트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

 프로젝트의 기본가치는 기업잉여 현금흐름(FCF, UCF)을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ru )으로 할인하고 법
인세 감면효과나 파산비용 등은 부채의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산출

 이 방식은 보조금의 계산, 헤지, 증권발행비용, 기타 비용 등 다른 부수적 효과를 감안하기에 매우 유
용하고,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다른 할인율로 할인함으로써 가치창출의 원천
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있음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각각의 현금흐름에 맞는 할인율의 산출
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34

나. 조정현가법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원칙적으로 불변가격으로 추정한 현금흐름을 실질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경상가격으로 추정
한 현금흐름을 명목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동일한 값을 가짐

 이는 명목할인율과 실질할인율의 관계가 피셔 방정식의 기대물가상승률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금흐름추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대물가상승률과 위 방정식에서의 물가상승률이 다를 경우
두 방식이 동일한 NPV를 갖지 못할 수 있음

35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239/338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사용된 자료로 본 장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할인율
을 사용하여 분석한 내용을 <표 Ⅷ-5>로 요약함

 수익성 분석표와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재정지원비율은 약 31%수준(583,152/1,862,564)으로 가정함

36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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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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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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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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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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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절 서론

 문화·과학·체육 시설의 건립으로 인한 편익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시설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
게 되는 편익이나 혹은 이러한 시설의 존립함으로써 현세대나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무형적 편
익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어서 시장가격의 관찰이 어려운 비시장재(non-
marketed goods and services)의 일종임

 만약에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한 비시장적 편익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누락된다면, 이러한 사업은 과소
공급이 될 우려가 있음

 시장에서 거래되고 가격이 설정되는 사적 시장재(private goods)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유용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시장재(non-marketed goods)의 경제적 가
치(economic values)를 측정하여 비용-편익분석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임

 비정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연구자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활용하여 시장가격을 갖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즉, 화폐 단위로 편익을 측정하
는 연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와 내용을 지침으로 작성

제1절 서론

3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제시된 시장가격과 본인이 지불할 의사
가 있는 최대 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비교하여 WTP가 가격을 초과하거나 같을 때에만 구
입함

 재화에 대한 WTP는 시장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시장가격)과 가격 이상의 초과분(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으로 구성됨 : 소비자잉여 = WTP – 시장가격

 화폐 단위로 표시된 최대 지불의사(WTP)가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그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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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힉스(Hicks)는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보상수요곡선(compensated demand curve)에 근거
한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와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라는 새로운 후생개
념을 제시함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시행은 주민들에게 시장에서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서비스 측면에서
이득(gain)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손실(loss)을 입히기도 함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보상 변화(CV)는 사업시행 이전의 효용수준을 기준으로 개선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
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금액(Willingness To Pay: WTP) : 능동적 입장

－ 동등변화(EV)는 이득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을 의미함 : 수동적 입장

 공공사업 시행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 보상변화는 개인들이 공공사업으로 손실을 감내하는 대신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금
액(WTA)

－ 동등변화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WTP)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5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상황변화에 따른 편익이 개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두 편익
측정치인 WTP와 WTA의 추정치는 이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실증 분석의 결과 두 편익측정치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WTA가
WTP보다 과대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능동적)지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CVM 등의 비시장가치기법을 사용하여 편익을 측정할 때,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WTP를 측정하고, 손
실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도 WTA 개념 대신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WTP를 측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능동적 입장
수동적 입장

수동적 입장

이론적으로는 능동적 입장(WTP)과 수동적 입장(WTA)의 편익 추정치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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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가치의 유형

 경제적 가치평가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편익을 포함하는 총 경제적 가치(Total Economic 
Value: TEV)의 개념을 사용함

 총가치는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 혹은 소극적 사용가치(passive use value)
로 구분됨

 사용가치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간접적인 수혜를 포함하여 비용이나 시간 또는 노력을 들임으
로써 효용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비사용가치는 본인의 현재 이용이나 미래의 사용가능성과는 관계없지만, 동시대 친지나 다른 사람들
의 사용을 위한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 미래세대들의 사용을 위한 유산가치(bequest value), 있
는 그대로의 존재를 유지시키려는 존재가치를 포함함  비사용가치는 문화나 과학 시설과 같이 대
체재가 거의 없는 비시장재의 경우 특히 중요함

 미래의 사용가능성을 위하여 옵션을 남겨두기를 원하는 선택가치는 계획된 사용이라는 견지에서 사
용가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현재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견지에서 비사용가치에 포함시키기도 함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7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총가치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고, 총가치의 구
성요소들이 선형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경쟁적 가치들을 중복적으로 합산될 우려가 있어서 경제적
가치의 구성요소들을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인 경제적 가치로 평가함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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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관찰 vs. 진술 : 비시장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은 크게 현시선호접근법(Revealed 
Preference Method: RP)와 진술선호접근법(Stated Preference Method: SP), 그리고 편익이전(Benefit 
Transfer: BT)으로 구별할 수 있음

 현시선호접근법은 평가대상인 비시장재가 기술적 혹은 구조적인 관계가 있는 사적 시장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 :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RUM), 헤도닉 가격접근법(Hedonic Price 
Method: HPM), 회피행위접근법(Averting Behavior Method: PBM)

 진술선호접근법은 비시장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가상으로 설정하여(constructed market) 비시
장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 :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선택모형(Choice Modeling; Choice Experiment: CM; CE)

 편익이전(BT) 기법은 현시선호와 진술선호에 기초한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으
로 인한 편익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

 평가대상 재화나 서비스와 유사한 사례가 별로 없거나(unique), 유산적 가치(heritage)가 크거나 교육
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산에 대해서 비사용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함  비사용가치가 주를 이
룬다면 현시선호기법은 사용될 수 없고 진술선호기법만이 사용될 수 있음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여부나 공급량의 변화와 같이 재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면
진술선호기법 중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 적절함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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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문화·과학 시설 등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선택모형기법보다
CVM 적용이 더 적절함  CVM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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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VM의 간략한 소개와 역사

 1970년대 미국에 “자원·환경경제학회”가 창설되고, 여러 환경경제학자들(Hanemann 등)이 CVM의 이
론적 기초를 후생경제학의 틀 안에서 확립해가면서 CVM 설문 디자인과 계량분석모형이 확립

 미국의 수자원위원회는 1970년대부터 CVM을 수자원 관련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미
국 공병단(US Army Crops of Engineers)도 CVM을 채택하여 여러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적용

 원유 수송선 Exxon Valdez호가 1989년 3월에 미국 알래스카 해안에 좌초하면서 Prince William 
Sound 해협이 온통 원유로 뒤덮인 사건은 신뢰할 만한 가치평가기법으로서 CVM에 대한 하나의 도
전인 동시에 발전의 기회가 됨  논쟁의 핵심은 오염자인 Exxon사에 청구할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CVM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알래스카 주민들에 의한 사용가치 이외에도 존재가치나
유산가치 등을 포함하는 비사용가치(혹은 소극적 사용가치)를 피해액에 포함시키는 가의 여부

 존재가치까지도 포함하는 CVM이 환경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
써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으로서 CVM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CVM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본 지침서 역시
이 NOAA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됨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1. CVM의 간략한 소개와 역사

11

2. CVM 연구 조사 설계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3.2 CVM 연구
조사 설계

3.3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3.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3.5 CVM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3.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3.7 
집계(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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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기연구: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CVM연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 CVM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는 것임

 이를 위해 평가대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연구함

 동시에 평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보조자료(visual 
aids) 현장 촬영 등을 함

13

나. 설문조사 전반 대한 사전 점검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적용할 가치평가기법과 설문조사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잠재적 모집단을 정의하며 표본의 크기 등 설
문조사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함

 목표 모집단 설정과 표본의 선택
 목표 모집단은 관례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적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함
 표본 WTP 평균을 모집단에 속하는 가구 수를 곱하여 연간 총편익을 구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설

정은 총편익의 계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함

 설문조사기법의 선정
 대인면접법(in-person survey)이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배경설명 등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며, 복

잡한 질문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어 CVM 설문조사에 적합
 시각적 보조도구(visual aids)를 사용할 수 있으며, 표본통제 가능성이 커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이 있는 표본구성이 좀 더 용이하며, 탐문 등이 가능하여 항목별 무응답률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설문 전체 응답률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대인면접법은 조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의 질적인 측면과 비용적 측면
을 고려하여 설문조사기법을 정해야 함

 대인면접법 이외에도 우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와 대인면접법의 혼합형, 우편조사와 전화조
사의 혼합형, 그리고 최근 들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조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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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VM 설문지 디자인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CVM은 무작위 추출된 응답자들에게 명확하게 정의된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WTP를 직접 질
문하여 응답자들의 선호를 화폐 단위로 도출하는 방법

 응답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해하여 사려깊고 진실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려
면 적절한 단어와 문장, 질문 형식과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배치와 구성 등에 유의하여 설문지를 작
성하여야 함

15

다. CVM 설문지 디자인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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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VM 설문지 디자인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CV 시나리오와 가상시장의 설정 - 조건부 재화나 서비스의 정의

 우선 추진 중인 시설의 입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주요시설이나 프로그램 등 물리적⋅기능적 특성
이나 속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시설의 건립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일반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개인들이 평가하는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는 관련 시설이나 건물 자체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시
설의 건립으로 인하여 개인들이 얻는 재화나 서비스  화폐단위로 측정

 [그림 Ⅸ-4] 3단계를 거쳐서 평가대상 조건부 상품(contingent commodity)이 정의됨

 시설을 건립 운영할 책임이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지역적 혹은 국가적
측면의 유사 대체재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여야 함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그림, 지도, 비디오 등 시각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
보제공의 효과를 사전에 면 히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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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VM 설문지 디자인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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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VM 설문지 디자인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CV 시나리오와 가상시장의 설정 - 지불수단의 선택

 지불수단은 강제적인 수단과 자발적인 수단으로 나눌 수 있음

• 강제적인 지불수단으로는 세금, 부담금, 입장료, 수수료, 가격인상 등의 형태가 있음. 강제적인
수단이 지불수단으로 채택되었을 때 응답자들이 이러한 지불수단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
지고 있어서 무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면에 기부금이나 선물 등 자발적인 수단은 무임승차를 초래할 수 있어서 CV 연구자들이 추
천하는 방법은 아님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주로 소득세 세금인상을 지불수
단으로 선택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들이 대체로 4년 내지 5년 정도의 사업계획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소득
세를 한번만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질
문하고 있음

19

다. CVM 설문지 디자인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CV 시나리오와 가상시장의 설정 -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선택

 지불의사 방법에 따라 WTP의 추정치가 다르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음

 지불카드방법과 양분선택형방법 사용

• 지불카드방법은 개방형질문이나 입찰게임 방법보다는 편의(Bias)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
고, 비용측면에서도 양분선택형 질문보다는 저렴하지만 유인일치(Incentive Compatible : If 
every participant can achieve the best outcome to themselves just by acting according to 
their true preferences)적인 질문방법은 아님

• 단일 양분선택형 방법(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은 시장에서 가격을 보고 구입할 것
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적재화의 구매방식과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형식과도 비슷하여 응답자가 대상재화에 대한 선호를 사실대로 표
현할 유인(incentive compatible)이 있음전략적 편의와 무응답률 그리고 이상치가 상대적으
로 적음

• 이중 양분선택형 방법(double‐bounded approach) : 초기에 제시된 금액에 대해 응답자가 “예”라
고 대답하면 그보다 높은 금액(보통 두 배)을 한 차례 더 제시하고, 반면에 “아니오”라고 응답
하면 그보다 낮은 금액(보통 1/2)을 한 차례 더 제시함분산 감소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된 CVM 연구들은 효율성이 높은 이중양분선택형모형을 채택함

252/338



20

다. CVM 설문지 디자인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후속 질문(follow-up questions)

 응답자들의 CV문항에 대한 답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후속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함  “아니
오”로 응답한 사람들 중 CV 문항에 대한 지불거부의사가 타당한지를 밝히기 위해 후속질문 필요
 무응답(“아니오” 응답)을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지불거부(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단지 내기 싫다)로 보아야 할지 구분

문제 응답자

21

라. 설문지 검증 및 수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설문지 초안의 전문가 검토

 설문지 초안이 나오면, 특히 CV 문항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상재화의
특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

 더욱 좋은 방법은 설문지 초안을 만들 때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 것임

 표적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s)

 표적집단토론은 6~12명의 잠재적 응답자들을 편안한 장소에 모아놓고 1~2시간 동안 사회자가
CV 문항 관련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임  표적집단은 모집단에서 선발

 표적집단토론이 끝나면 토론된 내용에 따라 설문지가 수정됨

 사전조사(pretest)

 본 조사 표본의 크기와 CV 설문지 디자인의 복잡성에 비추어, 사전조사 표본은 25~100명으로 구
성되면 적절

 사전조사를 위한 표본의 추출은 본 설문조사와 같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을
고려하여 편이적으로 추출할 수도 있음

 사전조사 시에는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본 조사에서 제시될 양분선택형 질문의 제시 금액의 범위
를 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음

 무응답이나 개방형 CV 문항에서 제로 지불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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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문지 검증 및 수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2. CVM 연구 조사 설계

 제시금액 설계

 WTP 추정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제시금액설계(optimal bid design) 방법들이 제시
되고 있지만, 최적제시금액들은 근거가 되는 WTP 분포의 형태를 알거나 계수추정치를 알고 있을
때 설계가 가능함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다면 CVM 설문조사 자체를 시행할 필요가
없음

 대안으로, 최적 제시금액들은 아닐 수 있지만 포커스그룹과 사전조사(pre-test) 결과 얻어진 WTP 
분포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본 CV 조사의 제시금액을 선정  사전조사 결과 얻어진 WTP 분포
의 15%에서 85% 범위 내에서 4가지에서 6가지 제시금액을 설정

23

가.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3.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전형적으로 본 조사 표본은 개방형 질문에 대해 250~500여명, 폐쇄형 질문에 대해 500~1,000명의
표본이 필요함

 CVM 연구들의 표본은 대체로 사전조사 시 100명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1,000명이므로, 지불의사함
수의 추정단계와 편익측정 단계 모두 대규모 표본의 통계적 특성을 살리기에 충분함

 확률표본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표본 틀(sampling frame)을 구성하는 것임  표본 틀은 전화번
호부나 선거인 등록부, 전기요금 납부자 명단 등과 같이 잠재적인 응답자들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명
부를 의미함

 표본 틀로부터 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단위(sample unit) 선택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CVM 연구에서 지불수단으로 ‘가구 총소득세”를 채택  가
계 단위의 지불의사를 얻으려면 전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주에게 질문을 해야 함

 지역별 표본 비중은 필요시 대상사업 인접 지역(사용자 그룹)과 비인접 지역(비사용자 그룹)으로 양
분하고 있으며, 대체로 사용자그룹과 비사용자 그룹의 표본비중은 3:7이나 4:6 등으로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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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시행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3.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설문방법은 개별면접설문, 전화설문, 우편설문 등이 있음

 CVM 연구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응답자가 설문내용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숙련된 면접조사원들을 통해 일대일 대인
면접법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음

 대인면접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때 표본으로 선택된 가구나 개인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거
부하는 비율인 무응답률(unit non-response rate)을 기록함

 CV 설문지의 면접의 맨 마지막에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 감독
자들은 임의로 추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전화를 실시하고 조사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와 응답의 일관성을 점검하도록 함

 면접이 완료된 설문지는 감독관(supervisor)이 검증을 하고 빠진 항목이나 일관성이 없는 설문지는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엑셀(excel)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딩(coding)과 자료입력을
마쳐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원자료(raw data)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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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V 설문 디자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편의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

 CVM은 시장행동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이나 상황변화에 대한 개인들의 지불 의
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
음

 그러므로 CV 시나리오나 지불수단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

 전략적 편의는 CVM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가 유인양립성(incentive compatible)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며, 특히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와 연계되어 CVM 연구의 가장 심각하고 발
생 가능성이 큰 편의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략적 편의임

 관련 비시장재의 공급이 확실 시 되거나, 진술한 WTP를 실제로 징수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자신
의 진실된 WTP보다도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임

 반대로 진술된 금액에 따라 재화공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실된 WTP보다 높은 금액을 표
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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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V 설문 디자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편의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설계편의(Design bias)

 CV 설문지가 가상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시장재에 대해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
건부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정보효과, information effects)하지 못할
때 설계편의 문제가 발생

 시작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 입찰게임이나 지불카드, 그리고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방식 시
초기에 제시된 금액에 정박하여(anchoring) WTP를 진술

 지불수단편의(payment vehicle bias) : 설문지에서 채택된 지불수단의 현실감이 부족하여 응답자
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거부감으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침

 포함효과/범위효과(embedding effects/scope effects)

 포함효과(혹은 전체-부분효과, part-whole effects) : 전체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연속적인 질문에
서 WTP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지 않음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는 오류

 범위효과 : 평가대상 재화의 양적인 변화(scope)에 대해서 WTP가 경제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
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음  예) 서비스의 혜택이 커지는데도 WTP는 꺼꾸로 작아지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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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의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무응답 편의(non-response bias)

 표본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응답 편의(non-response bias)는 크게 표본 무응
답 편의(sample non-response bias)와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로 나눌 수 있음

 표본 무응답 편의 : CVM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응답자들을 확
보할 수 없어서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과 달라질 때 발생

 표본선택 편의 : 설문에는 응하였더라도 CVM 문항에 응하는 정도가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예/아니오” 발언 편의('yea/no' saying bias)

 설문조사 시 응답자가 면접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예”라고 대답하거나, 면접자에 대한 거부감으
로 “아니오”를 연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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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VM의 신뢰성(reliability)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5. CVM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동일한 비시장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WTP를 측정하였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CVM 연구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대체로 CVM 분석은 단 한차례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가치 추정치를 장기간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정
책분석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CVM의 신뢰성 확보는 중요함

 기존문헌에 의하면, 동일한 비시장재에 대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른 표본을 사용하거나 같은 표
본을 사용하여 재조사한 결과, 비슷한 총가치가 도출되어 CVM 결과가 시간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신
뢰할 만하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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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VM의 타당성(validity)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5. CVM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CVM 조사 결과, 추정된 WTP가 여러 형태의 편의 발생 가능성과 가상시장 상황이라는 한계를 극복
하고 응답자들의 참 WTP(true WTP)에 근접한 수치로 측정이 되었다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봄

 내용적 타당성(content validity) : 명확하게 정의된 재화를 이해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질문하여
응답자들로 하여금 신중하고 진실되게 응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는가?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 : 경제이론이 제시하는 바를 잘 따르고 있는가(이론적 타당성), 다른
비시장적 가치평가기법으로 측정한 WTP와 비교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가(수렴적 타당성)?

 이론적 타당성(theoretical validity) : WTP 함수가 관련 비시장재의 수량이나 응답자들의 의식 혹
은 사회·경제적 특성들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검증할 수 있음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 CVM 결과가 여행비용접근법이나 특성가격접근법 등 현시
선호접근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검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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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V자료의 통계적 요약 및 점검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자료 분석 단계의 구성

 1단계 : 평가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WTP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선호함수를 추
정(estimate)

 2단계 : 추정된 계수추정치를 사용하여 WTP 표본평균이나 중앙값을 추정하고 신뢰구간을 계산
(calculate)

 수집된 표본의 CV 문항 실험설계의 주요 요소들과 응답자들의 특성을 요약정리 한 뒤, 목표 모집단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서로 비교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대하여 검토

 또한 CV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통계표 혹은 그래프를 사용하여 요약

 특히 CV 문항이 양분선택형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어진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자들의 “예/아니오”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CV 문항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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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불거부의사(Protest bids)의 처리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응답 거부자들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본인들의 선호를 표시하지 않아서 그들의 진정한 지불의사를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지불거부 응답을 이상치(outliers)로 간주하여 분석대상 표본으로부터 제거하
고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임

 그러나 이렇게 지불 거부자들을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표본이 추출되었다면, 
이들의 일부를 제외하고 WTP 분포를 측정한다는 것은 산출된 총편익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김

 지불거부 응답이 전 표본의 20~30%가 넘는 등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정 그룹(일례로 저
소득층)의 응답자들이 주로 지불 거부할 경우, 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이나 지불
거부를 포함한 전체 표본의 특성과 달라질 수 있어서 WTP 추정결과에 체계적 표본선택 편의
(systematic sample selection bias)를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표본선택 편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음

 Heckman의 두 단계 추정방법

 표본선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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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불거부의사(Protest bids)의 처리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Heckman의 두 단계 추정방법

 우선 지불거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소득, 나이, 교육 수준 등)이나 태도 혹은 인식수준
이 나머지 응답자들의 표본의 특성과 크게 다른 지를 살펴보는 CV응답 참여모형(프로빗 모형 등)
을 사용한 전체 표본을 가지고 분석  참여모형 추정치들을 사용하여 Mill 비율의 역수(Inverse 
of Mill's ratio,  )를 계산

 추정결과 Mill 비율의 역수( )와 관련한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두 번째 단계에
서는 CV 문항 응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불의사함수를 추정하되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Mill 
비율의 역수( )를 하나의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추정

 추정결과 Mill 비율의 역수( )와 관련한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체계적인
표본선택 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불거부 응답자들을 표본으로부터 제거하
고 지불의사함수를 추정

 표본선택모형

 Heckman이 제시한 2단계 추정방법은 CV 문항 응답 참여모형과 지불의사모형에 대한 오차항의
결합확률을 구하여 결합추정하는 방법으로 발전함

 이 방법은 계량분석을 위해 표본을 지불 거부자와 CV 문항 응답 참여자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
본을 대상으로 결합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계수 추정치를 사용하
여 산정하는 표본 WTP 분포 계산은 용이함

33

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CV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WTP 표본평균과 중앙값을 측정하는 것

 표본평균은 이상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표본 WTP 자료가 공공사
업의 비용-편익 분석의 일환으로 사용된다면 필요한 통계치임

 표본 중앙값은 다수의 승인을 얻은 공공사업의 선택에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

 어느 통계치가 본래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WTP의 표본평균과 중앙값을 둘 다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모수적 추정

 WTP 표본평균과 중앙값의 추정은 대체로 WTP 표본분포에 대한 확률분포를 가정하는 모수모형
(parametric model)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앞서 먼저 CV 자료의 특성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은 채 추정이 가능한 비모수적 추정기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비모수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WTP 표본평균과 중앙값은 표본자료와 일치하는 WTP 분포
의 하한선으로 간주될 수 있음

 모수적 추정

 WTP의 표본평균과 중앙값을 추정하는 것이 분석의 주 목적이라면 절편과 제시금액만을 설명변
수로 하는 단순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분석자의 임의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CV 응답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의 추정도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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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선호에 대한 확률모수모형의 설정

 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는 분석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
한 WTP는 관찰할 수 없고, 다만 CV 설문에서 제시된 금액에 대한 “예”와 “아니오”의 응답임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연구자들은 불완전하게 파악되어 확률적
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오차항을 도입하고, 이 오차항에 대한 일정한 확률분포를 가정하
여 확률모형을 구성함

 오차항은 개인들의 특성 혹은 평가대상 재화의 속성들에 기인하기도 하고, 개인들의 선호의 이질
성 혹은 측정오차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음

 WTP 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음

•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효용차이함수(utility difference function)

• 확률지불의사함수(random willingness to pay function): 지출차이함수(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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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효용차이함수(utility difference function)

 문화⋅체육 시설의 건립과 같은 비정형사업이 시행되는 상황(zi =1)과 시행되지 않은 상황(zi =0)
의 두 가지 대안에 대한 CV 문항에 직면하여, 응답자 j 의 i 상황에 대한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여기서 yj 는 응답자 j 의 소득, wj 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선택대안과 관련된 속성을
나타내고, ij 는 응답자는 알고 있을 수 있으나 분석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선호부분을 나타냄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이 CV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제시된 금액 A 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비정형 공공사업이 시행되었을 때(zi =1)의 효용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현재(zi
=0)의 효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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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효용차이함수(utility difference function)

 응답자들이 ‘예’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확률로 나타낼 수 있음

 여기서,  = 1 - 0,  = 1 - 0, 그리고 F (v )는 확률변수  의 누적확률분포를 나타냄

 응답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공공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함(즉, 1 = 
2 =  ). 

 식(Ⅺ-2)와 같이 표기된 효용차이함수(utility difference function, v )는 확률 오차항( )이 독립적
이고 동일하게 분포된 (i.i.d. ) 표준정규분포를 취하면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으로 추정할 수
있고, 만약에 표준로지스틱분포를 취하면 로짓모형(logit model)으로 추정할 수 있음

 로그우도함수에 대한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효용차이함수의 계수들을 추정한 다음, 이들
추정치들을 사용하여 WTP의 평균(WTP +)과 중앙값(WTP *)을 계산할 수 있음

‐

로지스틱 분포가 정규분포에 비해 양편끝이
약간 더 두텁고 가운데가 더 뾰족함

vj-vj

Prob[vj > -j ]
= Prob[j > -vj ]

vj-vj

Prob[j < vj ]
= F (vj)

오차항은 평균이 0이므로 + = ‐ ‐을  으로 표시

p = Prob[응답 = “예”] = Prob(Y=1)  odds = p/(1‐p)
ln(odds) = ln[p/(1‐p)] = 0 + 1X p = [e0 + 1X /(1+e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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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로짓(Logit ; Logistic + unit)) 모형

 In statistics, the logistic model (or logit model) is used to model the probability of a certain class or 
event existing such as pass/fail, win/lose, alive/dead or healthy/sick.

 This can be extended to model several classes of events such as determining whether an image 
contains a cat, dog, lion, etc. Each object being detected in the image would be assigned a probability 
between 0 and 1, with a sum of one.

 Logistic regression is a statistical model that in its basic form uses a logistic function to model a 
binary dependent variable, although many more complex extensions exist. The logistic function is 
of the form : 

 Prob(Y =1| X ) = =                       = 

 In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or logit regression) is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a 
logistic model (a form of binary regression).

 The unit of measurement for the log-odds scale is called a logit, from logistic unit, hence the 
alternative names.

where β0 = -μ/s and is known as the intercept, and β1 = 1/s
Likelihood function을 이용하여 β0, β1 추정 μ = -β0 / β1

 Prob(Y =1|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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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프로빗(Probit; Probability + unit) 모형

 In statistics, a probit model is a type of regression where the dependent variable can take only two 
values, for example married or not married. 

 The purpose of the model is to estimate the probability that an observation with particular 
characteristics will fall into a specific one of the categories; moreover, classifying observations based 
on their predicted probabilities is a type of binary classification model.

 It is most often estimated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procedure, such an estimation being called a 
probit regression.

 For example, a binary variable Y may represent presence/absence of a certain condition, 
success/failure of some device, answer yes/no on a survey, etc. 

 We also have a vector of regressors X, which are assumed to influence the outcome Y. Specifically, 
we assume that the model takes the form

Φ is th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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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확률지불의사함수(random willingness to pay function): 지출차이함수(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 선형지불의사함수

 식 (Ⅸ-2)에서 응답자들이 공공사업 시행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 하는 최대지불
의사 WTP를 식 (Ⅸ-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여기서 WTP (=WTP (yj , wj , z =1, z =0, j ))는 응답자들의 효용수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공공
사업 시행을 위해 응답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지불의사금액, 즉 보상변화
(Compensating Variation: CV)의 개념으로서 두 상황에 대한 지출차이함수(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음

 여기서 e (·, z =i ) i = 0, 1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 상황에서 개인들이 일정한 효용수준을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액(expenditure)을 나타냄

 응답자 j 가 제시된 금액 A 에 대해 “예”라고 응답했다는 것은, WTP가 제시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오차항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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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확률지불의사함수(random willingness to pay function): 지출차이함수(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 선형지불의사함수

 만약에 확률오차항 j 가 정규분포 N (0,  2)를 취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분정규분포 형태로 전환
되어 프로빗 모형의 추정이 가능해짐

 여기서 j 는 표준정규분포 N (0, 1)을 나타냄. 마찬가지로 확률오차항 j 가 로지스틱분포를 취한
다고 가정하면 로짓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음

 식 (Ⅸ-5)로 표시된 지출차이함수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Ⅸ-8)로 표시할 수 있고 여기서  는 CV 
문항 응답의 평균을 의미함. 그리하여 식 (Ⅸ-7)은 식 다음의 (Ⅸ-7')로 단순화될 수 있음

 확률지불의사함수 계수 추정치를 사용하여 WTP의 평균과 중앙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 ‐

‐

𝑊𝑇𝑃 /

/
𝛽 𝑊𝑇𝑃∗

 𝑊𝑇𝑃 𝛾 𝜂

 𝑊𝑇𝑃 𝛽 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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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확률지불의사함수(random willingness to pay function): 지출차이함수(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 지수지불의사함수

 또 다른 함수형태로서는 지수지불의사함수를 들 수 있음

 여기서 j 는 기댓값이 0이고 분산이  2 인 확률오차임

 응답자 j 가 주어진 제시금액 Aj 에 대해 “예”라고 답할 가능성은 (Ⅸ-11)이며, 선형지불의사함수
와는 달리 지수지불의사함수의 평균 WTP는 오차항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짐

 만약 오차항 j 의 기댓값이 0이고 분산이  2 인 정규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한다면, 식 (Ⅸ-10)의
계수들은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될 것이고, WTP 평균과 중앙값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만약에 오차항 j 이 기댓값이 0이고 분산이 ( 2 2 / 3)인 로지스틱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한다면, 
식 (Ⅸ-10)의 계수들은 로짓 모형으로 추정될 수 있고, WTP 평균과 중앙값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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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효용차이 vs. 지출차이함수 중 선택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양분선택형 CV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공공사업 이후의 효용이 이전의
효용보다 크거나,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가 제시된 금액보다 클 때 “예”라고 응답할 것임

 다시 말하면 식 (Ⅸ-2)와 (Ⅸ-7')로부터

 효용차이함수와 지출차이함수가 선형으로 표기되었다면, 둘 다 소비자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추
정된 WTP 평균과 중앙값은 같게 되어 확률효용모형이나 확률지불의사함수 어느 접근법을 사용
하여도 무방함

 선형함수 형태를 선택하였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확률 오차항이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에서 +
∞이므로 WTP도 -∞에서 +∞값을 취할 수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WTP를 계산하는 단계
에서 음의 WTP를 절단하는(truncation)방식을 취함

‐

‐ 선형지출차이함수

효용차이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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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단일 vs. 이중양분선택모형 중 선택

 이중양분선택모형이 단일양분선택모형에 비하여 효용차이함수나 지출차이함수의 분산을 줄여주
어서 WTP 분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시작점 편의 등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하여 단일양분선택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
될 수 있음

 CV 문항에서 이중양분선택형으로 질문을 하였다면, 두 번째 질문의 응답이 첫 번째 질문의 응답
과 같은 WTP 분포로부터 도출되었는지를 검증하여 그렇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중양분선택모
형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단일양분선택형모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두 질문사이에 유인일치성을 검증 방법 : 두 번째 제시금액으로부터 도출된 계수 추정치가 첫 번
째 제시금액으로부터 도출된 계수 추정치가 같은가를 검증  두 질문 사이의 평균과 분산이 같
은지를 통계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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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실험설계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검정

 표본 WTP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설계변수

•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나 크기 혹은 포함시설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경우 대
안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면 대안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 사업예정지 인접지와 비인접지를 구분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면 이들 지역을 구분하는 더미
변수

• 세대주나 배우자 이외에 가구원도 표본에 포함시켰다면 가구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 분석단계에서 지불거부자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Mill 비율의 역수

 이들 변수들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는 달리 공변량(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와 기
타 잡음인자가 공유하는 변량)으로서 단순모형에 첨가되어 이들 실험설계 디자인들이 유효한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함

독립변수, WTP: 종속변수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 : 변량 분석(analysis of variance)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공변인의 영향을 제외한 후 변량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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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로그우도함수 추정

 식 (Ⅸ-2), (Ⅸ-7), (Ⅸ-7'), (Ⅸ-11)과 같이 표시된 효용차이함수나 지출차이함수는 최대우도추정법
을 사용하여 추정이 가능하고, LIMDEP이나 STATA 그리고 GAUSS 등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여기서 I 는 응답자들이 양분형 CV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을 했을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아
니오”라고 응답을 했다면 0의 값을 가지게 되는 지시함수

 F (·) 는 확률효용모형이나 확률지불의사함수모형의 오차항과 관련된 누적확률 도함수

 j 는 N 명의 응답자를 나타내는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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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로그우도함수 추정

 이중양분형 CV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응답패턴은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
아니오” 중의 하나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지불함수 추정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불의사, WTP1j , WTP2j 가 평균
이 1과 2를 취하고 분산이 1

2과 2
2이고 상관계수가  (= 12 / (1

2 + 2
2)1/2, 12는 공분산)인

이변량정규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하는 이변량프로빗 모형이며, 상응하는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음

 지시함수 I1은 첫 번째 양분형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취함

 지시함수 I2는 두 번째 양분형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취함

 12(·)는 표준화된 이변량정규누적분포함수를 나타냄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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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로그우도함수 추정

 단순화된 모형은 구간자료모형(interval data model)으로서 두 양분형 CV 질문 응답의 평균이 같
고(1 = 2 =  ), 또한 두 오차항에 대한 상관계수도 0( = 0)이라고 봄

 두 CV 응답이 하나의 평균  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효율성 개선이 가장 큰 모형임

 구간자료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식 (Ⅸ-16)과 식 (Ⅸ-17)에 제시된 이변량프로빗 모형과 구간자료모형을 둘 다 추정한 다음, 우도
비검정을 통하여 두 번째 제시금액으로부터 도출된 계수 추정치가 첫 번째 제시금액으로부터 추
정된 계수 추정치가 같은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이 중 양분형 질문에 따른 유인구조의 변화
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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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P 표본평균 및 중앙값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WTP 추정치의 신뢰구간의 추정

 WTP의 평균과 중앙값은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점 추정치임

 이 점 추정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신뢰구간을 설정함

 델타방법과 같은 분석적 접근법이 쓰이기도 하지만, Krinsky-Robb 기법과 같은 수리적 접근법이
많이 쓰이고 있음

 Krinsky-Robb 기법은 추정된 모형의 계수들의 확률분포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계수 추
정치의 점근적 분포로부터 반복적 추출을 통한 WTP 추정치의 경험적 분포를 도출할 수 있고, 분
포의 0.025분위 수와 0.975분위 수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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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TP 응답의 이론적 타당성 검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CV 자료 분석의 두 번째 목적은 WTP 응답이 경제이론이나 사전적 기대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

 WTP 함수추정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WT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독립(설명)변수

 비시장재화와 관련된 수량이나 가격 수준

 응답자들의 소득

 평가대상 재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태도 관련 변수들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변수들

 응답자들의 거주지로부터 대상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

 공변량 설명변수들과 함께 WTP 함수를 추정할 경우, 앞 절에서 설명한WTP 표본평균이나 중앙값을
측정할 때와 똑같은 확률분포를 가정할 필요는 없음

 설명변수들의 추정된 계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  간단한 t검정을 통하여 검증

 소득과 같이 WTP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수치를 가져야
하고, 공급지점까지의 거리와 같이 WTP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음의 수치를 가져
야 함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psudo R 2 통계치를 사용  psudo R 2은 0과 1사이의
수치를 취하고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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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간 총 WTP 산출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7. 집계(Aggregation)

 절편과 제시금액을 설명변수로 한 단순 확률효용모형이나 확률지불의사모형의 계수 추정치로부터
산정된 WTP의 표본평균이나 중앙값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분석에 쓰이기 위해서는 모집단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집계되어야 함  표본이 N 명의 모집단으로부터 단순 무작위로 추출되었다면
총 WTP는 표본평균 WTP에 N 을 곱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음

 표본에 포함된 가계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분석적 가중치를 사후적으로 부여함
 모집단이 특정한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을 표본에서 같은 성격의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으로 나누

어 줌으로써 가중치 wi 를 구하고, 이 가중치를 WTP 표본평균에 곱한 다음 모집단의 가구수 N 
을 곱함으로써 총 WTP를 구할 수 있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실험설계변수들에 대해서는 총편익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사업예정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으로 나누어서 표본을 추출한 경우 인접 여부를 나타내는 더

미변수를 단순지불의사함수에 포함시켜 추정
 이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으로 구분하여 WTP 표본평균과

지역별 총 WTP를 구하고, 모집단 전체에 대한 연간 총 WTP로 집계
 만약에 WTP가 인접 여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면, 모집단 전체를 상대로 직접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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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대상사업의 총편익 추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7. 집계(Aggregation)

 CV 시나리오에서 향후 5년간 지불의사를 질문하였으므로 평가대상 시설의 건립으로 인한 총편익은
5년 동안 발생하는 연간 TWTP의 현재가치로 계산됨

 이렇게 계산된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대상시설이 건립된 후 편익발생기간 동안(대체로 30년)의 할인
율을 감안하여 편익발생기간 동안의 연간편익으로 재산정하여 적용함 : 5년 편익  현재가치화 
30년 편익으로 변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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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 민감도 분석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7. 집계(Aggregation)

 대상시설의 건립으로 인한 편익의 현재가치는 채택된 사회적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비용비율 산정을 위해 쓰이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을 변동시켜 총편익의
변화를 살펴보는 민감도 분석을 행함

 모집단 총 WTP를 측정하기 위하여 절편과 제시금액만을 설명변수로 하는 단순 효용차이함수나 지출
차이함수에서 추정된 계수들이 사용됨  민감도 분석의 대상이 됨

 CV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WTP 함수가 제시금액 이외의 다른 실험설계변수, 태도
·의식변수, 응답자들의 경제·사회변수들 그리고 거리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추정되었다면, 이들 완전
모형(full model)의 계수 추정치들에 기초하여 측정된 총편익  민감도 분석의 대상이 됨

 이중양분선택형으로 질문하였고, 이중양분선택모형으로 선호함수를 추정하고 총편익을 측정하였다
면, 단일양분선택 모형으로 선호함수를 추정하여 총편익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민감도 분석으로서
유용함

 반면에 단일양분선택모형으로 선호함수를 추정하고 총편익을 산정하였다면, 이중양분선택모형을 사
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53

CVM의 지불의사 추정과 편익 측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WTP 추정 시 모형 추정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구술된 선호에 의해 0의 지불의사를 분명히 밝힌 모든 지불거부 응답자와 지불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구분함

2. 지불의향자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WTP#을 추정함

3. 최종적인 가구당 WTP를 구하기 위해 도출된 가구당 WTP#에 지불의향자의 가중치를 고려함

 추정된 가구당 WTP를 목표모집단의 가구 수에 곱하여 연간총편익을 산정한 후, 설문조사 시행 시점
을 기준으로 5년간 발현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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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의 필요성 및 의의

 타당성 평가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타당성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장래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경우에도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그 실현이 확실 시 되는 계
획에 한하여 반영해 왔음

 그동안 “실현이 확실시 되는” 개발계획은 시행계획이 수립된 계획을 의미하였으며, 이들 개발계
획 가운데 시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시행연도가 확정되지 않은 계획 및 시행계획이 불명확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수요를 산정하기 어려운 계획은 반영하지 않았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여부가 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계획의 추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개
발계획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개발계획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여 왔음

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의 필요성 및 의의

3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사회경제지표에 반영되어 장래 수요예측의 변화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장래 수요예측 과정에서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계획의 반영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각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처, 사업명, 개발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등을 표로 명시하고, 그림으로
도시하여 제시함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택지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택지공
급 승인으로 이루어지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토록 하되, 사업추
진이 확실 시 되는 택지개발사업인 경우 개발계획을 분석에 반영하되 이유 및 근거를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있음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산업단지 지정→사업시행자 선정→실시
계획 수립→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 등 총 6단계 과정으로 추진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단
지 지정을 완료한 사업을 관련 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음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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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5

가. 택지개발사업 유형

 택지개발방식은 개발주체, 토지의 취득방식, 개발토지의 처분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

 사업주체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간형태로서 제3섹타와 같은 혼합방식 그리고
공공이 시행주체이면서 실제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탁개발방식이 있음

 공영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및 민관합동 법
인만이 시행 가능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시행가능

• 민간부문 :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조합 등

• 공공부문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토지취득 방식에 따른 택지개발 방식

 전면매수방식 : 사업지구의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하는 방식

 환지방식 :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소유자
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

 혼합방식 : 사업지구 안에서 전면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 적용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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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절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고자 특별히 제정한 특
례법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많은 법률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
되어 80년대 이후부터 동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및 공공·민간공동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택지
개발예정지구라 하며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이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실시하고 있음

 지구지정된 후에는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보상, 택지공급 등 사업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는 규제완화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위임 정책에 따라 20만㎡ 이상의 지구지정
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권한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대부분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7월 이후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하도록 택지개발
사업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되었음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7

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절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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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의 개념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의 개념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
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
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 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
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고 있어 차이점이 존재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2. 산업단지 개발계획

9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공장·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기능 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 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다음과 같이 건축사업을 추가
 공장·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건축사업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건축사업
 산업단지의 기능 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건축사업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2. 산업단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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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입지의 유형

 산업입지의 유형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 단지가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다시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분됨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개발하는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해 시 도지사
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군수의 지정 요청
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농어촌지역에 유치하고자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
는 산업단지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2. 산업단지 개발계획

11

다. 산업입지의 유형

 기타단지

 중소공장 집단화 단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동화 단지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구단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단지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산업단지내 지정 가능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 산업단지내 지정 가능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2. 산업단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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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단지의 시행절차

 개발계획 수립권자

 국가산업단지 :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산업단지

• 일반지방산업단지 : 시∙도지사

•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장∙군수 입안, 시도지사 지정

 농공단지 : 시장·군수·구청장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기존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것이 [그림 Ⅹ-4]와 같이 한 번에 통합·심의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2. 산업단지 개발계획

13

라. 산업단지의 시행절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2. 산업단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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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및 시설 기준

 관광진흥법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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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및 시설 기준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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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행절차

 관광진흥법

 계획의 대상, 시기, 내용에 따라 전국계획/지역계획/지구계획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은 관광개발계획 체계상 가장 하위단계인 지구계획 단계에서 이루어
지며,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관광개발기본기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반
영되어 있어야 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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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691개 지구에 696.6㎢가 지정되어 있음

 지역별로는 수도권 55%, 광역시 18%, 기타 27% 

 시행자별로는 토공 54%, 주공 27%, 지자체 19%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19

나. 택지개발사업 자료 분석

 택지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 현황 분석

 1981년 01월 01일~2007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준공이 완료된 499건의 택지개발자료를 토대로
분석 실시

 Procedure1까지의 평균소요 시간은 20.6개월, procedure2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10개월 수준임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279/338



20

나. 택지개발사업 자료 분석

 택지개발이 지정된 이후 해제된 사업 분석

 해제된 사업은 준공된 사업을 기준으로 약 8.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약
6.1%에 해당됨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21

가. 산업단지 추진현황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646개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국가산업단지가 35개, 일반산업단지가 250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3개, 농공단지가 358개로 총
지정면적은 1,199,474천㎡로 구성되어 있음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2. 산업단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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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 추진현황

 5천㎡ 이상 산업단지 중 지정면적이 변경된 산업단지는 총 32개

 이는 전체 면적 중 약 1.44%에 해당되어 기 지정된 이후의 변동폭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2. 산업단지 개발계획

23

나. 산업단지 자료 분석

 1960년대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의 742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

 산업단지 지정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18개월이 소요됨

 실시계획승인과 준공일까지는 약 38개월(3년 2개월) 이상 경과됨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2. 산업단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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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단지 자료 분석

 1960년대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의 742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해제된 산업단지는 32건

 평균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후 6년 11개월 20일이 경과된 이후에 해제됨

 최단 1개월 11일만에 해제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최장 28년이 지난 이후에 해제되기도 함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2. 산업단지 개발계획

25

제5절 개발계획 반영기준 정립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내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발계획의 반영 단계를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여 장
래 불확실한 사업계획 등을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과잉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 함  본 지침에서도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을 실시계획 승인으로 함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그리고 도청이전 등과 같은 계획의 경우에는
타 개발계획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실시계획승인 이전 단계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5절 개발계획 반영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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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2004년 이루어진 세부 행정단위별 GRP(지역 내 총생산) 장기 전망치를 수정·보완함

 먼저 2004년에 수행되었던 GRP 전망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에 기초하여 새로운 GRP 전
망치를 제시함

 교통사업과 같이 지역적 성격이 강한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GRP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어떤 공공사업에 대한 수요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소득 수준임

 어떤 지역의 GRP 전망을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GRP 시리즈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GRP 자료는 16개 시도에 대해서만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으며, 더 세부적인
시군구 수준에 대해서는 GRP 시리즈가 존재하지 않음

 1인당 GRP 전망치와 인구 규모 전망치를 결합함으로써, 시군구별 GRP 전망치를 제시함

 2004년 이후에 발표된 통계들을 살펴봄으로써 2004년의 예비타당성 일반지침에서 제시되었던 GRP 
전망치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평가함

 2004년의 일반지침에서 사용되었던 추정 방법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전망 기간도 기존의 2030년까지에서 2035년까지로 확대하고자 함

제1절 머리말

3

제1절 머리말

 시군구별 GRP 전망치 산정

 2004년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때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짐

 16개 시도의 1인당 GRP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시·군·구 단위 세부 행정구역에 적용함으로써 1
인당 GRP의 전망치를 구함

 시·군·구 간 인구 이동 자료에 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인구 규모의 전망치를 구함

 두 전망치를 결합함으로써 시군구별 GRP 전망치를 구함

 단, 1인당 GRP의 전망과 인구 규모의 전망에 사용되는 추정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4년 때와
다름

제1절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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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우리나라의 GRP 자료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16개 주요 광역시 및 도에 대하여 연간으로 발
표되어 있음
 16개 주요 행정구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개 산업별로 생산량을 발표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
회보장,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업, 기타 서비스업

 지역별로 GRP 성장률
 지난 22년간의 GRP 성장률의 단순 평균은 약 5.9%
 대부분의 지역에서 GRP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1999년 이후 기간을 보면 경기, 충남, 경북 등이 연간 약 8.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대구, 

강원, 전남 등은 연간 약 3.3%의 성장률에 그침
 1인당 GRP는 울산, 충남, 경북 등이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산업구조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울산, 경기도, 경상도 등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구, 강원 등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2006년 현재 1인당 GRP의 수준과 2006년 현재 제조업 생산의 비중 사이의 상관계수는 약 0.75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5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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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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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지역별로 1인당 GRP의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지역의 GRP를 단순히 그 지역의 인구
규모와 비례하여 추정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1인당 GRP의 지역 간 차이가 산업구조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산업구조에 대한 자료
를 이용함으로써 세부 행정단위별로 보다 엄밀한 1인당 GRP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함

286/338



8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2004년 예비타당성 일반지침의 GRP 전망은 지역별로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1인당 GRP의 전망
치와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수의 전망치를 곱함으로써 얻어짐

 GRP 전망에 대한 평가 역시 1인당 GRP 전망치에 대한 평가와 인구수 전망치에 대한 평가로 나
누어질 수 있음

 1인당 GRP에 대한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

 16개 지역에 대한 1인당 GRP 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이 4.3%로서 실제치 4.2%와 거의 동일함 
GRP 전망치는 2003~06년 기간 중의 경제 전반적인 성장률의 추세에 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예
측을 제공함

 성장률의 표준편차를 보면, 전망치의 경우 0.6%, 실제치의 경우 1.9%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망치
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함  전망치의 표준편차가 실제
치의 표준편차보다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은 설명변수 이외의 추가적인 변동요인이 없다고 전제하
는 전망 작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임

 16개 지역에 대한 1인당 GRP 성장률의 전망치와 실제치의 상관계수가 -0.37로서 전망치가 실제
GRP의 변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체계적으로 잘못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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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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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2004년 예비타당성 일반지침에서는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의 수렴(convergence) 현상에 기초하여
1인당 GRP의 전망이 이루어짐. 즉 1인당 GRP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이후의 1인당 GRP 성장률
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 지역의 1인당 GRP를 전망함

 2002년까지의 16개 광역시도의 GRP 자료에 의하면 초기 1인당 GRP 수준이 그 이후의 1인당
GRP 성장률에 대해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렴 현상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추정식 (1) : 1인당 GRP 성장률 = ‐0.0136 x log(초기 1인당 GRP 수준)

11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인구 증가율 전망치와 주민등록 인구 자료상의 실제치를 비교해보면 두 시리즈 간의 상관계수가
0.67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행정구역이 변경된 제주도 지역들을 표본에서 제외할 경우 위 상관계수는 0.76으로 나타남

 2004년 예비타당성 일반지침의 지역별 인구 증가율의 전망치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1인당 GRP 성장률의 전망보다 인구 증가율의 전망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단 GRP 결정
요인들보다 인구 변동 요인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임

 인구 증가율 전망은 기본적으로 2004년 예비타당성 일반지침에서 사용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
되 2004년 이후에 발표된 최근의 통계치들을 추가로 도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짐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추정식 (1) : 
순유입인구/총인구 = 
+0.014 x log(초기 1인당 GRP) 
‐0.006 x log(초기 인구 밀도)
+0.53(초기 15세 ~ 34세 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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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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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료와 변수

 현재 우리나라의 GRP는 16개 광역시도에 대해서만 발표되어 있지만, 만일 시군구 수준에서 이용 가
능한 통계 지표들과 GRP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세부 행정단위별로 그 통계 지표들의
값을 이용해서 GRP의 과거 값을 추정할 수 있음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시군구 주요 통계지표

 행정단위의 면적, 농경지면적, 총인구, 연령별 인구, 연령별교육 수준별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급수량, 지방세액 등의 변수  이들 변수들은 대체로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므로
GRP 수준에 대해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는 세부 행정 단위 수준에서 각 산업별 종사인구수가 발표되어 있음  산
업구조는 그 지역의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산업별 종사인구 자료를 이용
함으로써 세부 행정단위 수준에서 GRP의 과거값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군구 주요 통계지표로부터 (주민등록)인구수 및 지방세액 자료,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부터
산업별 종사자수 자료를 설명변수로 이용함으로써 GRP를 추정함

 많은 지표들 가운데 총인구수와 지방세액 자료만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른 변수들을 이용함으로
써 추가로 얻어지는 편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임  예비추정 결과에 의하면, GRP와 가장 밀접
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총인구수 및 지방세액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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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료와 변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산업별 종사인구에 사용된 산업분류와 산업별 생산에 사용된 산업분류가 서
로 다름  이들 두 가지 분류가 서로 일관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제 3의 산업분류를 사용함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의 표본기간은 1993~2006년까지임

 표본기간이 1993년 이후로 주어진 것은 광역시도별 산업별 종사자 수 자료가 1993년 이후부터
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임

 단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표본 외에 1998년 이후 기간만을 표본으로 한 경우도 살
펴봄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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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료와 변수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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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방법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현재 GRP가 발표되어 있는 16개 광역시도
지역에 대해서 GRP와 여타 설명 변수들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구한 다음 그 추정식을 세부 행정
단위에 적용함

 설명 변수에는 지역별 총인구수 외에 다른 변수들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방법은 16개 광역시도의
GRP를 단순히 각 세부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추정치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별 산업 구조를 어떻게 설명 변수로 사용할 것인가?

 산업별 1인당 생산액을 산업별 종사자수와 결합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상의 지역별 생산액을 설명
변수로 사용함

 우리나라 전체 GDP 자료로부터 얻어지는 산업별 1인당 생산액을 각 광역시도의 산업별 종사자
수와 결합함으로써 각 광역시도에 대하여 가상의 생산액을 구축함

 식 (Ⅺ-1)에서 생산액 i, t 는 i 지역의 t 기의 생산액을 나타내며, Nn,i,t 는 i 지역의 t 기의 n 산업
종사자수를 나타냄. n 은 1부터 15까지의 값을 가짐. i 는 광역시도를 나타냄.

 yn,t는 t 기의 n 번째 산업의 1인당 생산액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 자료로부터 계산된
값이므로 지역을 나타내는 하첨자 i 와는 무관함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2.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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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방법

 GRP를 종속변수로 하고 총인구수, 지방세액 및 식 (Ⅺ-1)로부터 주어지는 가상의 생산액을 설명변수
로 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함

 Xi,t 는 통제변수로서 연도 더미를 나타냄. i 지역, t 기

 위 식의 α와 β들에 대한 추정치는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통하여 구할 수 있음

 식 (Ⅺ-2)는 결국 광역시도 수준에서 GRP가 산업 구조(생산액) 및 지방세액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식 (Ⅺ-2)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GRP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식에다 시군구별 지방
세액 및 가상의 생산액 자료를 대입하기만 하면 됨

 시군구별 생산액은 광역시도의 GRP 자료로부터 얻어지는 산업별 1인당 생산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로부터 얻어지는 시군구의 산업별 종사자수를 결합함으로써 구할 수 있음

 식 (Ⅺ-1)을 광역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수준에 적용하는 것임  단, 이 때 yn,t 는 각 시군구가 속한 광
역시도의 n 번째 산업의 1인당 생산액을 나타내게 됨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2.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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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결과

 GRP나 인구수와 같은 규모변수를 회귀분석에서 사용할 경우 지역 간 혹은 기간 간 규모의 차이에 따
른 이분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 (Ⅺ-2)의 추정에 앞서 모든 변수들을 로그 변환함

 모든 추정식에는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들이 포함됨

 인구수만을 설명변수로 사용될 경우 인구수의 계수는 거의 1과 동일하게 추정됨  이는 GRP의 수준
이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와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함

 지방세 징수액과 산업 구조를 이용하여 추정된 가상의 생산액이 설명변수로 추가되어 있는데, 두 변
수 모두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군구별 GRP의 크기를 단순히 그 지역
의 인구 규모와 비례하도록 설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3.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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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결과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3. 추정 결과

추정식 (4) : 
광역시도별 GRP = 
+1.014 x log(인구수) 
+0.108 x log(지방세액)
+0.603(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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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결과

 <표 Ⅺ-9>의 추정결과를 각 광역시도 내의 시군구별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시군구별 GRP를 도출

 그런데 현재 시군구별 산업별 종사자수 자료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에 대해서만 발표되어 있으므
로 시군구별 GRP의 과거값 역시 그 연도들에 대해서만 추정될 수 있음

 열 (3)을 사용한 경우와 열 (4)를 사용한 경우의 GRP 추정치를 보고

 지방세액은 한 지역 내에서도 기간에 따라 상당히 변동이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세액을 설명변
수로 사용할 때에는 그만큼 GRP의 추정치 또한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열 (3)의 결과를 이용한 추정치가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음

 시군구별 GRP 추정치를 상위 행정 단위별 즉 광역시도별로 합할 경우,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광역시
도별 GRP 자료와 일반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임  추정된 시군구별 GRP 값의 상대적인
분포를 유지하면서 상위 행정단위별 GRP 시리즈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시군구
GRP의 값을 일괄적으로 규모 조정. 서울시의 25개 구에 대해서 추정된 GRP 값들을 더한 결과가 실제
서울시 GRP의 1.5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얻어졌다면, 25개 구의 GRP 값들을 모두 1.5로 나누어 주면
됨

 <표 Ⅺ-10>에 GRP1은 <표 Ⅺ-9>의 열 (4)를 사용한 결과이며, GRP2는 열 (3)을 사용한 결과임  광
역시도별 GRP는 통계청에서 발표된 실제치이며, 시군구별 GRP는 추정치로서, 각 광역시도 내의 모
든 시군구의 GRP 추정치를 합한 값이 해당 광역시도의 GRP 실제치와 같아지도록 되어 있음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3.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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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시군구별 GRP의 과거 값이 주어진 다음에는 시군구별 GRP 성장률의 전망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함
 GRP의 과거 수준과 GRP의 성장률을 결합함으로써 장래의 GRP 수준에 대한 전망치를 도출

 GRP 성장률의 전망치를 구하는 작업은 다시 1인당 GRP 성장률에 대한 전망과 인구 성장률에 대한
전망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먼저 1인당 GRP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이를 시작연도(2005년)의 1인당 GRP 값과 결합함으로써 1
인당 GRP 수준의 전망치를 구함

 그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인구 규모의 전망치를 구해서 1인당 GRP의 전망치와 결합함으로써 최
종적으로 GRP의 전망치를 구함

 인구 증가율의 전망을 위해서는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변화 외에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사
회적 변화를 함께 고려함

 실제로 1인당 GRP 성장률의 전망과 인구 규모의 전망은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실제로는 두 가지 과
정에 대한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이번 연구에서는 1인당 GRP의 전망에 있어서 기존의 단순한 솔로우 모형을 다소 수정하기로 함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GRP 자료에 의하면, 1인당 GRP 성장률은 강한 양의 자기 상관관계를
가지며, 인구 증가율과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실증적 관계에 기초하여 1인당 GRP를 전망하고자 함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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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 방법

 2004년의 일반지침에서 고려된 단순한 솔로우 성장모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수정·보완

 첫째, 보다 일반적인 솔로우 성장모형에 의하면 1인당 GRP 성장률은 초기 소득 수준 외에 인구 증가
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솔로우 성장모형

 dlny 는 1인당 GRP 성장률을 나타내며, α 는 Cobb-Douglas 생산함수(y =kα )에서 자본의 승수, 
s 는 저축률, y 는 1인당 GRP 수준, n 은 인구 증가율, δ 는 감가상각률을 나타냄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1인당 GRP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과 음의 관계를 가짐

 인구 증가율의 계수의 값은 α로서 일반적인 Cobb-Douglas 생산함수의 가정에 의하면, 약 -0.33
의 값을 가지게 됨  인구 증가율의 계수가 0과 -1 사이라는 것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GRP는 감소하지만 총 GRP는 증가하게 됨(인구증가율이 1인당 GRP 감소율보다 클 때)을 의미함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총 GRP가 비례 이하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1인당 GRP는 전체 GRP를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로 나누어 준 값으로 정의되며, 인구 증가율 또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증가율로 정의됨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1. 추정 방법

 둘째, 2004년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GRP 전망이 그동안(2003년∼2006년)의 실제 GRP와 상당한 괴리를 나타
낸 또 다른 이유로는 각 지역에 발생하는 확률적 충격을 들 수 있음
 인구 증가율이나 초기 소득 수준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특정 기간의 성장률은 충격의 내용

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존재할 경우 그 지역의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이나 초기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1인당 GRP 성장률에 발생하는 확률적 충격이 다음과 같이 표시됨

 εt 는 t 기에 1인당 성장률에 발생한 확률적 충격을 나타내며, ρ 는 ε 의 자기 상관관계(auto-correlation)
를 나타냄  초기 1인당 GRP 수준을 무시하고 위 식을 다시 정리하면,

 1인당 GRP 성장률은 자신의 1기 시차값 dlnyt-1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금기의 인구 증가율 nt 와 지난 기
의 인구 증가율 nt-1과도 일정한 관계를 가짐

 GRP 성장률의 시차값의 계수 ρ 는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의 양의 값을 가짐  ρ 가 1보다 작다는 것은
GRP 성장률의 전망치가 시간에 따라 모든 지역들 간에 점점 비슷하게 됨을 의미함  수렴 현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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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도별 GRP와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GRP 성장률의 결정식을 추정

 표본 기간은 외환위기 발생 이후인 1998년부터 2006년까지임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16개 광역시도의 기간별 평균값을 나타냄  예를 들어 "인구증가
율(1998~2002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간 인구증가율의 평균을 나타냄

 1인당 GRP 성장률의 시차값의 계수는 약 0.8이며, 인구 증가율의 계수는 약 -0.6의 값을 가짐

 GRP 성장률의 시차값의 계수는 0.78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떤 지역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면 그 지역의 성장률은 미래에도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경향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함

30

2. 추정 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2. 추정 결과

 인구 증가율의 계수는 -0.36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론적 예측치인 α = -0.33과 매우 유사함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GRP 성장률이 낮아짐  반비례 관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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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GRP 성장률을 전망하기 위하여 다음 식을 이용함

 <표 Ⅺ-11>의 모든 값들은 4년 평균을 나타내므로 시차값의 계수 또한 평균적으로
4년 전의 시차값의 효과를 나타냄

 ρ4 = 0.78을 만족하는 ρ 의 값(0.94, 0.944 = 0.78)을 사용함. 

  = 0.36. ρ = 0.94  0.36 = 0.338

 상수항은 거의 0과 동일하므로 무시함

 식 (Ⅺ-4)에서 1인당 GRP 성장률의 시차값에 대한 계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먼저
횡단면적으로는 1인당 GRP 성장률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 증가율이 동일하다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됨을 의미함

 시계열적으로는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면) 경제 전반적으로도 GRP 성장률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됨을 의미함

 식 (Ⅺ-4)를 이용하여 모든 연도의 1인당 GRP 성장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
율에 대한 전망치가 먼저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 인구 증가율은 다시 1인당 GRP 수
준의 함수로 주어짐  1인당 GRP 성장률의 전망과 인구 증가율의 전망이 모든 연
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맞물려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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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Ⅺ-11>

‐1

 <표 Ⅺ-10>의 2005년도 (1인당) GRP 수준과 <표 Ⅺ-11>의 1인당 GRP 성장률 전망을 결합함으로써
2006년의 시군구별 1인당 GRP 수준을 전망할 수 있음

 이제 시군구별 전체 GRP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 규모를 전
망하면 됨  연령별 인구가 필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 Ⅺ-11>의 결과가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1인당 GRP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임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GRP 성장률이 낮아짐  반비례 관계

 지역별·연령별 인구에 대한 전망치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의 광역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가 존재함  일단 2030년까지는 통계청의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함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조성법을 통하여 통계청의 전망치를 연장함  조성법은 과거의 연령별
인구 증감률을 미래에 적용함으로써 연령별 인구 전망치를 도출하는 방법임

 2035년까지의 광역시도별 인구 전망치가 주어지면 시군구별 인구 전망을 위해서는 광역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각 광역시도 내의 시군구 지역들로 적절하게 나누어주면 됨  현재 시군구별 인구 자료
는 2007년까지 발표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광역시도별 인구 추계를 이용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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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전체의 인구 규모와 달리 개별 시군구의 인구 규모는 자연적인 출생 및 사망 외에 지역 간 인구
이동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음  시군구별 인구 전망을 위해서는 출생과 사망에 더하여 인구 이
동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먼저 출생과 사망에 따른 시군구별 인구 변동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연령별(5세별) 장래
인구 추계로부터 새로이 태어나는 인구의 비율 및 각 연령그룹의 사망률을 역산할 수 있음  각
광역시도별 출산율과 연령별 사망률을 각 광역시도 내의 모든 시군구 지역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변동은 쉽게 구할 수 있음

 한편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시군구별 인구 변동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자료로부터
인구 이동의 결정식을 추정한 다음 그 결과를 시군구에 그대로 적용함  어떤 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은 다른 지역과 비교한 그 지역의 임금 수준과 인구 밀도에 의해서 결정됨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순유입이 증가, 인구 밀도의 증가는 규모에 따른 수확 체감을 초래함으로써 인구
순유입을 감소시킴

 본 절에서는 이러한 Braun(1993)의 모형에 기초하여 지역 간 인구 이동의 결정식을 추정함

 추정에 사용되는 지역별 임금 수준의 지표는 1인당 GRP이며, 인구 밀도의 지표는 인구 규모를 시군
구 주요 통계지표에 나와 있는 행정구역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표본 기간의 평균값을 사용한 추정과 연간 자료를 사용한 추정을 모두 고려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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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이동의 결정식이 추정되면, 초기 연도의 변수값들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의 순유입 인구의 크기
를 결정할 수 있음

 순유입 인구의 크기를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 변동 부분과 결합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총인
구 규모가 결정됨

 이번 연도와 다음 연도 간의 인구 증가율의 전망치는 다시 <표 Ⅺ-11>의 1인당 GRP 성장률의 추정
식에 대입됨으로써 다음 연도의 1인당 GRP의 전망치를 구하는 데 사용됨

 다음 연도의 1인당 GRP는 다시 Braun(1993)의 모형에 의하여 그 다음 해의 인구 증가율의 전망에 사
용됨

 이러한 과정을 모든 연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모든 연도에 대한 1인당 GRP와 인구 전
망을 구할 수 있음

 즉 본 연구에서는 인구 증가율의 전망과 GRP 성장률의 전망이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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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 방법

인구 증가율 1인당 GR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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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도별 인구 순유입 결정요인 추정 결과

 추정기간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표본은 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임

 울산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1인당 GRP가 이례적으로 높은데, 울산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추
정 결과는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이분산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1인당 GRP와 인구 밀도는 모두 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함

 인구 유입은 1인당 소득 수준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인구 밀도와는 음의 관계를 가짐

 열 (1)은 연간 자료를, 식 (2)는 1992~2006년을 1998년을 기점으로 양분한 자료를, 식 (3)은
1992~2006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묶은 자료를 사용한 결과임

36

2. 추정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2. 추정결과

추정식 (1) : 
순유입인구/총인구 = 
+0.016 x log(초기 1인당 GRP) 
‐0.003 x log(초기 인구 밀도)
+0.457(초기 15세 ~ 34세 인구비율)
‐0.184

 통계청의 16개 광역시도별 장래인구 추계는 출생과 사망 외에 지역 간 인구이동까지 고려한 것임

 통계청의 전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Ⅺ-12>에 기초하여 지역 간 인구 이동을 고려하더
라도 그것이 16개 광역시도별 인구전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즉 <표 Ⅺ-12>에 기초한 지역 간 인구 이동은 각 광역시도 내에서의 세부 행정구역 간 인구 이동에
만 적용되어야 하며, 광역시도 간의 인구 이동과는 무관하여야 함  이는 결과적으로 <표 Ⅺ-12>에
기초한 각 시·도 내의 모든 세부 행정구역의 순유입 인구를 합한 값이 0이 되어야 함을 의미함  광
역시도 순유입인구 = 0  광영시도간 인구이동은 없음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표 Ⅺ-12>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 간 인구 이동을 결정할 때 상수항
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면 됨  각 시·도별로 세부 행정구역의 순유입 인구의 합이 사후적으로 0
이 되도록 상수항을 결정해 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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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2.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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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Ⅺ-11>을 이용한 1인당 GRP 성장률의 전망과 <표 Ⅺ-12> 및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이용한
인구 증가율의 전망을 결합함으로써 각 시군구에 대한 GRP 전망치를 구할 수 있음

 2007년 이후 광역시도의 GRP에 대해서는 별도의 GRP 전망을 수행하는 대신 각 광역시도 내의
모든 시군구들의 GRP들을 더함으로써 GRP 전망치를 도출

 <표 Ⅺ-11>과 <표 Ⅺ-12>로부터 얻어지는 전망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로 모
든 시군구들의 GRP를 더함으로써 가상의 GDP 시리즈를 구해, 이로부터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계산  KDI의 장기 전망치와 비교  차이만큼 모든 지역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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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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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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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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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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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일반지침(제4판)』에서 제시되었던 세부 행정단위별 GRP(지역내 총생산)의 장기 전망치를 수정·보완

 <표 Ⅺ-10>에서는 산업별 종사 인구수와 지방세액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GRP의 과거치를 추정
 광역시도 내의 모든 시군구 GRP를 합한 값이 해당 광역시도의 GRP와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상위

행정지역과 세부 행정지역 간의 일관성을 유지함
 산업별 종사인구와 총인구 자료만을 이용한 <표 Ⅺ-10>의 GRP2 추정치가 보다 안정적임

 『일반지침(제4판)』과의 차이
 1인당 GRP 성장률의 전망 부분 :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솔로우 모형을 사용함으

로써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보다 타당한 GRP 성장률의 결정식을 도출함
 통계청에서 발표된 2030년까지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2035년까지로 확장함  인구 전망

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성법을 사용함
 새로운 GRP 성장률의 결정식과 2035년까지의 인구 전망 작업을 결합함으로써 세부 행정단위별

GRP 전망치를 도출함

 이렇게 도출된 전망치들을 모든 지역에 대하여 합한 다음 성장률을 구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과 같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전망치들에 의하면 지역 간 GRP 성장률의 격차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전망치가 가져야 하는 성질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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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일반지침(제4판)”에서 용지보상비 산정방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함
 2000년 한국도로공사의 실적자료를 근거로 도출한 보상배율을 적용하고 있어 그동안 토지의 시가와 공

시지가의 현실화율,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등 변화 등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 지침에서는 지장물 보상비를 용지보상비의 30%로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와 지장

물 보상의 관계는 대상토지의 지리적 위치, 용도 등에 따라 상이하여,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이
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국토해양부에서 2004년에 발표된 현실화율(91%) 이후로 추가적인 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이 현
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행정구역을 구분한다면 시군구별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광역적으로 시·도별 또는 수도권·비수도
권으로 구분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

 현행은 용도 지역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토지가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
한구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지침은 토지의 지목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나, 토지가격은 그 지목에 따라 전, 답, 대, 임야 등
으로 구분하여 용지비를 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상배율을 적용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허용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지침(제4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  이를 기초로 보상사례와 감정평가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
해 새로운 용지보상비 추정을 위한 보상배율을 제시함

제1절 서론

3

1. 일반지침(제4판)

 “일반지침(제4판)”은 각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에 적용할 표준지침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
므로 생략함  각 개발사업 별로 살펴볼 예정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1. 일반지침(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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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철도 표준지침

 용지보상비 추정 기본원칙
 첫째, 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 보상비의 합으로 구성됨

 둘째, 용지보상비는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함
 셋째, 용지보상비는 실거래가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가 어

려운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표본 조사를 통해 검증)를 반영하여 보정함
 넷째, 노선이 지나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 보상비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하여 산출

함
 다섯째, 실제 용지보상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 값은 통과 노선대의 특

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사용함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2. 도로·철도 표준지침

5

3. 공항 표준지침

 공항 표준지침 제1판(2000)
 일반적으로 공항시설에 소요되는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
 토지 매입, 지장물 이전이식 등 보상, 임차, 지역권, 공중사용권, 광물취득권에 대한 보상 등이 해

당됨
 이미 취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나 공시지가 또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가격을

산정함

 공항 표준지침 제2판(2001)
 보상비는 투자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시설물을 수용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용비와 이주비

등을 말함
 공항의 건설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고 주변의 건물이 철거될 경우 토지의 지가와 건물의 잔존가

치(Salvage Value), 그리고 이주에 수반된 제 비용이 경제적 비용으로 조정환산되어야 함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단체의 보상비는 시장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구체성은 떨어지나 유연성은 강조된 지침으로 변하여 사업주체의 자율성과 사업 고유의 특수성을 반
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3. 공항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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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 표준지침

 일반적으로 보상비에는 부지매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됨
 토지매입, 지장물보상, 임차, 지역권, 광물취득권, 어장 등이 해당됨
 기 취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나 공시지가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산정함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조사한 표준지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지매입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실거래가(표본 조사를 통한 검증)를 반영하여 보정함
 항만개발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은 그 피해 규모 및 범위가 크며, 피해유형이 복잡 다양하여 인과

관계 규명 및 피해보상 수준의 결정이 어려움  어업보상비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보상기준을 준용함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4. 항만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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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자원 표준지침

 수몰예정지 내 보상 규모를 조사하여 보상비 산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해야 함
 보상비 산출은 수몰지 매수 보상비가 계획입안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최적 규모가 결정되

면 50년간의 퇴사분포를 기준으로 한 200년 빈도 홍수 유입 시의 배수위를 수몰보상선으로 함
 수몰예정지의 보상물 평가는 토지, 지장물건, 농업, 권리, 기타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보상비의 적용 항목을 토지, 지장물건, 이설도로 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함

 보상비 산정 시 누락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보상비로 15%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임
 보상관리비는 용지 보상의 1% 및 이설도로 공사비의 2%를 포함한 것으로 산정함
 수몰예정지의 주요 보상물은 다음과 같음

• 토지 : 전, 답, 임야, 잡종지, 하천부지 등
• 지장물 : 건물, 이주비, 이농비, 분묘, 영업권, 문화재 등 기타시설
• 이설도로 : 국도, 지방도로, 면리 간 도로, 및 농어촌 도로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5. 수자원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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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자원 표준지침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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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자원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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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용지보상비 추정의 필요성

 현재 도로나 철도 등 공공사업에서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을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함
 특히, 총사업비 중 용지보상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용지보상비의 정확한 추정은 중요하

다고 할 수 있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용지보상비를 실제 추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적용하는 관례를 없
애기 위해서는 각 사업주체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때 용지보상비 추정에 활용한 사업지역 인
근의 보상실적과 공시지가, 거래사례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와 용지보상비
추정의 상호연관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주체가 용지보상비의 정확한 산출에 있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용지보상비
의 추정을 위해 적정배율의 산정이 필요함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용지보상비 추정의 필요성

11

가. 산정 기준

 산정 기준
 (1차) 감정평가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
 (2차) 조사대상사업의 사업지 주변의 기 보상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
 (3차-1안)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에 보상배율 적용하여 산정
 (3차-2안) 일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 지역을 도시부와 지방부로 나누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신설 또는 확장별로 차로 수에 따라 ㎞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실무적으로 용지보상비 추정은 3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개별 토지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3-1안)을 적용하기 위한 현재 용지구입비 보상배율은 공시지가의 1.766배이며, 지장물보상비는 용지
구입비의 30%를 일괄 적용하고 있음  전체 용지보상비 보상배율은 공시지가의 2.296배가 됨

 한편 (3-2안)을 적용하기 위한 ㎞당 단가는 예를 들어 고속도로 4차로를 신설할 경우 도시부는 ㎞당
53억원, 지방부는 20억원을 적용하고 있음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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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정 방법

 토지이용 현황을 토대로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공유지(하천 등)를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토지용도
별 면적과 공시지가 조사표 <표 Ⅻ-2>를 작성하여 용지보상비 산정표 <표 Ⅻ-3>을 작성하고 있음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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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표 Ⅻ-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역별, 사업별 용지보상비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보상배
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용지보상비를 경우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 추정하게 됨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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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표 Ⅻ-5>에서 보듯이 공공사업의 보상단가와 지역별 평균 개별 공시지가의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음  보상배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용지보상비를 경우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 추정하
게 됨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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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용지보상비를 추정함에 있어 지장물 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용지비의 30%로 하고 있음
 <표 Ⅻ-6>에서 보듯이 지장물보상비의 용지비에 대한 비율은 최근 10%대로 하락하고 있음
 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장물 등의 가격에 비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는 추

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임

 개별토지의 보상액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논리가 동일함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
이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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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토지에 대한 보상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평가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르고 있음
 실제 보상대상 토지는 사업인정 전 또는 후 협의에 의하거나 재결에 의해 취득함
 따라서 보상의 가격시점도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결

취득의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보상액 산정을 위한 선정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이 때에는 사업 인정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적용할 공시지가를 달리하고 있음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인정 후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

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
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2.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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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토지에 대한 보상

 보상액 산정 시점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과 다른 것이 일반적임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따라서 두 시점 사이에 토지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상액 산정은 가격시점
과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사이 의 가격변동을 수정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점수정이라고 함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참작함  실무적으로는 지가변동률이 토지시장의 변동을 더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시점수정 외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요인의 참작을 지역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분함

 대부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 보상액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기타 요인임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2.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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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보상대상 지역을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
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 임지로 분류함

 분류를 기초로 각 대상토지의 최유효건물층수와 지하부분토지 사용에 따른 건축가능층수를 정하
고,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토지의 입체이용 저해율을 정함  토지의 입체이용 저해율 =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 +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의한 이용률 × (최유효 건물층에의한 층별 효용
비율 / 저해층에 의한 층별 효용 비율)에 의해 산정함

 건물 등 이용에 의한 이용률, 저해층에 의한 층별 효율비율과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 효율비
율은 별도로 정하고 있음

 대상토지의 토지와 한계심도를 고려해 대상토지의 보상비는 “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입체이용 저해율×구분지상권(건물 따위와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상하 가운데 일
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 설정면적”의 공식에 의해 산정함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2.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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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일정 비율을 표본 추출하여 약식 감정평가 의뢰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와 지장물의 유형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한 다음, 한국감정평가협
회 또는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 표본에 대해 약식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법

 실제 현재 여러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민간 제안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의 검토를 위한 용지보상비 견
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약식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 전체의 예상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면 비교적 정확한
용지보상비 추정액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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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배율을 활용하는 방법

 현행 보상금 산정기준 중 토지는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있음

 실무적으로 임의의 표준지와 비교하게 되는 인근의 개별토지의 개별요인 등은 기타 요인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우선 지장물이 있는 토지와 지장물 없는 토지를 구분하고, 지장물이 없는 토지는 용지구입비
산출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용지구입비를 추정하고, 지장물 있는 경우 지장물 산출 보상배율을 적용
하여 지장물 보상비를 추정함

 다음 산식에 의해 용지구입비와 용지보상비를 추정함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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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지구별 보상사례에 근거한 추정

 용지보상비는 실제 기타요인 비교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업지구 인근에 보상전례가 비교적 풍부하다
면 보상 전례의 기타 요인 비교치를 추출하여 보상배율로 활용할 수 있음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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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사례 분석 결과

 현실적인 보상배율 산출을 위해 다음 사업실적에서 보상액과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집함

 한국도로공사의 논산~전주, 목포~광양, 음성~충주, 대전~당진, 여주~양평, 주문진~속초, 춘천~
동홍천, 신갈~호법, 대구~포항, 전주~남원, 남원~과양, 부산~울산 구간 사업실적

 철도시설공단의 동순천~광양, 남양주~춘천, 온양온천~장항, 덕소~원주, 삼랑진~진주 구간 사업
실적

 보상배율은 토지와 지장물로 구분하고, 토지는 지목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는 보상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지지만, 개별 사업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
점에 추정한 개별토지의 용지보상액을 파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상배율은 보상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보상액의 비율로
산정함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23

가. 사업별, 지목별 보상배율

 <표 Ⅻ-7>의 토지의 지목별 보상배율은 우선 도로는 3.87, 철도는 3.33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

 도로 주변의 지가는 효율적 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으나, 철도 주변은 철도통
행에 따른 소음으로 효율적 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기대함

 대지(도로 3.72, 철도 1.50), 전(도로 3.22, 철도 1.87), 답(도로 2.89, 철도 1.56), 임야(도로 6.00, 철
도 3.65), 잡종지(도로 3.71, 철도 2.57) 등 일반적 용도지목별 도로사업 보상배율과 철도사업 보
상배율의 차이를 보면 최소 1.44배(잡종지)에서 최고 1.85배(도로)까지 철도사업에 비해 도로사업
의 보상배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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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 보상배율

 지역구분은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며, 시부에는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읍부와 면부는 군부에 포함함

 <표 Ⅻ-8>의 시군부별 보상배율을 보면, 토지의 경우 시부는 3.11(도로), 4.05(철도)이고, 군부는
5.28(도로), 2.45(철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도로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지목별로 보면 전은 시부 2.63 군부 3.27, 답은 시부 2.74 군부 2.79, 
대지는 시부 2.06 군부 3.94, 임야는 시부 6.58 군부 5.87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철도사업의 경우 지장물은 시부 2.98, 군부 8.43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다. 보상실적 분석 결과 요약

 보상실적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Ⅻ-9>와 같음

 자료의 한계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를 구분할 수 없어, 시부와 군부만 구분함

 이러한 한계로 보상배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보상배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와 비교하고, 최종안에 반
영함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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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
한 감정평가사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의 보상평가업무 수행 중 평균적으로 적용한 보상배율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응답자 115명

 먼저 지역을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구분하고 다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전, 답, 대지, 임야에 대
한 지목별 보상배율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답하기 어려운 경우 시부와 군
부로 나누어 지목별 보상배율을 질문

 시부와 군부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지
목별 보상배율을 질문했으며,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시부와 군부의 구분도 어려운 경
우 지목별 보상배율만 설문

 과거 보상실적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한 보상배율과 비교할 때,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보상배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설문조사에서 감정평가사가 매우 정상적인 상황만 염두에 두고 공시지가의 문제, 현지의 예외적
시장상황 등 보상배율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배제하고 응답했기 때문

 참여정부 들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지역과 지목에 따라 보상배율의 편차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보상배율을 이용해 용지보
상비를 추정하는 방법이 지니는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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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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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지구에 편입될 전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직접 감
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검토하는 시점과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차이로
추정에 불과하며, 직접 감정평가에 따르는 수수료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직접 감정평가에 의해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와 지장물 중
지목이나 용도지역 등 개별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
고(약 5%), 이를 직접 감정평가하여 전체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제5절 결론
1.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28

2.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와 지장물 중 지목이나 용도지역 등 개별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
형에 대해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함(약 5%)

 한국감정평가협회 또는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 표본에 대해 약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 전체의 예상 용지보상비를 추정함

 이 방안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보상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용지보상비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제5절 결론
2.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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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 주변에서 기존에 실시한 보상 전례가 있다면 이를
제출토록 해, 이 보상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 배율을 추출하는 방법

 사업구간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기존 도로나 철도를 확장하는 경우 등 유사 보상
전례가 풍부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제5절 결론
3.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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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배율 적용 방법

 약식 감정평가나 사업지 주변에 기 보상자료가 없거나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적 보상
배율을 적용함

 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구분한 다음 각각을 다시 시부와 군부로 구분함

 지목은 전, 답, 대지, 임야로 구분함  공장용지, 창고용지는 대지에 포함하며, 목장용지와 과수원은
전에 포함함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이외의 특수한 기타 지목은 전체 지목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대체
로 보상배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야에 포함하여 추정함

 용지구입비에 가산할 지장물 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10~20% 수준으로 하되,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함  이 때 보상배율은 사업지 내 또는 인근의 지목별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적용함

제5절 결론
4. 보상배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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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수행 사업과의 비교

 기존 보상배율을 적용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수도권 내와 외에서 시부와 군부별로 1개씩 선정해
보상배율에 의한 용지보상비 산출액을 비교함

 대체로 기존배율(2.296)에 비해 신규 보상배율이 용지보상비 산출액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제5절 결론
5. 기수행 사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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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Ⅷ장 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분석

제Ⅸ장 복지⋅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론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Ⅺ장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제Ⅻ장 용지보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ⅩⅢ장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34

1. 연구의 개요

 주요 재정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제1절 서론
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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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이론들을 소개

 예비타당성분석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있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

 실제 지가자료를 통해 타당성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 대비 보상 배율을 재산정하여 제시

제1절 서론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6

가. 토지의 특성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영속성(내구성), 공급의 고정성, 비이동성 및 이질성, 공공성 등 다른 재화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용도의 다양성이란 사람의 행동은 거의 대부분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는
인간의 활동 수만큼 다양함  이로 인해 해당 토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가치인 기
회비용을 산정하기 쉽지 않음

 영속성이란 토지가 물리적으로 감가상각되지 않고 영구히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토지
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현재가치(capitalized value of land)이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서 토지의 용도(용도가 변경 가능)와 각 용도에서의 수익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공급의 고정성이란 토지는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토지의 양이 변
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용도의 변경(예를 들어 주거지용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농지
를 주거지로 변경)을 통해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으나, 가격에 신속히 반응하지 못하여 가수요 또
는 거품의 원인이 됨

 비이동성 및 이질성은 토지는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 옮겨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임  토지
이용 행위가 지역별로 국지화되어 토지별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됨

 공공성 : 1) 토지가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자체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공적
으로 조성된 사회기반(SOC)에 의한 것임 2) 일반적인 재화의 소유자는 해당 재화로부터 발생하
는 소득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격이 재화로부터의 소득 가치를 의미하지만, 토
지는 공적인 가치(예: 환경 가치)를 가져 가격이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제2절 토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논의
1. 토지의 특성과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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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학에서 토지에 대한 관점: 토지의 특수성을 인정 VS 불인정

 특수성 인정

 전통적으로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로 대표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노동, 자
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특별하게 취급함

 19세기 후반부에 활동했던 칼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도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동일하게 토지를
다른 재화와 달리 특수하게 취급함

 토지가 가지는 토지의 특수성으로 언급한 비이동성, 공급의 고정성, 공공성 등의 특성을 반영하
여 경제적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함

 특수성 불인정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고전학파와 같이 생산
의 3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지 않고 자본의 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특수하게 취급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토지도 다른 생산요소
들처럼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아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토지를 특수한 재화로 간주하
지 않음

제2절 토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논의
1. 토지의 특성과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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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 가치 결정요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요인

 일반적으로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토지 특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토지 특성 요인 : 자연적 요인, 입지적 요인, 행정 요인으로 세분화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지
가 변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경제적인 요인 : 소득, 소비수준, 물가수준, 이자율, 통화량, 정부의 조세, 재정 및 금융 정책, 무역
수지, 경제성장률 등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 가구수 및 가구 구성, 도시 구조 및 기능, 도심과의 거리, 주변 지역의 교
육, 공원 수준 등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국민들에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지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
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강한 점도 지가 결정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제2절 토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논의
2. 지가(토지 가치)의 결정요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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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

 토지 특성 요인

 자연적 요인 : 농지의 경우 비옥도, 임야 여부, 지형지세 중 고저

 입지적 요인 : 소재지, 도로접면, 도로거리, 유해시설 접근성

 행정 요인 :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
수준, 즉 용적률, 건폐율, 유치가능 시설 등이 결정되므로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제2절 토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논의
2. 지가(토지 가치)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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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치의 평가

 법적 관점에서의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적정가격’에 기초하여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
가하도록 하고 있음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도록 하
고 있음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
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토지는 감정평가 시 이용가치가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2절 토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논의
2. 지가(토지 가치)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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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치의 평가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 분석

 감정평가에서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검토할 때 최유효이용을 반드시 분석

 최유효이용은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타당하여, 그 결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
게 되는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나대지나 개량된 부동산의 이용”으로 정의됨

 최유효이용이란 결국 포기하는 것 중 가장 큰 가치인 기회비용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기회비용
고려 시 최유효이용 분석의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감정평가는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완전경쟁시장하에서 3가지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은 이론적으로 동일해야 하나, 시장의 불완전성
으로 인해 3가지 방식의 가격에 차이가 존재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에서는 2가지 이상 방식
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재화의 유형에 따라 감정평가방식을 정해놓고 있음

제2절 토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논의
2. 지가(토지 가치)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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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용편익 분석과 토지의 기회비용

 사업비를 들여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비를 기회비용으로 고려함  비용편익 비율은 투입된 비
용보다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

 비용편익 분석에서 기회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미시행의 가치는 사업 시행
전인 현재의 가치가 아닌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함

 비용편익 분석은 사업추진에 있어 투입과 결과와의 관계를 나타냄  투입한 금액과 결과의 화폐적
가치의 비율이 비용편익 비율

 이때 토지는 용도를 바꾸어가며 영구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투입인지 혹은 사업추
진에 의한 결과인지, 달리 표현하면 비용인지 편익인지에 대해 혼동할 수 있음

 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투입으로서의 가치, 포기하는
것으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제3절 비용편익 분석과 토지의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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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용편익 분석과 토지의 기회비용

제3절 비용편익 분석과 토지의 기회비용

44

1. 토지의 경제적 가치 반영의 원칙과 주의점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토지는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사업
에 한정하여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활동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

 이때 적용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 혹은 감정평가 가치여야 하는데, 이 가치가 경제적 가치 혹은 기
회비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계적으로 토지의 기회비용을 산정하기보다는 사업추진에 있어 토지 관련
쟁점을 잘 드러내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토지의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
1. 토지의 경제적 가치 반영의 원칙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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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 반영의 기본적인 방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용도에 적합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투입 시점
(매입 시점)에 기회비용을 반영함

 이때 토지의 가치는 현재 상태에서 토지의 상태, 용도, 이용계획 등의 활용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러한 조건을 반영한 토지의 가치는 매입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기회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음

 분석기간 말에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는데 이때 가치는 투입 시점의 가치로 함

 분석기간 동안 같은 규모의 금액을 회수(또는 (-) 비용)하는 것으로 반영함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
에서 반영되는 토지에 대한 비용은 투입된 토지의 가치가 아닌 분석기간의 토지사용료의 개념을
가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추가 물량에 의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
비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
2. 토지의 경제적 가치 반영에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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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공유지 등 이미 확보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추가적
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토지에 대한 시장 가치를 적용

 유사사례, 사업추진 측의 자산관리 현황, 해당 부지 이용계획, 사업의 방식 등에 따라 시장 가치
가 적정한 기회비용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매입가 또는 조성비용 등 처음 해당 부지
를 확보하는데 소요된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보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함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 미적용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기존 부지에서 기존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해진 경
우에는 사업 이후에도 토지 활용성이 높아진 상태로 같은 목적,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
에 토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미시행안과 시행안 각각에서 토지의 기회비용이
같아(변동이 없어) 토지의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편익의 증
가를 분석하는 것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
2. 토지의 경제적 가치 반영에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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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추진을 위해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비용편익 분석은 현재의 상태로 둔 경우(미시행안)에 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시행안)이 바람직한지
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를 사업추진을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적용한다면 용도변경 전 상태
의 가치가 기회비용이 됨

 기존 자연녹지이던 공간에 산업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현재와 같은 자연
녹지로 둘 것인지 혹은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둘 것인지를 비교하는 것으
로, 사업추진에 대한 기회비용은 현재 상태에서 자연녹지의 가치가 됨

 용도변경은 자연녹지를 포기하고 더 필요해진 산업용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으므로 이 경우 기회비용은 자연녹지로서의 가치가 되는 것임

 사업추진에 의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사업 종료 후 남게 되는 토지는 변경된 용도의 토지임

 이때 사업의 본질적 목표에 초점을 두어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용도변경에 의한 가치 증
분을 사업의 효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초기 투입가치만큼 잔존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예를 들어 매립지 등이어서 사업 초기에 토지의 기회비용을 조성원가를 통해 반영한 경우
에는 사업의 분석기간 말에 남게 되는 용도의 가치를 잔존가치로 반영할 수 있음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
2. 토지의 경제적 가치 반영에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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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립지 등 개발 중인 용지를 이용하는 사업

 매립지 등과 같이 현재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기회비용 반영이 필요하지만, 아직 가격이 형성되
지 않고 개발 중이어서 토지의 가치 산정이 쉽지 않음

 이런 상태의 부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해당 지역의 현재 상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가, 유사한
토지의 시세 등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가치를 적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성비용(토지구입비와 공사비의 합)에 물가를 반영하여 기회비용
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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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지 부분사용의 가치

 일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토지의 지상, 지하 모두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이에 해당하
는 기회비용을 반영함

 그러나 지하철 건설, 관로 매설 사업 등에서는 지하만 사용하는 토지의 부분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함

 감정평가 시 적용하는 입체이용률 또는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여 지상, 공중, 지하 사용에 대한 기
회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입체이용률은 지표상의 이용률을 100%로 하였을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정한 높이의 공중공간
및 일정한 깊이의 지하공간의 각 부분을 구분하여 사용함에 있어 얻어지는 구분된 각 부분의 이
용가치의 비율을 의미함

 입체이용저해율은 구분된 지상 소유권, 지역권, 임차권 또는 건물의 구분소유권 등에 의해 공중
또는 지하 공간의 일부분이 이용되는 경우 대상획지의 최유효이용상태의 이용률에 대한 제한에
따라 입체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의 비율을 의미함

 통상 지하 및 지상의 기타 이용률은 15% 수준이며, 농지의 경우 2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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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천, 제방, 구거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천이나 제방, 구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비용편익 분석에서의 분석기준에 따
라 하천이나 제방이나 구거를 투입물로 하여 다른 시설로 바뀌는 경우 변경 전 부지의 가치를 기회비
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하천공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사업 이전에도 하천이고 사업 이
후에도 하천으로 남아 있게 되어 하천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에 의해 부지의 용도나 목적 이용 현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반영이
불필요함

 도로가 건설된다면 제방 윗공간을 산책로나 다른 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구거 윗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회비용의 반영이 필요함

 이 경우 사업을 통해 잃게 되는 구거나 제방의 일부 공간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부분사용 가치의 방식을 적용
하여 토지의 전체 가치 중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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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물량변동의 여지가 없는 용지의 예비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건축사업 등에서와 같이 부지의 물량(면적)변동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음

 주변에 이미 다른 건물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사업추진과정에 더 이상 사업 부지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물량변동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예비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예비비가 낙관적 편의에 대한 보정 등 위험프리미엄의 의미를 가진다면 예비비는 개별 비용 항목의
물량변동성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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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지 조성편익: 기관이전사업, 토지조성사업

 앞의 쟁점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를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반면, 사업으로 인해 토
지가 생성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성된 토지를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하는 데 있어
기준이 필요함

 새로 생성된 토지에 대한 사용 목적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관련된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함

 예를 들어 산단조성의 경우에는 기업 산업활동 편익을, 택지조성의 경우에는 주거편익을 반영함

 이때 토지만으로 산업활동 편익이나 주거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산단이나 택지의
상부건축비용, 운영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기관이전사업 등에 따라 부지공간이 남겨진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토지에 대한 경제적 순수익인 가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토지의 효과
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토지의 가치를 편익으로 반영하는 기준은 앞의 다른 쟁점에서 소개한 토지 가치를 비용으로 반
영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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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경제적 가치 반영기준

 해당 사업추진에 의한 토지의 기회비용 개념, 즉 사업을 위해 투입하는 것 혹은 사업추진에 의해 포
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여야 함

 토지에 정해진 현재의 용도와 활용 상태 등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한 최유효사용의 관점에서 해
당 토지나 인근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용도를 명확히 함

 기존 부지에서 같은 목적의 건물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정해졌는지 여부, 토지의 일부만
사용하는지 여부 등 토지 사용방식에 따른 기회비용의 개념을 정의함

 기회비용은 해당 용도에 적합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반영함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은 일반지침(제5판)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감정평가 가치, 인근에
같은 용도 유사토지의 실거래가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함

 이런 자료 구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공시지가 배율을 적용할 수 있고, 공시지
가 자료마저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원가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가치를 정할 수 있음

 토지를 부분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부여한 전체 가치에 부분사용률을 곱하여 투입된 부분의
가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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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보상비 추정기준 검토

 보상액 산정의 일반사항은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음

 보상대상, 보상절차, 유형별 보상액 산정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손실보상은 재산적 가치손실보상
과 생활보상으로 구분

 재산적 가치에는 토지, 지장물 등이, 그리고 생활보상에는 영업/영농 손실, 이주 대책,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성

 직접보상비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 그리고 영업, 영농, 어업, 이주 보상 등이 포함

 간접보상비에는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권리이전비 및 세금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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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비 추정기준과 보상배율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서의 보상배율은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략
적으로 도출된 것임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 때문에 지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와 군으로만 구분함

 토지유형 구분에서도 주요 4개 지목(전, 답, 대, 임야)만을 기준으로 배율을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현황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택함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단위로 구분하여 보상배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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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비 추정기준과 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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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비 추정을 위한 절차

 제1단계 : 개발 예정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

 제2단계 : 감정평가 존재 여부의 확인

 제3단계 : 감정평가 자료가 없거나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힘든 경우,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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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 고려사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전국 3,752만 필지 가운데 사유지와 국공유지는 각각 2,826만 필지와 926만 필지임

 사유지의 90.5%와 국공유지의 59.3%가 공시되고 있음

 대안적인 방법으로 읍면동(혹은 시군구) 평균공시지가 산출 후 시도 보상배율과 토지면적을 곱하
여 토지보상비를 추정할 수 있음

 인근에 유사한 개발 사례가 있는 경우

 만일 앞서 개발을 위한 보상이 완료된 사업의 보상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가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보상선례는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주위 환경 등이 유사할 때에만 이용됨

 유사선례는 통상 인근지역 혹은 동일 수급권 안에서 최근 1~2년 이내 평가된 자료가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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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장물보상비

 지장물 및 기타 보상 추정은 다음 3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적절함

 제1단계 :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장물의 정보를 파악하여 지장물 존재여부를 판단

 제2단계 : 연구진은 지장물 및 기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조사  세
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통해 지장물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

 제3단계 : 사업 유형에 따른 보상비율( )을 적용

 <표 Ⅻ-2>는 2012~2014년 실제 토지보상 자료의 지장물 및 기타 보상의 비율을 토대로 유사사업
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일부 보정하여 지장물 및 기타 보상의 비율을 산정한 값임

 기타 보상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바, 지장물과 기타 보상을 합하여 토지
보상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표 Ⅻ-2>는 이것이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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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결론

제6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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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사업이나 건축사업의 비용에서 토지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기
회비용이 비용편익 분석에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용지기회비용의 개념, 성격에 대해 정리함

 두 번째 부분에서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 혹은 기회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함

 공시지가를 활용한 보상배율 산정 시 실제 보상사례 및 토지가격 평가에서 고려하는 사항을 반
영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보상비를 산정하고자 함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현황별로 구
분하는 방식을 택함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준과 관점을 제시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추정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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